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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는 행정의 실효성과 국민의 권익보호

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법제적 수단인 행정처분기준의 정립을 위한 
목적으로 3개년에 걸쳐 수행되어 온 연구사업으로서, 1차년도인 2006

년에는 관련 전문가 자문에 근거하여 행정처분기준 지침안을 마련하
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행정․보건행정․건축행정분야의 행정처분기준
의 정비방안을 연구한 바 있으며, 2차년도인 2007년에는 2006년도의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안에 대한 검토와 개선에 근거하여 교육행정․
경제행정․환경행정 분야의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을 연구하여 소
기의 성과를 얻은 바 있다. 

제3차년도인 2008년에는 종래의 해정처분기준 정비지침안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무엇보다 실무적 실효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다 개별
적이고 구체적인 정비지침을 얻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
동행정․복지행정 분야의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서는 “2008년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에 관한 부분과 “각 
행정분야별 행정처분기준 정비”에 관한 부분의 2원적 구성을 감안하
여 제1편, 제2편 및 제3편으로 구성하였다. 제1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2007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을 검토하였
다. 제1절에서는 2007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정립과 법적 함의
에 대해서, 제2절에서는 2007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평가와 개
선방안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새로이 수정․보완된 2008

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에 대해 고찰하였다. 

“2008년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에 관한 내용으로서 행정처분기
준의 일반원칙을, “① 공무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
록 정비한다. ② 행정법상 일반원칙을 처분기준의 정비원칙으로 활용
한다. 특히, 의무위반행위와 제재수단간 비례의 원칙과 법령간 유사의



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간 평등의 원칙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다. ③ 일반적인 행정처분기준의 근거조항은 법률에 두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적당치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징
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 ④ 포괄적 
행정처분기준의 반복을 금지하도록 정비한다. ⑤ 상습위반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차등
화 하도록 한다. ⑥ 처분기준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에는 즉시 정비한다. ⑦ 행정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논리적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그리고 행정
처분기준에 있어 일반기준에 관한 정비지침을, “① 행정처분기준이 재
량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속적 표현은 피하도록 정
비한다. ②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합리성을 유지
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며, 최소한 동기 또는 의
무위반횟수를 고려하여 규정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가중․감경기준
은 2분의 1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무위반 행위와 제재
내용 간의 비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가중․감경기
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
징금부과의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사유는 영업정지처분사유와 일치시키
도록 한다. ⑤ 영업활동에 따른 사소한 신고의무위반은 신고의 법리
적 성격을 고려하여 허가취소사유로 하지 않는다. ⑥ 처분기준은 의
무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서 정하되, 가급적 절대기준이 아
닌 상한으로 제시하는 입법형식을 따른다. ⑦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기준이 아닌 직접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
도록 정비한다. ⑧ 행정쟁송결과 원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 처분
이 과하다고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쟁송의 원인이 
된 처분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일정한 정도 감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끝으로 개별기준을, “① 위반행위
란과 근거법령란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정비한다. 그리고 “위반행위” 

와 “근거법령”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한다. ② 경고처분을 두는 경
우에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③ 위반주체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위반주체
별로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④ 과징금 상한액을 다
른 법령의 내용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정비 한다.”는 지침안을 수립
하였다. 

제2편은 현행 법령상 노동․복지 등 각 행정분야별로 행정처분기준
의 운용 및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하는 동시에, 행정심판 결정례
를 통한 입법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여 2008년 행정처분기준 정비
지침 정립은 물로 향후 계속 진행되리라 생각되는 행정처분기준 정비
지침 정립에 대한 자료로서 제시하였다. 제3편은 전체요약 및 결론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예상될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현행 노동․복지 관련법령의 행정처분기준을 정확히 파악․분
석함으로써 행정처분기준의 실태를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고, 둘째 
노동․복지 관련법령의 행정처분기준에 있어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개
정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어 실질적인 정비안을 마련․제시하며, 셋
째 노동․복지 관련법령의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제처의 법령심사와 관련 부처의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자체적인 정
비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법치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넷째, 노동․복지 관련법령상 행정심판 결정례를 조사․분석하여 시
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비지침의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적 
자료로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 있어 아쉬운 점은, 

각 행정영역별 주요국가(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특징을 도출



하지 못하고 3개년간의 계속연구를 통하여 축적되어온 선행연구에 따
른 주요국가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일반적 특징에 근거한 우리나라 
행정영역별 개선 지침안을 도출함으로 인하여 비교법적 연구가 가져
야 할 본래적인 의미를 다소 희석시킨 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종
래의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제적 시스템이 상이한 외국의 법
제를 단순 소개하기보다는 이에 갈음한 우리나라 관련 행정영역별 행
정심판 재결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향후 행정처분기준의 정립에 있
어 의미 있는 연구라 할 것이다. 

참고로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3개년간에 걸친 연구성과의 축적에 
관하여서는 본 연구와 아울러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 종합보고
서”라는 제명으로 별책을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집대성 하여 보았다.   

   

※ 키워드 :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재량행위 투명화, 행정심판재결
례, 노동행정, 복지행정 



Abstract 

Nowadays, the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serve as an im-

portant legal means of achieving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and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Constantly changing and 

developing administration like a living organism requires the contents of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such administration be changed accordingly. 

The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supplementing such laws and 

regulations must reflect the trends of such change thoroughly in such a 

manner that does not conflict with the upper laws and regulations and 

serves to promote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in harmony with the public 

purpose of administration by properly adjusting the degree of admini-

strative measures.

However, the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set pursuant to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have various problems, which lead to many 

difficulties in administrative practices and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So, new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need to be 

established to solve such problems.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in detail the contents of the exi-

sting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presents the policy 

measures to establish new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with a 

view to serving the security of transparency in the exercise of discre-

tionary powers and promoting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To this end, this paper establishes a guideline for improving the stan-

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sets forth new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according to such a guideline. Such new standards 

are based on the general principles for improving administrative operations. 



This study categorizes the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to 

general standards and individual standards and then presents the policy 

measures to apply such standards to the detailed areas of administration 

such as Labor, Welfare etc. 

※ Key words :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transparency 
in the exercise of discretionary powers, Labor admini-

stration, Welfar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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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반적으로 행정처분기준이란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적 행
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을 말한다. 행정은 끊임없이 변화․발
전하는 생명체와도 같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관련법령의 내용도 그
에 맞추어 변화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하는 행정처분기준은 변화하는 
제반내용들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모순이 없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처분양정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행정의 공익목적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율하여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행정처분기준의 운용과 관련
하여 행정의 재량권문제는 항시 함께 논의되어져 온 바 있다. 종래의 
사후적 사법적 통제시스템의 가동이 재량권 행사의 투명성 확보에 일
정한 본질적인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재량권 행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강력히 요청되었다. 다시 말하면 
재량에 대한 절차적 통제의 필요성이 요청되었고 여기에 부응한 것이 
사전적 통제시스템으로서의 절차법상 행정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채택이라 하겠다. 즉,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제도”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재량과 행정규칙의 영역을 
절차법적으로 접근했다는 점 및 기존의 행정규칙을 법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 행정법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음이 현재까지의 행정
처분기준에 관한 법리적 전개라 고려된다. 

그런데 현행법령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을 보면, 행정처분기준이 설정
되어 있더라도 ①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경우, ②불명확하여 이해하
기 어려운 경우, ③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배한 경우, 

④상위법과 모순이 있는 경우, ⑤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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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 결과적으로 행정실무에서도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고 행정의 상대방인 국민 역시 이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어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현행 법령상 행정처분기준을 세부
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새로이 체계화하여 재량권 행
사의 투명성의 확보 및 향상,1) 국민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2006년에 
처음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을 
설정하여, 이 정비지침에 따라 경찰행정분야, 보건행정분야, 건축행정
분야 등의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하였다. 행정처분기준의 정비에 있어
서는 정비지침의 일반원칙에 따르고, 행정처분기준의 체계에 따라 일
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나누어 지침을 설정하였다.

1차년도인 2006년에 연구진들이 주력한 것은 “행정처분기준의 정비
지침”을 도출하는 작업이었다. 이 작업은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구체적
인 분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고심 끝
에 정립한 “행정처분기준의 정비지침”을 구체적으로 경찰행정․보건
행정․건축행정 분야의 행정처분기준의 정비에 실질적으로 적용하였
지만, “행정처분기준의 정비지침”이 완결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

차년도인 2007년도에는 법제처 법제관, 실무가, 대학교수 등의 자문 
하에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보
완하는 것을 연구목표 중의 하나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교육행정분야, 

문화행정분야, 경제행정분야 및 환경행정분야의 행정처분기준의 정비
에 도입․적용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은 바 있다.  

1) 재량행위 투명화에 대해서는 김재광․김민호․김성수․박균성․조태제, ｢재량행
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지침 수립｣, 한국법제연구원, 2004 ; 김재광․박영도, ｢
재량행위 투명화에 따른 법령정비 효과분석기법 연구｣,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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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진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행정
처분기준 정비지침에 대한 집행 공무원의 실무상 적용에 있어 어려움
과 학계에서의 법리적 문제점을 제기한 바, 연구 종결기인 3차년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실무상 효용성과 처분기
준절차에 대한 법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2007년도의 행정처분기준 정
비지침을 새로이 보완․정립하고자 하였다. 

제 2절 연구내용과 방법

이 보고서는 연구목적에 상응하여 “2008년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
침”에 관한 부분과 “각 행정분야별 행정처분기준 정비”에 관한 부분
의 2원적 구성을 감안하여 제1편, 제2편 및 제3편으로 구성한다. 제1

편은 “2008년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을, 제2편은 노동․복지 등 각 
행정분야별로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을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제3

편은 전체요약 및 결론을 담고 있다.

제1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2007년 행정처
분기준 정비지침을 검토하였다. 제1절에서는 2007년 행정처분기준 정
비지침의 정립과 법적 함의에 대해서, 제2절에서는 2007년 행정처분기
준 정비지침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새
로이 수정․보완된 2008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제2편은 현행 법령상 노동․복지 등 각 행정 분야별로 행정
처분기준의 운용 및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하는 동시에, 행정심판 
결정례를 통한 입법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여 2008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정립은 물로 향후 계속 진행되리라 생각되는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정립에 대한 자료로서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 3 편은 결론으로 제1편과 제2편에서 연구한 결과를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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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으로는 ① 문헌․법령 조사연구, ② 비교법적 연구, ③ 입
법정책적 연구, ④ 워크샵, 전문가 회의 및 연구자문 등 다양한 방법 
을 활용하였다. 이 중에서 연구의 실효성과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차례의 워크샵 개최를 통해 학계 및 법제처 법제관 등 정부부처 실
무자 등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예상될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현행 노동․복지 관련법령의 행정처분기준을 정확히 파악․분
석함으로써 행정처분기준의 실태를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다.

둘째, 노동․복지 관련법령의 행정처분기준에 있어 즉각적이고 현실적
인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어 실질적인 정비안을 마련․제시한다. 

셋째, 노동․복지 관련법령의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을 제시함으
로써 법제처의 법령심사와 관련 부처의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자체적
인 정비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법치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노동․복지 관련법령상 행정심판 결정례를 조사․분석하여 시
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비지침의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적 
자료로서 가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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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제 1절 2007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정립과 

법적 함의

Ⅰ. 2007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정립
2006년도 행정처분기준의 정비에 근거하여 그 지침 설정에 있어서

는 정비지침의 일반원칙에 따르고, 행정처분기준의 체계에 따라 일반
기준과 개별기준으로 나누어 지침을 설정함을 유지하고자 하였다.2)   

1.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일반원칙

2) 김재광․최철호․강문수,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연구(Ⅰ)｣(한국법제연구원, 2006), 
137면 이하 참조.

2007년 정비지침의 일반원칙
① 제재적 행정처분에 한정하여 정비한다.

② 일반적인 행정처분기준의 근거조항은 법률에 두되,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부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기준
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

③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 행정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정비한다.

④ 포괄적 행정처분기준의 반복을 금지하도록 정비한다.

⑤ 처분기준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비한다.

⑥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도록 정비한다.

⑦ 공무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한다.

⑧ 행정처분기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⑨ 공표된 것과 다른 기준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합리적 근
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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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처분기준의 일반기준의 정비지침 

3. 행정처분기준의 개별기준의 정비지침 

2007년 일반기준의 정비지침
① 행정처분기준이 재량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속적 표현은 

피하도록 정비한다.

②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도록 한다.

③ 가중․감경기준이 획일적으로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로 되어 있는 경우
에는 가중․경미한 행위의 정도에 따라 3분의 1 또는 그 이하로도 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과징금 부과대상에서의 제외 여부는 과징금 처분기준에서 정하도록 정비한다.

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사유는 영업정지
처분사유와 일치시키도록 한다.

⑥ 영업신고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허가취소가 아니라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정비한다. 

⑦ 신고 등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에는 반드시 금액의 상한선을 설
정하고, 과태료금액을 위반행위에 비례하도록 세분화하여 정비한다.

⑧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기준이 아닌 직접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정비한다.

⑨ 행정쟁송결과 원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된 사건
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쟁송의 원인이 된 처분을 일정한 정도 감하
여 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2007년 개별기준의 정비지침
① 위반행위란과 근거법령란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정비한다. 그리고 “위반행

위”와 “근거법령”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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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07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적용과 평가
1. 적용범위

정비지침에 따라 교육․문화․경제․환경 행정분야의 법령에 규정
되어 있는 행정처분기준을 종합적․체계적․통일적으로 정비하였다. 

문화행정분야의 경우, ｢영화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
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 3개 법률과, 경제행정
분야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
한 법률｣, ｢영화 및 진흥에 관한 법률｣등 2개 법률과 환경행정분야에 
있어서는, ｢폐기물관리법｣, ｢야생 동․식물 보호법｣등 2개 법률을 선
정하여 정비하여 본 바 있으며, 문화행정분야의 특성과 정비방향을 
제시하여 본 바 있다.

2. 각 행정분야별 구체적 적용결과 개요3)

(1) 문화행정분야
문화예술분야에 속하는 ｢영화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

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하게 각 법률
에서 행정처분기준을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문화관광

3) 각 행정분야별 적용결과에 관하여서는, 김재광․강문수, 전게연구보고서, 751면 ~ 
772면 참조.

2007년 개별기준의 정비지침
② 경고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③ 의무위반주체별로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④ 과징금 상한액을 실효성있게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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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에서 행정처분기준의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령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분기준의 전형적인 방식에 따르
면,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서 위반행위를 한 자가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내용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차수가 증가할 때마다 
가중처분을 하도록 하였는바, 그 기준표에서는 일반기준항목과 개별
기준항목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반기준의 항목에서는 개별
기준에서 규정하려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적용기준을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에 관한 사항과 1차위반행위 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했을 때의 차수 
적용기준일을 1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연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고,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
분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추가로 동일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했을 때의 병합처분과 이에 대한 가중처분에 관한 사항, 경미한 
위반행위를 하거나 모범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의 감경처분
과 그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개별기준의 
항목에서는 법률 위반행위를 법률의 조문별, 또는 보다 세분된 행위
의 유형 별로 구분하고 각 위반행위 별로 1차부터 3차까지 또는 1차
부터 4차까지 등의 각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정하여 차수가 많아질 
때마다 가중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대부분의 법률이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
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69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처분은 본질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이 공익에 반할 때 그에 갈음하여 부
과하는 행정처분이다. 그러나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의 영업정지처분
은 공익에 반하게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예상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공익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화예술분야의 과징금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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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제도의 도입이유를 감안할 때 공익적인 요
건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공익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과징금
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시각이 있고, 법률에 그러한 요건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 중 하나를 
마음대로 선택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공익적 사유
가 있을 때만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르면 문화예
술분야에 있어서 영업정지처분이 공익에 반하는 사유를 찾기가 어려
운 실정을 감안할 때 과징금부과처분을 받는 자가 한사람도 없게 되
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어 과징금부과제도를 규정한 법률의 취지에 
반할 것이다. 반면 공익적인 사유가 아닌 다른 어떤 사유를 정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한다는 것도 법률에 맞지 아니하다. 그렇다고 하여 
행정청이 마음대로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 중 하나를 선택하
여 처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실무에서는 영업정지처분
과 과징금처분의 선택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처분당사자 즉 처분을 받을 자에게 영업정지처
분과 과징금부과처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고 있다. 과징금처분제도는 당초의 도
입동기를 벗어나 상당히 왜곡되어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과징금미납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문제가 있다. 과징금처분
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미납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 과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무관서도 아닌 행정청이 이러한 업무를 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관서 등에 협조요청을 해도 국세 등을 징수하기에 바
쁜 세무공무원 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가능성도 적다. 그 결과 
과징금미납자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
러한 과징금미납자는 결과적으로 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처벌
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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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자에 대하여는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당초의 영업정지처분
을 하도록 하는 입법례가 생기게 되었다. 

현재까지는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과징금미납자에 대한 과징금처
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한 입법례는 없다. 그러나 보
건복지분야의 입법례에 이러한 제도가 입법되자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이러한 입법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바, 앞으로 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
가 필요하다고 본다.

(2) 경제행정분야 
경제행정법령에서 행정처분기준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시 되는 것은 

과징금제도로서 현행 많은 경제행정법령에서 과징금 조항을 두고 있
으나, 상당수의 법률이 “변형된 과징금”으로 운용되고 있어 제도의 타
당성 여부와 함께 적정한 과징금의 집행수준과 실제운용에 있어서의 
합리성 내지 투명성 등과 관련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은 주
지의 사실이고, 현행 과징금제도가 부당이득의 환수와 위반행위의 억
제라고 하는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부인
할 수 없다. 

그리고 현행 과징금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현행 기준의 적정성 여
부 및 과징금 부과 및 산정기준, 가중감경 절차 및 정도 등에 관하여 
기준이 결여되어 있거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
한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과징금제도와 관련하여 실무계에서 갖는 가장 큰 불만은 그 금액의 
과중함에 있다 할 것이다. 학설 및 판례가 과징금의 주요 기능을 억
지기능으로 보고 있음에도 지나치게 과다한 과징금을 부과하여 실제
로 보복기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법은 과징금과 별
도로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도 규정을 하고 있어, 하나의 위반행위로 
과징금,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이중처벌을 금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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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과징금 운용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는 과징금의 본래
적 목적과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과징금은 장래위반행위에 대한 억지
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장래위반행위를 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과징금 또는 이와 유
사한 제도들의 운용목적은 장래위반행위의 억지라고 할 수 있다. 특
히, 최근 일본의 논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과징금의 산정비율이 인상됨에 따라 외형만 보면 과징금의 제재
적 성격이 강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지만 결론은 종전과 같이 부당이득환수가 주된 목
적이며 제재적 성격은 부수적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제재적 측면
은 형사벌로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과징금은 과거의 위반행위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위반자를 포함한 모든 시장참여자가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
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과징금의 산정은 일본의 경우와 같
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의 환수에 당해 행위로 인한 사회적 후생감
소를 고려한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과거 위반행위가 존재하였다고 그 사실만을 가지고 일률적으
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응징은 형사적 처벌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징금의 부과는 과거 위반행위보다는 현재 기
업의 상태 및 장래 위반가능성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경제행정법령상의 행정처분기준 분석과 관련해서는 첫째, 경제
행정분야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다수의 부처에 걸쳐져 있고 관련법
령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것만 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연구범위
의 한정 내지 명확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여 연구범위 
설정에 대해 서술하였고, 둘째, 현행 경제행정법령상의 행정처분과 처



제 1 편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검토

28

분기준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였다. 

경제행정법령상에서는 주로 과징금이 문제되는 것을 감안하여 행정
처분기준으로서의 과징금의 산정기준에 대해 고찰하였다. 과징금 상
한액문제 및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고시에 위임하는 사
례 등의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3) 환경행정분야
현행 환경행정 관련 법률 115개에 관한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에 관

한 규정을 전수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환경행정분야
에 있어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개괄적인 분석을 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입법형식상에 있어서 타 행정분야에 비해 보다 정치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고려되어 진다. 즉, 종래 행정처분기준과 관
련하여 문제시 되어온 대통령령 내지 부령형식가운데 어떠한 형
식을 취함이 바람직 할 것인가의 문제는 환경행정분야에 있어 대
다수의 규정이 부령으로 규정되어지고, 과징금 내지 과태료와 같
은 경제적 제재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은 환경행정분야에 있어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되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불비적인 요소는 발견되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위반행위란과 근거법령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 용어역시 통일적이지 않음은 문제시 된다.  

② 환경행정분야에 있어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기술관련성, 즉 다수
의 제재적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에서 처분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의 근거에는 무엇보다 과학기술상의 수치와 관련 형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단지 제재적 행정처분에 국
한되는 것이 아닌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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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경행정분야에 있어서는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영업정지- 취
소, 경고, 명령 등의 타 행정분야와는 비견되어질 만큼의 다양한 
제재적 수단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환경이라고 하는 법적개념
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선결적 요
건으로 이해되어지는 환경에 대한 침익적 행위에 대하여 보다 구
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함은 물론 가능한 한 미연에 방
지하고자 하는 입법적 견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려되어 진다. 

④ 환경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상 다른 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에 비
하여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반복적 위반행위에 대한 
규정이라 하겠다. 종래의 이와 같은 반복위반행위에 대한 기준과
는 달리 보다 경한 제재적 수단, 즉 경고등을 주로 1차위반에 활
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환경 폐기물관련 업체 등에 주로 나
타나고 있으며, 이는 폐기물 사업의 공적인 요소를 인정하고 가능
한 한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와 같은 반복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수단의 단계별 규정이 과연 
비례의 원칙에 상응하고 있는지는 각 개별법령의 입법목적과 운용
양태에 따라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때문에 법리상 사실행위적 
성격을 가지는 경고처분이 제재적 수단으로서 그 타당성과 실효성
을 가지는지에 관하여서는 좀 더 연구되어져야 할 과제라 하겠다. 

⑤ 환경행정분야의 행정처분기준에 있어서의 과징금은 종래 법리상 
전개되고 일반화된, 소위 변형된 과징금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과징금액과 위반행위와의 비례 원칙은 어느 정도 타당하게 운용
되어 지고 있다고 사료된다. 

⑥ 환경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에 있어서의 가중내지 감경에 관한 
재량처분은 다른 행정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과연 1/2 감경이라
고 하는 규정의 운용에 있어서의 재량적 요소에 관한 문제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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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환경행정분야에 있어 종래 권리- 의무관계에 있어 문제시 되어
온 승계에 관한 문제, 즉,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행
정처분기준이 아닌 직접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환경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화 
하고 있는 바, 문제시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⑧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본다면, 각 국의 환경에 대한 관념상의 
차이, 그리고 재량행위라고 하는 법리적 문제에 대한 성립역사와 
양태의 상이함으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하겠다. 다만,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환경 침해에 대한 제재의 모
습, 미국의 보다 구체화된 기준의 설정, 독일과 프랑스의 지방자
치단체의 재량으로서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입법례와 운용현
황을 통한 시사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4) 교육행정분야
주요비교대상국가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

라에 있어서는 교육행정과 직접 관련한 법령상의 행정처분기준은 없
다. 다시 말하면, 교육행정과 관련한 처분기준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다 할 구체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원인
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교육
행정분야가 그 특성상 정형적인 처분기준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는 
데에 있다.

교육행정법령의 주요한 특징은 행․재정제재의 포괄적인 기준조차
도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아닌 훈령의 형식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규율할 경우 현재 훈령의 
경우보다 구체적으로 사유를 열거하고 그 처분기준도 별표 등의 형식
으로 만드는 등 구체화 작업이 필수적일 것이므로 다양한 위반행위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 언론 등의 공격을 피할 수 없는 등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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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쉽사리 바꿀 수 없다는 점에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민이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훈령의 형식을 합리화하기 어려운 이상 법을 개정
하여 고시에 이를 위임하거나, 훈령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수용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교육행정은 교육에 관한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다각적인 이해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육행정이라고 하여 
학사 등의 행정사항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한정되기는 
하더라도 학교보건, 학교환경, 학교급식, 학교시설 등 모든 부처의 행
정작용을 종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
의 행정작용은 언론에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이에 대한 대응만으로도 
역량이 모자랄 지경인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 또한 법치행정의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기준의 법률유보, 처분기준의 명확화는 교육행정
분야의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법제처와의 협
조를 통하여 이러한 재량행위의 투명화 작업, 처분기준의 구체화 작
업을 할 예정이고 실제로 최근 개정법령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염두에 
두고 처분기준을 구체화, 명확화하려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교육행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정처
분기준을 정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확
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교육행정의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
러므로 교육행정 가운데서도 중요사항, 특히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
는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법률의 수권을 받은 명령으로 
처분기준을 설정하여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에
서는 교육행정에게 재량의 여지를 부여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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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2007년도 행정처분기준의 평가와 전개 

2007년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에 대한 실무 적용상 문제와 학계
를 통한 법리적 문제점에 대하여 자문과 회의 및 전자우편을 통한 의
견과 개선안을 얻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추가 검
토의견을 섭렵하여 보았다. 

Ⅰ.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일반원칙에 대한 평가 
① 제재적 행정처분에 한정하여 정비한다.

1. 평가내용 
- 제재적 행정처분을 주된 정비대상으로 하되, 수익적 행정처분
의 일반기준도 부수적으로 제시함.
- 이는 본 연구의 범위이므로 연구목적에서 밝힐 사항이지, 정
비지침의 원칙으로 할 사항이 아님.

2. 개선안 - 삭제. 

3. 비고  

② 일반적인 행정처분기준의 근거조항은 법률에 두되,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부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 

1. 평가내용 

- 대법원이 부령으로 정한 제재처분기준의 일반적인 성격을 행
정규칙으로 계속 규정한다 하더라도 기준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이에 따른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령에 대해 법규성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됨. 그렇다면, 
과연 과징금에 대해서는 꼭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함. 제재처분의 경중(과징금보다 영업허가취소 등이 
경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고), 통일성(부과대상 사업의 영역이
나 위반행위의 영역에 따라 기준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등 어
떤 필요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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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또한 법률에서 부령에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임 형식이 
‘… 장관이 정한다’고만 되었을 경우 등에는 다시 고시 등에 위
임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이는데, 위임 형식 자체를 더 구체적
으로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다른 처분기준과는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었 인지 궁금함.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경우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은 부령에,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규정되는 불합리가 생기게 됨.
- 제재적 행정처분 중 왜 과징금 부과기준만 대통령령에 위임하
는 형식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명이 불분명함.

2. 개선안 

- 행정처분기준의 근거조항은 법률에 두되,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원칙적으로 부령으로 정한다.
- 일반적인 행정처분기준의 근거조항은 법률에 두되, 행정처분
의 세부기준을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적당치 않은 경우에 한하
여 이를 부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

3. 비고  

③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 행정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정비한다. 

1. 평가내용 
- 극히 당연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너무 이론적이어서 보다 구
체적인 원칙이 제시되지 않는 한 실무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
을 것임.

2. 개선안 -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 행정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정비한다.

3. 비고  -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처분기준의 정비원칙으로 활용한다.

④ 포괄적 행정처분기준의 반복을 금지하도록 정비한다. 

1. 평가내용 - 결과적으로 “⑦ 공무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
도록 정비한다” 와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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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안 - 포괄적 행정처분기준의 반복을 금지하도록 정비한다.

3. 비고  

⑤ 처분기준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비한다.

1. 평가내용 - 지극히 당연한 사항이어서 별도의 지침으로서의 의의가 별로 
없음.

2. 개선안 - 처분기준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
비한다.

3. 비고  

⑥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도록 정비한다.

1. 평가내용 

- 모든 경우에 상습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님. 상습위반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으로 제재
할 수 있음. 다만,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으로는 상습위반자
에 대한 제재로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예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개선안 - 상습위반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반횟
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차등화하도록 한다.

3. 비고  

⑦ 공무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한다.

1. 평가내용 - 연구의 종국적인 목적으로서 굳이 일반원칙으로서 규정할 필
요성이 있는지 의문시됨.

2. 개선안 - 공무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한다.

3.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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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행정처분기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1. 평가내용 

- 행정처분기준은 경우에 따라 세분화되거나 구체화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제재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단순화하거나 포괄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필요
도 있다. 따라서 행정처분기준은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제재의 
실효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단순화할 것인지 세분화할 것
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생각해보면, 제재적 처분과 같은 침익적 처분의 
경우 기준이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됨. 그러나 제재를 가하
여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준이 구체적
일 필요도 있지만, 제재의 효율을 생각해 보면, 반대로 기준이 
추상적인 경우가 더 타당한 경우도 있을 것임. 따라서 침익적 
처분의 경우 법치국가원리상 처분기준이 명확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됨. 경우에 따라서
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 구체화하
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는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따라서 제재의 목적과 공익실현의 목적 등을 고려해서 기준
을 구체화할 것인지 아니면 추상적인 기준을 통하여 규제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정비대상이 행정처분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과 
유사한 근거에서, 정비지침의 ‘원칙’이나 ‘지침’ 의 표현을 좀 
더 구체화하고 세부적 기준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은
가 고려됨. 원칙이나 지침의 내용이 너무 간결하고 추상적이어
서 정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공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음. 예컨대 비례원칙, 평등원칙에 따
라 정비한다는 기준의 경우, 어떤 요소에 비례할 것인지, 어떤 
요소를 근거로 평등을 판단할 것인지의 근거를 적시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그 기준의 실질적 의미가 반감될 것임.  따라서 
비례원칙에 따라 정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지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또한 ‘행정처분기준의 구체적 설정’이라는 
정비지침에 관하여도 제재대상행위의 세부유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예시적인 것으로 할지, 한정적인 것으로 할지, 
세부유형을 실제 위반사례를 수집하여 유형화할 것인지 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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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처분기준의 일반기준의 정비지침

인 기준으로 유형화할 것인지 등에 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
각됨. 

2. 개선안 - 행정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논리적이고 기술
적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비고  

⑨ 공표된 것과 다른 기준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평가내용 - 공표된 기준과 달리 처분하는 것은 위법․부당함.

2. 개선안 - 삭제

3. 비고  - 처분기준의 합리성이 상시적으로 재검토 및 개정될 수 있도록 
한다.

① 행정처분기준이 재량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속적 표현은 피하도록 
정비한다.

1.평가내용 
- 재량준칙은 재량행위에 대한 일정한 처리기준을 규정해 놓은 
행정규칙을 의미하는데, 법령에 규정된 행정처분기준이, 법령에 
규정된 이상, 행정규칙은 아니므로, 재량준칙이라는 표현은 배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개선안 

- 행정처분기준이 재량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제재적 행정처분은 일반적으로 재량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기속적 표현은 피하도록 정비
한다.

3.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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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도록    한다.

1. 평가내용 - 

2. 개선안 -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합리성을 유지하
도록 하며,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도록 한다.

3. 비고  

③ 가중․감경기준이 획일적으로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중․경미한 행위의 정도에 따라 3분의 1 또는 그 이하로도 할 수 있도록 한다.

1. 평가내용 

- “3분의 1 또는 그 이하”라는 표현 보다는 “확대 또는 축소”라
는 표현이 자연스러움. 그리고 “3분의 1 또는 그 이하”는 가중
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좋은 시도임. 결국 이는 3분의 1 등의 한계를 둘 필요가 없다
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음. 따라서 오히려 상한기준설의 입장
에서 처분기준을 정하도록 접근함이 타당할 것임.
- 그간의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바, 
최근 판례의 상한기준설 입장에서 볼 때, 판례의 입장에 부응하
는 차원에서도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 다만, “3분의 1 또
는 그 이하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 보다는 판례의 취지대로 
법문 자체에서도 ‘상한기준’으로 보도록 하는 입법개선이 이루
어지도록 함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물론 이 경우에도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처분기준의 설정이 있어야 
할 것임.

2. 개선안 

- 가중․감경기준은 2분의 1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에 따라서는 가중․감경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한다.
- 가중․감경기준이 획일적으로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행위와 제재내용 간의 
비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3.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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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징금 부과대상에서의 제외 여부는 과징금 처분기준에서 정하도록 정비한다.

1. 평가내용 

- 너무 당연한 사항이어서 지침으로서의 가치가 없음.
- 과징금 부과대상에서의 제외 여부가 과징금부과대상으로부터
의 면제라면, 이는 단순히 처분기준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의 근거 및 그 권한
의 귀속자 등이 법률에서 정해져야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
까 사료됨.

2. 개선안 - 삭제
3. 비고  

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사유는 영업정지처분사유와 
일치시키도록 한다.

1. 평가내용 

- 현재도 이미 그렇게 해석되고 있다고 판단됨. 즉, 과징금 부과
사유는 곧 그에 갈음한 영업정지처분사유와 동일한 것임. 따라
서 굳이 이를 정비지침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임.
- 이것은 현재 도입이 검토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 이윤이 큰 
영업정지를 피하고 과징금을 부여받음으로써, 위반행위를 하면
서 영업을 하겠다는 동기가 발생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면, 영업
정지를 하고 그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명령을 발
하는 것과 같은 외국입법례도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참조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 개선안 -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사유
는 영업정지처분사유와 일치시키도록 한다.

3. 비고  

⑥ 영업신고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허가취소가 아니라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정비한다.

1. 평가내용 
- “영업정지”가 아닌 “영업소폐쇄”가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음.
- 영업신고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신고의무 위
반을 대상으로 하는지 그 대상을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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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안 - 영업활동에 따른 사소한 신고의무위반은 허가취소사유로 하지 
않는다.

3. 비고  

⑦ 신고 등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에는 반드시 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과태료금액을 위반행위에 비례하도록 세분화하여 정비한다.

1. 평가내용 

- 이 기준은 과태료 외의 제재처분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할 것임.
- ‘신고 등’이라 하여 그 원인행위를 불문하고 모둔 과태료처분
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의문시 됨.
- “위반행위의 정도”로 함이 타당함.
- “최대한 세분화”로 함이 좋을 듯함.

2. 개선안 - 처분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서 정하되, 가급
적 절대기준이 아닌 상한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한다.

3. 비고  

⑧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기준이 아닌 직접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정비한다.

1.평가내용 - 

2. 개선안 -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기준이 아닌 직
접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정비한다.

3. 비고  

⑨ 행정쟁송결과 원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쟁송의 원인이 된 처분을 일정한 정도 감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1. 평가내용 
- 행정쟁송은 심판과 소송을 포함하는바, “과하다고 판결된” 부
분을 “과한 것으로 종결된”으로 함으로써 양자를 포괄하는 의미
로 사용함이 보다 타당하지 않을까 사료됨.
- 행정쟁송결과 처분이 과하여 취소된 경우 이러한 인용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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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처분기준의 개별기준의 정비지침

① 위반행위란과 근거법령란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정비한다. 그리고 “위반행위” 와 
“근거법령”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한다.

1. 평가내용 - 

2. 개선안 - 위반행위와 근거법령을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한다.

3. 비고  

② 경고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1.평가내용 

- “주의조치나 경고조치”는 행정상의 조치이긴 하나 쟁송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알고 있음.
경고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임. 그
러나 그 법적 근거를 두고자 한다면 이와 함께 ‘법적 효과’에 
대한 근거규정도 함께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위반시 후속조
치 포함).

기속력으로 인하여 행정청은 재처분을 하게 되고, 이 경우 처분
이 과하여 패소하게 된 것이므로,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약한 정도의 처분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근거규
정을 둘 실익은 없다고 생각한다.

2. 개선안 

- 행정쟁송결과 원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쟁송의 원인이 된 처
분을 일정한 정도 감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
도록 정비한다.
- 행정쟁송결과 원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쟁송의 원인이 된 처
분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일정한 정도 감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3.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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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비지침의 추가검토내용 
1. 처분기준의 의미

연구의 대상을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에 국한하는 경우에는 제재
의 실효성이 반감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예를 들면 행정법규 위반행
위에 대해서 다양한 제재처분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처분기준만을 대
상으로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처분의 ‘유형’은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되

- 불문경고의 처분성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이 배경이 된 것
이라면, 장래 다른 불이익처분과 관련되지 않은 경고처분에 대
해서도 굳이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
소 의문이 있습니다. 

2. 개선안 - 경고처분을 두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3. 비고  

③ 의무위반주체별로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1. 평가내용 - 

2. 개선안 
- 위반주체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달리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위반주체별로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을 강구한다.

3. 비고  

④ 과징금 상한액을 실효성있게 정비한다.

1. 평가내용 - 맞는 말이지만 실무자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

2. 개선안 - 과징금 상한액을 다른 법령의 내용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정
비 한다.

3.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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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기준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처분의 유형
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대강만이라도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

하위 명령에 위임되는 사항은, 사회의 변동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되기 쉬운 사항이거나 또는 고도의 전문적인 성격상 이를 법률에
서 규율하기 곤란한 사항 등에 국한하여야 한다. 예컨대 ‘3회 위반의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는 규정은 이를 굳이 명령에서 규율할 당
위성은 없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법률에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고 생각된다.

3. 처분기준 제정 및 공표절차에 대한 사항  
연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처분기준 제정 시 

의견수렴절차 등이 처분기준의 객관적 합리성 못지않게 중요할 것이
다. 연구범위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에 관한 언급과 개선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처분기준에서 고려할 요소의 명시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더라도 가중․감경의 경우 등에서 고려할 요소

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지 않
을까 생각된다. 또한 이를 통해 가중․감경사유 등에 법령의 취지에
는 포함되나 규제의무로 명시되지는 않은 자율규제사항의 준수 등을 
고려요소로 포함한다든가 하는 탄력적인 법이행확보의 가능성도 검토
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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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기준을 통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와의 연계성 확보 
처분기준 정비지침이 제재처분을 받는 국민의 관점에서 적절한 사

항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제재처분기준은 제
재처분을 하는 목적 즉, 법령상 부과되어 있는 규제의무의 준수확보
라는 목적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만큼, 그러한 측면도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정비지침 중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강화, 과
징금 상한선의 실질화가 이에 해당하고, 의무위반주체별 처분기준 마
련도 그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 4. 의 고려요소 명시
에 있어 시정명령의 불이행 또는 미흡한 이행 등을 가중요소로 포함
시키는 방안이나, 행정처분기준의 단계화를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자
율시정을 하지 않으면 제재를 엄격하게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 3절 2008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정립

Ⅰ. 2008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1. 행정처분기준의 일반원칙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자 한다.

 

 ① 공무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한다.
 
 ② 행정법상 일반원칙을 처분기준의 정비원칙으로 활용한다. 특히, 의무위반

행위와 제재수단간 비례의 원칙과 법령간 유사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
단간 평등의 원칙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일반적인 행정처분기준의 근거조항은 법률에 두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적당치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령에 위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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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처분기준 일반기준의 정비지침
행정처분기준의 “일반기준”의 정비지침은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자 한다. 

형식으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
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

 
 ④ 포괄적 행정처분기준의 반복을 금지하도록 정비한다.
 
 ⑤ 상습위반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차등화 하도록 한다.
 
 ⑥ 처분기준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비한다.
 
 ⑦ 행정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논리적이고 기술적으로 가능

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① 행정처분기준이 재량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속적 표현은 
피하도록 정비한다.

 ②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합리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구체
적인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며, 최소한 동기 또는 의무위반횟수를 고려하여 
규정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가중․감경기준은 2분의 1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무위반 행
위와 제재내용 간의 비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가중․감
경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사유는 영업정지
처분사유와 일치시키도록 한다.

 ⑤ 영업활동에 따른 사소한 신고의무위반은 신고의 법리적 성격을 고려하여 
허가취소사유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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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기준 개별기준의 정비지침 
행정처분기준의 “일반기준”의 정비지침은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자 한다. 

 ⑥ 처분기준은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서 정하되, 가급적 절대
기준이 아닌 상한으로 제시하는 입법형식을 따른다.

 ⑦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기준이 아닌 직접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정비한다.

 ⑧ 행정쟁송결과 원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된 사건
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쟁송의 원인이 된 처분을 판결의 취지에 따
라 일정한 정도 감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① 위반행위란과 근거법령란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정비한다. 그리고 “위반행
위” 와 “근거법령”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한다.

 
 ② 경고처분을 두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③ 위반주체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의무위반주체별로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④ 과징금 상한액을 다른 법령의 내용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정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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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비지침의 주요내용
1. 정비지침의 일반원칙 

행정처분기준은 성질상 재량준칙이므로 집행 공무원의 적용관점과 
아울러 실질적인 처분기준의 적용 대상인 국민의 입장에서 자신의 의
무위반행위에 대한 명확한 제재처분기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이는 곧 행정청은 처분기준의 설정․공
표의 취지에 맞추어 처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고 당사자 등에
게 예측가능성이 보장되도록 정비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행정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 위배여부를 감안하여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평등원칙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함은 물론, 유사한 의
무위반행위에 대한 법령간 비교를 통하여 적정한 제재처분기준을 정
립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비례의 원칙의 적용이란 행정작용에 있어
서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
는 취지에 따라 의무위반행위와 제재처분 간 형량의 적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들 헌법적 효력을 가진 원칙들에 반하는 행정권 행사는 위
법하고, 그 법령은 위헌․무효가 된다. 행정처분기준을 분석해 보면, 

행정목적과 행정수단이 비례하지 않는 사례가 동일한 행정처분기준에

① 공무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한다.

② 행정법상 일반원칙을 처분기준의 정비원칙으로 활용한다. 특히, 의무위반행
위와 제재수단간 비례의 원칙과 법령간 유사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간 평등의 원칙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47

도 있고, 동일부처의 행정처분기준 간에도 발견되고 있다. 이것은 처
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만큼 정비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대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총리령이나 부령에서 규정된 
경우에 대하여는 그 기준의 형식은 총리령․부령이지만 그 법적 성질
은 행정규칙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관된 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관된 입장과는 달리 대법원은 총리령이나 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제재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경우에 대하여는 당해 
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다.

최근의 일부 부처의 입장은 대법원의 판례의 영향을 받아 행정처분
기준을 입법할 경우 법률에서 행정처분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처분기준을 정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
다. 행정처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하는 입법경향은 대다수 
입법례에서 부령에 행정처분기준을 두고 있는 법현실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기준을 원칙적으로 부
령으로 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행정처분
기준의 근거규정은 법률에 두되, 법률에서 원칙적으로 부령에 위임하
는 형식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과징금의 경우에는 각 부처 통일성의 차원에서 처분기준을 대
통령령에 규정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③ 일반적인 행정처분기준의 근거조항은 법률에 두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적당치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령에 위임하는 형
식으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
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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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다수의 
법령에서 행정처분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이다. 즉, 법률(행정처분)에서 법규위반에 대한 취
소사유를 정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규정하고 이의 세부적인 처분
기준을 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의 세부적인 
사항을 허가된 영업의 종류별로 위반행위를 구분하여 처분기준을 규
정하면서, 특정영업 등의 처분기준 말미에서 또 다시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지시․명령에 위반한 때”의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법
률에서 규정한 포괄적 규제규정을 반복하여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고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이라는 표현 
중 “…이 법에 의한 명령”이 법률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총리령․
부령 등의 하위법령을 뜻하는지, 시정명령 등 행정청의 구체적 명령
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다.

동일한 위반행위라 할지라도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달리함으
로써 상습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다수의 위반항목
에 대한 상습범 처분기준을 2회 이상인 경우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규
정함으로써 상습범 사이에 처분의 차별성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④ 포괄적 행정처분기준의 반복을 금지하도록 정비한다.

⑤ 상습위반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반횟수에 따라 처
분기준을 차등화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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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은 위반횟수에 따라 그 처분기
준에 차이를 두고 최종적으로는 허가를 취소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
써 상습위반자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행정제재처분의 절차(1차-,2차-,3차-,4차 처분)는 선행 처분시보다 
중한 처분규정을 두도록 하며, 경고- 경고의 경우 경고- 시정명령 또
는 경고- 영업(업무)정지 -개월의 형식에 따른다. 영업(업무)정지의 경
우 일반적인 입법 규정형식에 따라 선행 처분(제2차)의 2배에 해당하
는 처분규정을 두도록 조정한다(1-,3-,6개월). 

행정처분기준 중 복수의 법조문을 각각 인용하여 서로 다른 처분기
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용한 법조문이 당해 조항에서 규정하는 취지
와 전혀 무관한 사항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오
류가 분명하고 일선에서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즉시 개정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법은 설정된 처분기준의 공표의무에 대한 예외를 추상적인 기
준 아래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예외기준을 구체화하고 엄격하게 
인정하도록 법령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20조제1항이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당해 처분
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질”에 국한하여 예외사유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⑥ 처분기준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비한다.

⑦ 행정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논리적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제 1 편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검토

50

여기서 ‘가능한 한 구체적인 것’이라고 하는 문언의 해석으로서는 
‘논리적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인 것’으로 해야 한다는 의
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2. 일반기준의 정비지침

행정처분기준 중 행정청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가중 처분하도록 
하여 마치 행정처분이 행정청의 기속행위로 보게 할 우려가 있어 문
제이다. 행정처분기준 자체의 성격은 재량준칙으로서 행정청의 재량
권행사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있으며 당사자의 거짓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이 개입하거나 본질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당해 영업에서) 배제시켜야 할 사안이 아닌 이상 정지처분에 관한 규
정은 원칙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표현보다는 “…할 수 있다”는 재
량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시: 2분의 1까지 합산․가중한다 → 2분의 1까지 합산․가중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처분기준이 처분청 소속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를 제한
하려는 취지로서 감경이나 가중처분의 요소가 없을 경우 그 기준대로 
처분하라는 것이고 당해 처분이 나중에 부당한 처분으로서 사법적 판
단에 따라 그 처분을 기준과 다르게 감경해야 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할 수 있다”고 할 경우 처분을 담당한 일선 공
무원들에게 또 다른 재량의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행과 같이 “…한다”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4) 

4) 박 인, “우리나라 보건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특징과 문제점”, ｢보건행정분야 

① 행정처분기준이 재량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속적 표현은 
피하도록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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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통령령이나 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 법령의 행정처분기준이 
법률의 규정을 그대로 되풀이하여 규정한 경우가 많은 바, 법률의 규
정은 추상적, 일반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를 세
분화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반드시 법률주의를 전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는 이유는 처분권자의 재량의 여지를 남겨  위반행위와 관련 
법령상 제재적 수단 간의 처분양정을 통한 의무위반행위자의 실질적 
권익보장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가중․감경규정에 대한  처분
권자의 재량권의 행사가 문제시 되는 바, 최소한 가중, 감경의 경우 
동기 또는 의무위반횟수를 고려한 입법형식을 취하도록 하여, 개별적
이고 구체적인 의무위반사안에 있어 국민의 실질적인 권익보장을 향
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행정제재처분기준을 정할 때 경미한 행위를 한 경우 반드
시 감경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두어 처분기준이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경기준이 획일적으로 2분의 1 이하의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자료집(2006. 5. 19), 26면.

②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합리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구체
적인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며, 최소한 동기 또는 의무위반횟수를 고려하여 
규정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가중․감경기준은 2분의 1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무위반 행
위와 제재내용 간의 비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가중․감
경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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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여전히 문제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경미한 행위를 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경사유를 
보다 세부화하고 정밀하게 정하도록 노력함은 물론, 의무위반 행위와 
제재내용 간의 비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가중․감
경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종전의 법령상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의 세부기준은 ① 양자를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한 입법례(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② 영업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부령에, 과징금부과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에 위
임한 입법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7조), ③ 영업정
지처분의 세부기준과 과징금부과의 세부기준을 모두 부령에 위임한 
입법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 등
이 있다. 

과징금처분이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는 처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업정치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의 세부기준은 동일한 법 형식으로 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과징금부과처분은 금전적인 부담을 가
하는 것이라는 점과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다른 과징금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소관부처가 단독으
로 정하는 부령으로 정하기보다는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 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고 있다.5)

5) 법제처,｢법령입안기준｣(2007), 162-163면 참조.

④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사유는 영업정지처
분사유와 일치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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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영업자의 법령준수의무 또는 성실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개별 
행정법규에서는 신고영업자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 규정을 두고 있
다. 이러한 행정제재로는 통상적으로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명령, 과
징금, 과태료, 위반시설․설비․물품 등의 철거․폐기처분, 품목의 제
조정지․금지명령 등의 수단이 사용되고 있다. 상당수의 법령에서 일
정한 사항은 허가제로, 일정한 사항은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
행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은 대부분 허가제 일변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1차 처분과 2차 처분의 영업정지에 이어 3차 처분에서 대부분 허가취
소를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신고영업은 허가와는 전혀 상
이한 영업규제제도로서 허가취소가 맞지 아니하다. 따라서 신고영업
을 종국적으로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허가취소가 아니라, 

제조소 폐쇄나 수입금지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특히, 등록․신고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에는 반드시 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정비한다.

⑤ 영업활동에 따른 사소한 신고의무위반은 신고의 법리적 성격을 고려하여 
허가취소사유로 하지 않는다.

⑥ 처분기준은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서 정하되, 가급적 절대
기준이 아닌 상한으로 제시하는 입법형식을 따른다.

⑦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기준이 아닌 직접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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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속에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는 입법례
는 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
행규칙 별표3,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7,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
표11,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표23, 안마사에관한규칙 별표, 유해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2 등 다
수가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여부를 재량준칙인 행정처분기
준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입법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본래 행정처분에 의한 지위의 승계(특정승계․포괄승계)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인정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로 인정할 것
인가의 문제는 당해 행정처분이 어떠한 요건을 판단하여 부여된 것인
가에 따라 결정된다. 

즉, 물적 요소만을 판단하여 부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를 비교적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인적 
요소를 판단하여 부여한 행정처분이라면 그 일신전속성으로 말미암아 
행정처분효과의 승계를 자유롭게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승계를 어느 범위에서 어떤 절차에 따라 인정할 것인가의 문
제도 당해 처분의 내용에 상응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당해 행정처분이 대물적 요소 외에 대인적 요소도 고려한 
혼합적 성격의 것이라면 일률적으로 처분승계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
한 입법방식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재량준칙으로서의 행정처분기준
의 법규성 문제에 대해서도 찬반양론이 있음을 고려하면 재판규범으
로서 기능될 가능성도 쉽게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처분효과의 승
계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기준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피하
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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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무에서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사례에서 대부분
의 판결은 행정처분기준에 의거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재량
권을 일탈․남용하여 과하다고 하여 행정청이 패소하는 사례가 많음
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외에도 일반적으로 행정소송 사
례 중에 원고의 위법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에 비
추어 원고에 대한 처분이 과하다 하여 법원이 행정청의 일부패소를 
선언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확정
된 경우와는 달리 행정청에게 당해 사안에 대하여 새로이 처분을 하
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령을 위반한 원고의 위법성은 상존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의 재처분에 관해서는 당해 법령에 마땅한 근거
법령이 없고, 감경하여 재처분하는 경우 어느 정도나 감경하여 처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행정청으로서는 그 동안 처분을 
유보하거나 일률적으로 포기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소송의 원인이 된 처분을 일정한 정도 감
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당해 법령의 실효
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 서서 당초의 처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재처분하도
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일부 견해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까지 
처분기준에 두어야 할지 의문인 바, 행정청은 행정소송 등에서 당초 
처분이 부당한 처분으로 판시되었다면 당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
분을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고, 이 경우 처분기준은 당해 판결의 취

⑧ 행정쟁송결과 원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된 사건
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쟁송의 원인이 된 처분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일정한 정도 감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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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반드시 2분의 1

을 감경하여 재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6) 

그리고 일률적으로 2분의 1로 감경하여 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
인 근거가 박약하고 자칫 다시금 경직된 행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
험을 안고 있다.7) 

3. 개별기준의 정비지침

행정처분기준에서는 위반행위,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및 행정처분기
준을 명확히 적시하여야 하는데, 현행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서
는 위반행위의 근거조항과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조항이 제대로 명시
되지 못하거나 혼동하여 적시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곧 근거조항이 미비된 행정처분을 양산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처분기준표의 위반사항난에는 의무부과에 관한 실
체적 조항을 명시하고, 근거법령난에서는 행정처분의 직접적 근거조
항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제재처분의 일종으로서의 경고처분은 그 성격
이 강학상의 사실행위라 할지라도 실무에 있어서는 구체적 구속력을 

6) 박 인, 전게발표문, 26면.
7) 박종수, “우리나라 보건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특징과 문제점”, ｢보건행정분야 행

정처분기준의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자료집 토론문(2006. 5. 19), 41면.

① 위반행위란과 근거법령란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정비한다. 그리고 “위반행
위” 와 “근거법령”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한다.

② 경고처분을 두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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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사인 바, 강학상의 경고와 성격을 달리하는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상위법인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현행법에는 경고처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있는 규정
들이 다수 있다. 물론 행정법규들에서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종류로서 
경고처분을 업무정지나 허가취소 등과 같이 규정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행정처분기준에 제1차 처분으로서 경고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면
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행정처분기준은 의무위반주체별로 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
다. 각 법령에는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있고 이들에 대해서 당해 
법령에서 그에 특유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행정처분기준은 이들 
주체 각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령은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하나의 틀 속에서 여러 
의무주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
분기준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체
계 아래에서는 그때그때 법 개정이 있을 때마다 필요에 따라 처분기
준들을 덧붙여야 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실무공무원들에게 있어서도 
집행상의 비효율을 야기할 것이 예상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처분기준의 규율방식을 의무위반주체별로 
나누어 규율하는 새로운 체계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의무주체별 체계
화 정비방안은 현행 행정처분기준을 현대화하고 개선․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해 법령에 의한 의무주체

③ 위반주체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의무위반주체별로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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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상대방은 이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일층 확보할 
수 있고, 행정주체로서도 처분기준을 근거법령과 정확히 부합시킬 수 
있는 장점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과징금은 행정처분기준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징금이 
현행법상 법령 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위반자가 당
해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이른바 변형된 과징금 중 행정처분갈음형 
과징금).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과징금처분은 대체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첫째,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의 기간에 합리적으로 부합하여야 하
며, 둘째,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익의 박탈에 다름 아니기 때
문에 물가 등 외부적 경제상황이 변화하면 이를 반영하여 위반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과제
를 안고 있다. 이는 곧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
기 때문에 이에 관한 입법례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상한액을 정비할 
것이 요청된다.

과징금의 상한액(최고한도액)이 가지는 의미는 영업정지 등의 최장
기간을 정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위반행위별 금액 등 구체적인 처분기
준은 일선공무원들에게 집행상의 부담을 경감하고 처분 상대방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과징금은 원래 상한액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도액의 결정은 당해 
행정법규의 입법목적의 실효성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기 마련
인데, 탄력적인 운용 없이 동일한 금액을 수년간 고수하는 것은 실효

④ 과징금 상한액을 다른 법령의 내용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정비 한다.



제 2 장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

59

적인 과징금제도의 운용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적정한 과징금 상한은 과징금제도의 행정제재로서의 본래 성격을 
회복하고, 단순히 금전으로 때운다는 발상에 따끔한 경종을 울리는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제 4절 2007년 정비지침과 2008년 정비지침 
대조표 

Ⅰ.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일반원칙 
2007년 정비지침의 일반원칙 2008년 정비지침의 일반원칙(안)

제재적 행정처분에 한정하여 정비한다. - 삭제 

일반적인 행정처분기준의 근거조항은 
법률에 두되,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의 세
부기준은 부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
비한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
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

일반적인 행정처분기준의 근거조항은 
법률에 두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적당치 않은 경
우에 한하여 이를 부령에 위임하는 형
식으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
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 행정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 정비한다. 

행정법상 일반원칙을 처분기준의 정비
원칙으로 활용한다. 특히, 의무위반행
위와 제재수단간 비례의 원칙과 법령 
간 유사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간 평등의 원칙적용을 우선적으로 고
려한다.

포괄적 행정처분기준의 반복을 금지하
도록 정비한다.

- 좌동

처분기준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비한다.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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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처분기준 일반기준의 정비지침 

2007년 정비지침의 일반원칙 2008년 정비지침의 일반원칙(안)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
도록 정비한다.

상습위반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 위반횟수에 따라 처
분기준을 차등화 하도록 한다.

공무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비한다.

-좌동 

행정처분기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정
한다.

행정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논리적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공표된 것과 다른 기준에 의하여 처분
을 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합리적 근거
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삭제 

2007년 일반기준의 정비지침 2008년 일반기준의 정비지침(안)

행정처분기준이 재량준칙으로서의 성
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속적 표현은 
피하도록 정비한다.

- 좌동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
유와 근거를 명시하도록 한다.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 정
도가 합리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구체
적인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며, 최소한 
동기 또는 의무위반횟수를 고려하여 
규정 할 수 있도록 한다.

가중․감경기준이 획일적으로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중․경미한 행위의 정도에 따라 3분의 
1 또는 그 이하로도 할 수 있도록 한다.

가중․감경기준은 2분의 1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무위반 행위와 
제재내용 간의 비례성이 유지될 수 있
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가중․감경기준
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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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처분기준 개별기준의 정비지침 

2007년 일반기준의 정비지침 2008년 일반기준의 정비지침(안)

과징금 부과대상에서의 제외 여부는 과
징금 처분기준에서 정하도록 정비한다.

- 삭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경
우에는 과징금부과사유는 영업정지처
분사유와 일치시키도록 한다.

- 좌동

영업신고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종국적
으로 허가취소가 아니라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정비한다. 

영업활동에 따른 사소한 신고의무위반
은 신고의 법리적 성격을 고려하여 허
가취소사유로 하지 않는다.

신고 등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에는 반드시 금액의 상한선을 설정
하고, 과태료금액을 위반행위에 비례
하도록 세분화하여 정비한다.

 처분기준은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서 정하되, 가급적 절대
기준이 아닌 상한으로 제시하는 입법
형식을 따른다.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기준이 아닌 직접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정비한다.

- 좌동

행정쟁송결과 원고의 위법성은 인정되
나 그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쟁송의 원
인이 된 처분을 일정한 정도 감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
도록 정비한다.

행정쟁송결과 원고의 위법성은 인정되
나 그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쟁송의 원
인이 된 처분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일정한 정도 감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2007년 개별기준의 정비지침 2008년 개별기준의 정비지침(안)

위반행위란과 근거법령란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정비한다. 그리고 “위반행
위”와“근거법령”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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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소 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평가와 그 개선안, 그리
고 2007년 정비지침과 2008년 정비지침을 대조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민에게 직접적 침익을 야기하는 제재적 행정처분은 경우에 따라 막대
한 재산피해와 신용추락 등 다양한 부정적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행
정절차법에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필요최소한의 처분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처분기준의 정비지침의 정밀화는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설정된 것이“2008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이다. 2008년 정비지침은 2006년과 2007년 정비
지침을 토대로 연구자와 법제처 법제관, 실무가 및 대학교수 등 관계전
문가들이 숙고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특히,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져 온 
의무위반행위와 제재수단 간 처분양정의 문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소
위 변형된 과징금의 문제와 행정처분기준상 일반기준의 입법형식과 내
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008년 
정비지침은 그간의 정비지침에 비하여 보다 정밀하고 구체적으로 규정

2007년 개별기준의 정비지침 2008년 개별기준의 정비지침(안)

정비한다.

경고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경고처분을 두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
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의무위반주체별로 처분기준을 마련하
는 방안을 강구한다.

 위반주체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의무위반주체별로 처분기준을 마
련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과징금 상한액을 실효성있게 정비한다.
과징금 상한액을 다른 법령의 내용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정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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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무적응성을 한 차원 제고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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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노동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에서는 먼저, 현행 노동행정

법령상 행정처분기준을 분석한다(제2장). 노동행정법령상 각종 행정처
분의 현황과 문제점, 행정처분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다음으로는 현행 노동행정법령상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행정심판례를 소개하며 (제3장), 현행 노동행정법령상 ｢산업안전보건
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2개의 선
별하여 2008년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을 적용하여 그 정비방안을 
제시한다(제4장). 마지막으로 요약 및 소결한다(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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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현행 노동행정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분석
제 1절 서 론

노동행정의 영역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나, 독자적인 특별행정작
용법의 영역의 하나로 다루고 있지 않다. 오히려 노동법은 ‘사회법
(Sozialrecht)’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한 의미
에서 노동행정법은 행정법, 특히 특별행정법의 영역에 있어서도 매우 
생소하고 낯선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재량투명화와 관련된 행정처
분기준의 정비방안의 마련에 있어서 노동행정의 분야 역시 그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각종 행정제재처분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사용자의 권익은 물론 기본권(영업의 자유나 재산권 등)이 
제약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행정처분기
준의 명확성, 합리성 등이 강하게 요청될 수 있다.

노동행정은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산업재
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기타 노동 전반에 
관한 행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히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행정이라
고 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노동행정의 중심적 내용은 고용의 안정, 

고용기회의 확대, 산업수요에 맞는 직업능력의 개발, 적정한 근로조건
의 보장,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고용ㆍ산업재해보험 등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의 근로조건 보장 등이다.8)

노동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 적정임금의 보장,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적정한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할 것
이다. 노동행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고용개선, 고령자 및 장애인 
8) 노동부, 2007 노동백서,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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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직업능력 개발, 근로자 복지지원, 고용ㆍ산업재해보험 등 
지원행정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나, 노동행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
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규제행정이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노
동행정 분야에서의 규제는 주로 근로자의 안전 및 최소한의 근로조건
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동행정은 구조적으로 행정기관, 사업자, 근로자라고 하는 3면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은 규제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라고 할 것이다.   

재량적 행정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하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고 행정의 통일성 및 예측가능성의 확보를 위하여 
오늘날 행정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데, 이것은 노동행정 분야에서도 다를 바가 없다. 행정처분기준은 넓
게 보면 법령해석의 기준, 재량권 행사의 기준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나, 여기에서는 노동행정 분야에서의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만 
대상으로 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을 간략하게 검토하기로 한다. 

Ⅰ. 노동행정의 법적성격 및 특성
1. 노동행정의 법적 근거

노동행정의 법적 근거의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헌법에 규정된 근로
자의 기본권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대국가의 헌법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조항, 즉 근로기본권을 두고 있
는 것이 보통이다. 이를 이른바 “노동헌법(Arbeitsverfassung)”이라 한
다.9) 우리 헌법에서도 역시 헌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서 근로의 권
리, 근로3권권(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등 근로자의 인간
다운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근로기본
9)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5, 6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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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10)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 즉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대체로 자유권설, 생존
권설11) 및 절충설 등이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는 사회적 기본권(생존
권)의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이다.12) 한편, 근로3권에 대해서도 마찬가
지로 자유권설, 생존권설 및 절충설13)이 주장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
여 헌법재판소는 초기에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기도 
하였으나14), 그 후 자유권과 생존권이 절충된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
고 있다.15) 

이러한 헌법규정에 기초하여 노동관계법령이 제정되어 있다. 종래 
‘노동3법’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이 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노동조합법과 노사쟁의조정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으로 통합되었다. 현행 노동법의 체계는 3가지 유형으로 

10) 이를 “勤勞活動權”이라 부르기도 한다(허영, 한국헌법론, 2007, 493면).
11) 김철수, 헌법학개론, 2005, 834면.
12) 헌재 2002. 11. 28. 2001헌바50; 헌재 1991. 7. 22. 89헌가106. 일부학설은 이를 

“自由權의 生活權化 現象”이라고 평가한다. 허영, 전게서, 497면. 한편, 홍성방 교수
는 근로의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입법위임규정”으로 보면서, 헌법규정으
로부터 바로 근로의 기회에 대한 청구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홍성방, 
헌법학, 개정3판, 현암사, 2006, 563면). 

13) 권영성, 전게서, 668면; 허영, 전게서, 504면; 김형배, 전게서, 138면. 김철수 교수
의 견해는 생존권설로 분류되나, 근로3권의 복합적 성격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절충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김철수, 전게서, 847면).  

14)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
(직장)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02. 11. 28. 2001헌바50; 헌재 1991. 7. 22. 89헌가106). 

15) 즉, ｢근로3권은 국가공권력에 대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의 방어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지만, 근로3권의 보다 큰 헌법적 의의는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근로자는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단체의 결성을 통하
여 집단으로 사용자에 대항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근로3권은 
‘社會的 保護機能을 담당하는 自由權’ 또는 ‘社會權的 性格을 띤 自由權’이라고 말
할 수 있다｣(헌재 1998. 2. 27. 94헌바13등).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자유권적 
기능이 더 강조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홍성방, 전게서, 5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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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될 수 있다.16) 첫째,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강행법
률이 있다. 여기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지
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있다. 둘째, 근로3권을 보장하는 법률에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있다. 셋째, 노사관계의 참여나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근
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구 노사협의회법)이 있다. 이러한 
취지는 각 법률의 목적조항에서 분명해진다. 즉 근로기준법은 “근로조
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
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
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리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
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노동행정법의 내용
(1) 노동행정조직법

노동행정을 담당하는 최상위 행정기관으로 노동부장관이 있다. 노동
부는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
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그 밖의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할한다(정부조직법 제35조 참조). 노동부는 2실(기획조
정실, 고용정책실)․3국(노사협력정책국, 근로기준국, 산업안전보건국) 

16)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7, 2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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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관(대변인)․35과․5팀으로 편성되어 있다. 

노동행정기관은 1948. 7. 17. 헌법 및 정부조직법(법률 제1호)에 의
해 사회부장관 소속으로 노동국이 설치된 것이 시초였고, 1955. 2. 17. 

보건부와 사회부를 통합한 보건사회부로 개편됨에 따라 보건사회부장
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지금과 같이 노동부로 승격된 것은 1981년 
4월 8일 개정된 정부조직법(법률 제3422호)에 의해서이다. 노동부에는 
6개 지방청(서울지방노동청, 부산지방노동청, 대구지방노동청, 경인지
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 대전지방노동청)과 40개 지청, 1개 출장소
가 소속되어 있다. 그 밖에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
상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등 16개 위원회가 있다. 그 밖
에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각종 산하기관이 존재한다. 

(2) 노동행정법의 임무 및 구체적 내용
1) 취업지원․취업훈련 등
노동부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구인․구직의 알선, 직업지도프로

그램의 운영, 직업상담 등 다양한 취업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직
업지도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취업자신감 회복을 위한 성취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15세∼29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층직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 직업체험 프로그램, 청소년취업지원게
임 등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노동부는 재직근로자지원(수강지원금, 

학자금대부, 훈련비대부 등), 실업자훈련지원(전직실업자훈련, 취업훈
련, 고용촉진훈련 등), 인력양성훈련지원 등을 하고 있다. 특히 국가자
격제도(국가기술자격, 공인민간자격, 민간자격 등)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을 하고 있다. 직업안정법 제2조에서도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고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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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정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균등처우를 특
별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적정한 조절에 관
한 사항, 구인․구직자에 대한 국내외의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구직
자에 대한 직업지도에 관한 사항, 고용정보의 수집․정리 또는 제공
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모집 또
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부의 업무로서 규
정하고 있다(동법 3조 제1항). 또한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공
무원 아닌 민간직업상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직업안정법 제4

조의4).

2) 근로조건의 개선(근로기준, 고용평등 포함)

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근로계약, 휴게․휴일․휴가 등, 

임금․퇴직금, 근로관계, 해고, 취업규칙 등 근로기준을 관장하고 있
다. 또한 노동행정기관은 여성․장애인․노인․청소년 그리고 외국인
의 직장 내 평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장
지원(고용촉진장려금․취업훈련․창업지원 등), 직장보육시설지원(보
육교사 등 임금지원, 설치비용 무상지원 등) 및 고령자 고용촉진의 지
원 등도 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창출사업(중소기업근로시간 단축지원
금․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정책금 등), 교대제전환지원금, 고용조정
지원 등 고용안정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07. 12. 21. 법률 제8781호로 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남녀고용평등의 실현 이외에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또한 동법에서는 노동부장관이 남녀고
용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 및 행
정적․재정적 지원,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의 설정․추진, 남녀차별
개선과 여성취업 확대를 위한 조사․연구,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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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타 남녀고용평등의 실현
과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
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6조 제1항).  

3) 노사협력 및 노동조합의 지도 등
노동부는 노․사․공 협력을 위하여 노동조합 및 각종 노동관계조

정을 위해 조력하고 있으며,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노사협력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즉 단체교
섭․협약,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지도, 

노동쟁의조정 등을 행하고 있다. 또한 노사협력과 관련하여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사가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발전프로그램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4) 산업안전보건
노동부는 무사고와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등 산업재해예방과 보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측정, 체계적인 유해물질관리(유해물질의 금지․유해인자의 관리제
도․신규화학물질의 조사제도 등), 근로자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특
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등을 행하
고 있다. 

5) 국제협력
노동부는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국제노동환경에 적극적으

로 대응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과 권고 등 국제노동기준에 적
합한 노동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해외노동뉴스 및 해외진출국가
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노동협력행사에도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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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참여하고 있다. 

Ⅱ. 노동행정의 행위형식 
현대행정의 수요의 복잡다기성에 비추어 행정작용의 행위형식의 다

양성은 필연적이다. 즉 노동행정에 있어서도 직접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하는 경우, 법규명령에 의하는 경우, 행정행위에 의하는 경우(특
히 하명․허가 등), 사실행위에 의하는 경우, 그리고 행정계획에 의하
는 경우 등 다양한 행위형식이 존재한다. 

1. 법령에 의한 직접적 규율
노동행정에 있어서도 일반․추상적인 규율(법규범)은 개별․구체적

인 조치의 근거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행정처분기준도 법규명령의 
형식을 가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동행정에 있어 일정한 의무(작
위․부작위)를 개별․구체적인 조치를 매개하지 않고 상대방에 대해 
직접 법령으로 명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전차금 상계의 금지(근로
기준법 제21조), 강제저금의 금지(근로기준법 제22조), 손해배상청구의 
제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쟁의행위시 폭력행위등의 금지(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안전․보건상 유해작업 도급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
적 처우나 불리한 처우의 금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8조, 제16조)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러한 법령에 위반된 행위는 대체로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 제90조, 제9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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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형식
노동행정의 규제수단도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는 하명, 허가, 인가, 특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개별․구체적인 조치로서 행정행위 이외에 불특정다수인
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로서 일반처분, 물적 행정행위도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강학상 ‘下命(Befehl)’이란 대표적인 명령적 행정행위의 하나
로,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수인 등의 의무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발하는 구제명령(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파견사업주에 대한 근
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명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그리고 노사협의회와 관련하
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방해
하는 경우 등에 사용자에게 행하는 시정명령(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
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한 입법자가 일반적으로 금지한 행위를 일정한 경우에 행정청이 
해제하는 것을 ‘허가’ 또는 ‘통제허가’라 한다. 허가는 법률상 거부의 
근거가 없다면, 금지는 처음부터 허가의 유보하에 있다는 점에서 ‘허
가유보부 (예방적)금지(präventives Verbot mit Erlaubnisvorbehalt)’라 한
다. 다만, 허가는 설권행위로서 형성적 행정행위인 강학상 ‘특허’와 구
분된다. 실무상으로 허가는 인가, 특허, 면허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
되며, 법령상 ‘허가’도 그 성질이 강학상 특허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
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예컨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동법 제37

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는 경우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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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제2항). 또한 근로자파견사업의 경우에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3. 행정지도
노동행정기관은 사업주에 대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권고, 

지도,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예컨대 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 및 사
용사업주에 대해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또는 적정한 파견근
로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이러한 행정지도는 일반적으로 ‘비권력적 사
실행위’로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다. 즉 학자들은 대체로 “행정주체가 
스스로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편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
하여 행하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17),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정객체를 일정한 방향에로 유도할 의도 아래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18), 또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공적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상대방의 일정한 행위(작위․부작위 등)를 기대하여 행해지
는 비강제적인 사실행위”19) 등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법률의 근
거가 요구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임의적․자발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는 행정지도
가 사실상 강제성을 띠는 경우도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
관리자나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 사업주․

17)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제4전정판, 523면. 
18)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신판, 479면
19)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제12판, 3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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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다소 ‘강행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동법 제16조의2 참조). 

4. 행정계획
본래 계획(Planung)은 대체로 “예견적인 목표설정과 그 실현을 위해 

필요한 행동양식의 사고적 先取”20), “목표 내지 목적지향적인 자유로
운 형성”21) 또는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
고, 상호관련성 있는 행정수단의 조정과 종합화의 과정을 통하여, 그 
목표로 정한 장래의 시점에 있어서의 보다 좋은 질서를 실현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기준 또는 그 설정행위”22) 등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그러나 기능적 관점에서 계획의 본질을 살펴본다면, 미래예견적 
목표설정을 통하여 사전에 리스크(risk, Risiko)를 방지 내지 회피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23) 고권적 계획작용은 특히 권력분립의 관점에
서, 계획의 분야․영역에 따라 國家誘導計劃(staatsleitende Planung)과 
행정계획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국가유도계획은 정치계획으로서, 행정
계획과 달리 원칙적으로 국가의 목표설정이나 행정작용에 대한 지침 
그리고 정치의 예견적 구상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행정계획
은 주로 전문분야에 대한 계획으로서 대규모산업시설이나 도로계획 
등과 관련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24) 

한편, 일부견해는 행정계획을 독립된 작용형식의 하나로 보는데 대
하여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25)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행위형식(Hand-

20) Wolff/Bachof/Stober, Verwaltungsrecht I, 10. Aufl., § 56 Rdn. 6.
21) F. Ossenbühl, Abwägung im Verfassungsrecht, DVBl. 1995, S. 904.
22)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336면.
23) G. Roellecke, Ein Rechtsbegriff der Planung, DÖV 1994, S. 1025.
24) 政治計劃과 行政計劃의 구분은 Hoppe, in: Isensee/Kirchhof,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III, § 71 Rdn. 7 참조.
25)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2. Aufl., 1999, § 16 Rdn.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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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ngsform)과 법형식(Rechtsform)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한다.26) 

즉, “행정의 行爲形式에는 定員이 없다”라는 法諺이 나타내는 바와 같
이 다원화된 현대행정을 엄격하게 제한된 고전적 카테고리에 담으려
는 것은 무리이다. 오히려 특정한 법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법
형식의 옷을 입고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또한 특징이다. 독일행정
법은 개별법분야에서 계획의 법형식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점은 분명하다. 다만 행정계획은 국가작
용의 독자적인 법형식을 가지지 않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다양한 
법형식으로, 즉 실질적 법률(형식적 법률, 법규명령, 조례), 내각의 결
정, 수상이나 연방장관의 지침, 행정규칙, 행정행위, 개별지시 그리고 
사실행위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노동행정에 있어서도 계획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컨대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
고(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남녀고용 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의 양
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의 양
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그러나 산업재해예방계획이나 남녀고
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 등은 대외적으로 구
속력을 갖지 못하고 내부적 지침 내지 준칙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보
통이다. 

Ⅲ. 노동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과 권리구제
전통적인 행정상 강제수단에는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행정

권의 주체가 부과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대집행, 직접강제, 강제징수, 

이행강제금)과, 목적의 급박한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거나 성질상 의무
를 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직접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26) Battis,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3. Aufl., S.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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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강제가 있다. 또한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에 대해 부과하는, 즉 과거의 비행에 대한 제재수단인 行政罰(행정형
벌, 행정질서벌)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태료, 가산금․가산세 등 
금전상의 제재수단 이외에 공급거부, 관허사업의 제한, 명단공표 등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이 등장하고 있다. 

노동행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개별법령에 행정상 강제수단이 규정되
어 있다. 즉,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
판정을 포함)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Zwangsgeld)을 부과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또한 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
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참조). 

또는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
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소위 ‘변형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5조의3). 이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동조 제3항).   

노동행정법령에는 行政刑罰(징역, 벌금 등)은 물론이고(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1조, 최저임금법 제28조 등), 행정질서벌(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제31조, 고용보험법 제117조 
등).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행위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해서
도 행정벌을 부과하는 兩罰規定이 적지 않다(근로기준법 제115조, 기
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최저임금법 제30

조, 고용보험법 제11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등 참
조). 그 밖에 인․허가의 취소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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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규칙 80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노동행정의 권리구제에 관하여서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
원회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중앙노동위
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신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
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인정,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노동위원회법 제26조 참조).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 의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동위원회법 제27조). 그러나 행
정소송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는 못한다(동조 제2항).

한편, 노동쟁의의 자주적 해결을 위해 조정,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
결제도(ADR)를 마련하고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 이
하 참조). 조정(mediation)은 중립적 지위에 있는 제3자가 중개를 통해 
분쟁당사자의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이며, 중재(arbitration)는 당사자간
의 노동분쟁에 관하여 중재위원회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법적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準司法的 성질을 가지며, 조정보다는 강력한 분쟁해
결수단이다. 

한편, 조정의 경우에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
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안을 작
성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
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으며,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
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
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당사자쌍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60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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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안이나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
회의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동법 제61조, 70조). 

제 2절 개별법령에 규정된 행정처분기준 

Ⅰ. 노동행정분야 관련법제 현황 
1. 노동행정분야 관련 법령 구분 

(1) 행정조직․통칙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 2007.1.26 법률 제8297호]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4.26 대통령령 
제20027호]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80호]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3.5 노동부령 제267호]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12.28 대통령령 제20485호] 

- 근로감독관규정 [일부개정 2007.6.29 대통령령 제20142호] 

- 근로감독관증규칙 [제정 1983.6.24 노동부령 20호]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3.9 법률 제4738호] 

-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전부개정 1999.12.29 

노동부령 제159호] 

-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3호] 

-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2.31 노동부
령 제288호] 

- 노동위원회규정 [제정 1949.7.28 사회부령 1호] 

- 노동위원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7.30 노동부령 제282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규정 [일부개정 1970.8.20 보건사회부령 354호] 

- 직업보도원운영규정 [제정 1961.2.11 보건사회부령 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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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 2003.12.31 법률 7044호] 

- 한국노동교육원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2) 노 정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정 2005.1.27 법률 제

7380호]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06.1.27 노동부령 제244호]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5호]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12.

30 법률 제8157호]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9.6.26 노
동부령 152호]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5.7.27 

대통령령 18966호]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12.27 법률 
제8815호]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7.31 

노동부령 제283호]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6.29 

대통령령 제20139호]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74호] 

-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3.27 대통령령 제19972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2006.12.30 법률 제8158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2.26 노동
부령 제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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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
령 제20397호]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2.27 노동부령 제263호] 

(3) 근로기준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81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7.7.24 노동부령 제281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7.6.29 대통령령 제20142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35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제정 2005.9.22 기타령 235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
19513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2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07.6.29 노동부령 제277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12.21 법률 제8781호]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6.29 대통령령 제20142호]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 2007.12.27 법률 제8816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4.25 노동부령 제272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3.26 대통령령 제19957호]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2007.12.27 법률 제8818호] 

-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2.21 대통령령 제19771호] 

(4) 산업안전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7.2.5 노동부령 제266호]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8.1.16 노동부령 제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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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7.12.14 법률 제8694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2.31 노동부령 제289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12.28 대통령령 제20483호]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6.10.23 노
동부령 제261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

7.4.11 법률 제8374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
개정 2008.1.3 노동부령 제291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
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30호] 

-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90호] 

- 한국산업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5) 고 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12.27 법률 

제8811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8.

2.4 노동부령 제294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2008.1.2

5 대통령령 제20565호] 

-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72호] 

-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2.31 노동부령 제290호] 

-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12.28 대통령령 제20484호] 

-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 2007.12.27 법률 제8813호]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3.29 노동부령 제250호]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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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구조조정으로정리된금융기관직원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 [제
정 2004.3.22 법률 7193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7.

6.18 대통령령 제20093호]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7.24 노동부령 제281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61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 2007.7.18 노동부령 제280호]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 2007.6.29 대통령령 제20141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

218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6.1 

노동부령 제275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9.6 

대통령령 제20248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2007.12.27 법률 제8817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8.1.14 노동
부령 제292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1.3 대통령
령 제20522호]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2호]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8.8 노동부령 제284호] 

-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정 2004.3.5 법률 7185호] 

- 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17호]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6.29 노
동부령 제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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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6.18 대통
령령 제20094호] 

(6) 직업훈련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2007.4.27 법률 제8406호]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7.16 노동부령 제279호]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6.29 대통령령 제20140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07.12.27 법률 제8815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5.1 노동부령 제2

73호]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10.17 대통령령 제2

0330호] 

- 기능대학법 [일부개정 2005.12.30 법률 제7823호] 

- 기능대학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 

- 기능대학의수업료등징수규칙 [제정 1998.2.28 노동부령 124호] 

- 기능장려법 [일부개정 2005.12.30 법률 제7826호] 

- 기능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5.30 노동부령 제251호] 

- 기능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 

-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정 2004.3.22 법률 7202호] 

- 직업훈련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6.6.8 보건사회부령 제529호] 

- 직업훈련법시행령 [일부개정 1976.5.10 대통령령 제8122호] 

- 직업훈련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정 1975.4.30 보건사회부령 
제473호] 

- 직업훈련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정 1975.4.4 대통령령 제7590호] 

- 직업훈련촉진기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1.6.17 노동부령 2호] 

- 직업훈련촉진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4.1 대통령령 제15750호] 

-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 2005.12.30 법률 제78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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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1.22 대통령령 제20560호] 

(7) 노동보험․복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 2007.12.27 법률 제8816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일부개정 2007.12.28 노동부 령 제287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일부개정 2007.10.23 대통령령 제20331호]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81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8.2.25 노동부령 제296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10.23 대통령령 제20331호] 

- 근로자복지기본법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35호]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7.24 노동부령 제281호]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82호]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2.14 노동부령 제295호]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11.13 대통령령 제20375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7.12.31 법률 제8835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7.24 노동부령 제28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6.29 대통령령 제20142호] 

-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일부개정 2001.8.14 법률 제6510호] 

2. 노동행정법상 제재적 행정처분기준 현황 
현행 우리나라 노동행정분야 법령상 제재적 수단으로서는 크게 ① 

과징금, ② 과태료, ③ 이행강제금, ④ 작위적 하명, ⑤ 부작위적 하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아래에서는 이들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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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별법상의 규정내용과 그 일반적 개념을 개관해 보고자 한다.

(1) 과징금 
과징금제도는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 비교적 최근에 등

장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정립된 이론이 없는 실정이고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이 남겨져 있는 제도라 하
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일본 이외에 외국의 법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매우 독특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
인가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래적인 과징금제도의 의미는, 행정법규 또는 행정법상 의무의 위
반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있어서 행정벌만으로는 그 
위반을 막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 과징금은 행정법규위반으로 발생하
는 경제적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행정법규위반행위를 막는 효과를 가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현실의 변화와 함께 최근에는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제
도가 도입되어 현재 다수의 법률에서 채택되고 있는데, 이를 변형된 
과징금제도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제도” 로서 대표되어진다 할 것이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 그 영업정지로 인하여 초래될 공익에 
대한 침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그 대신 영업
으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다. 현행법상 이러한 과징금제도를 규정한 것으로는 건설사업기본
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
법, 국민건강보험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대기환
경보전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철도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석유
사업법, 석탄사업법, 약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
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원자력법, 유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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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등이다.

이와 같은 소위 변형된 과징금제도에 관한 비판적인 견해로는, 

① 영업정지처분을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그다지 많은 피해를 줄 염
려가 없는 공익성이 덜한 사업에 대하여도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
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②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인한 획일적인 행정규제의 탈피를 전면
에 내세워 사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대방과의 마찰을 
회피하고,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또는 의무이행이나 법의 실효
성보다 의무불이행자의 입장을 지나치게 고려하는 온정주의적 생
각에서 사업정지 내지는 사업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이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③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형벌이라는 입장에서 벌
금과 병존하는 과징금은 이중제재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 

④ 구체적인 구성요건이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각각의 
구성요건에 대한 부과금액의 기준 등이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되
어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⑤ 부당이득세 내지는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과징금, 과태료로
서의 과징금, 속죄금으로서의 과징금, 재원확보금으로서의 과징금 
등 다양한 성격의 과징금이 무질서하게 법률에 규정되어 부과․
징수되고 있다는 점, 

⑥ 과징금제도가 사업의 정지를 명하는 것보다는 공익성을 우선하
여 금전적 제재를 명함으로써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거두고자 하
는 취지로 도입된 것인데, 실정법상 공익성이 덜한 사업에도 과징
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⑦ 법해석상의 오해 및 운용상의 문제점을 제거하고 일반국민에게 
과징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시키는데 유용하기 위하여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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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식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⑧ 과징금의 금액산정에서도 입법취지․성격면에서 상호 유사한 면
이 많은 법률인데도 과징금의 한도액에 관한 규정이 일정하지 않
다는 점, 

⑨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있어서도 행정제재의 성격상 과태료보다 
중하지 아니한 과징금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 바로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인
정하는 것도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⑩ 과징금제도와 더불어 벌금 및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어 금전적 
제재로서의 벌금, 과태료 및 과징금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일반국민들에게 혼동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벌칙의 적용
상 특례를 규정한 것이 된다는 점 등이 제시되어지고 있다. 

노동행정분야의 경우 역시 고전적 의미의 과징금제도보다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변형된 과징금 제도를 규정-운용하고 있다. 

제재
수단 법 규정 내용

과
징
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3 (과징금) 

① 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
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① 공단은 제43조제3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진료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진료제한 조치가 그 산재보험 의
료기관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진료제한 조치를 갈음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게 한 보험
급여의 금액 또는 거짓이나 부정․부당하게 지급받은 진료비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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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과태료란 행정법상의 질서벌적인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행정법

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인 바, 행정법상 의무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서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목적을 침해하지 않으
나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로 이해되고 있다. 

제재
수단 법 규정 내용

과
태
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과태료) 
① 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
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노동위원회법 제33조 (과태료) 
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퇴장명령에 불응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부과․징

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제재
수단 법 규정 내용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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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수단 법 규정 내용

과
태
료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5조 (과태료)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금액(당해 명령

이 작위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명령의 불이행 일수 1일에 50만원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96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3조, 제28조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

기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5조 (과태료)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

의 금액(당해 명령이 작위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명령의 불이행 일수 1일에 50만
원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91조, 제93조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임검(임검)이나 검진을 거

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
며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서류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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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수단 법 규정 내용

과
태
료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
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5조 (과태료) 
① 제19조제1항․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1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

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

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
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과태료) 
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

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

에 불응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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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

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

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
를 한 경우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
도 3일의 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해
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한 지원 여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
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

출한 자
 4.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

17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의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지 아
니한 자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자

 7.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
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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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

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
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최저임금법 제31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3.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
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0조제1항․제3항, 제34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6조의2제5항, 제39조

의2제1항 또는 제49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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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41조제5항,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게시하지 아니한 자, 
제41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
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4항, 제21조제1항, 제29조제5항, 제29조의2제6항, 제31조제
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제1호의 자에 한한다), 제35조의2제1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5조제3항(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
단을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

 5. 제51조제6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
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2, 제25조, 제40조제5항, 제43조제3항․제7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52조

의8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32조제1항(제3호의 자에 한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삭제 <2000.1.7>
 6.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4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

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9.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10. 제48조제5항 또는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
 12. 제6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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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
관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

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

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
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3년간 보존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를 위반하여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흉부 엑스선 사진 및 작업전환에 관한 

서류를 7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 제31조에 따른 보고․출석 또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기피 또는 거짓된 보고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과태료) 
① 제3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
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제28조 (과태료) 
①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
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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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과태료) 
①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복지수첩을 내주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한 자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
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

준고용률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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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
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고용정책기본법 제35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30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
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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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2007.1.3>
 1.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의2.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채용하지 아니

한 자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

고한 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
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
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 (과태료) 
①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신고를 한 때
 2. 제7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였을 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6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제76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또는 거짓된 답

변을 하였을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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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
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직업안정법 제4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007.1.19>
 1. 삭제<1999.2.8>
 2.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 노동

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9.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
다.<개정 1999.2.8>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19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

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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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태
료

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과태료) 
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
지 아니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6.12.21>
②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6.12.21>
③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
응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6.12.21>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12.21>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18조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2의2.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27조․제29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송부하지 아니한 자
 5. 제37조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

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6.12.21>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
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12.21>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6.12.2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훈련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5.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답변을 한 자 또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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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

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1.26>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훈련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5.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답변을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

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1.26>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기능대학법 제22조 (과태료) 
①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

수한다. <신설 2004.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



제 2 편 개별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108

제재
수단 법 규정 내용

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설 2004.12.31, 
2005.12.30>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04.12.31>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8조 (과태료) 
①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신설 1986.5.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신설 1986.5.9>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
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신설 1986.5.9, 
2005.12.30>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신설 1986.5.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신

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요구에 불응하여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관
계서류를 제출한 자

 3.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거짓의 답변을 한 자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
재를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

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곧바로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7>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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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1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

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

출한 자
 3. 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4. 제108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요구에 불응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
한 자

 5. 제108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한 자
 6. 제109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실

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109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87조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행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

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
피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
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7조 (과태료) 
①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0조, 제31조, 제33조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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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수단 법 규정 내용

를 한 자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자, 감독상 
필요한 그 밖의 명령에 불응한 자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하거
나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30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삭제<2001.3.28>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명령에 위반하거

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
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7.4.27>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단이 아닌 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2. 제105조제4항(제10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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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행강제금 
우리의 현행법상 이행강제금 제도가 1991년 5월에 건축법에 도입된 

이래 농지법(제65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제6조)27),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7조의 3)28) 등의 법률에 규정되

27) 제6조 (이행강제금) ①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
체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부과일(제1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
는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를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평
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③제5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8) 제17조의3 (이행강제금)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16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그 정한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 1일당 다음 각호의 금액
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재
수단 법 규정 내용

 3. 제114조제1항 또는 제1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나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17조 또는 제118조에 따른 공단의 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2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

과․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
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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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이행강제금은 과거에 그것이 개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
는 수단인 점에서, 다시 말하여 인권보장이라는 견지에서 낮게 평가
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행정벌이 그 이행강제금(집행
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본 것이 당해 제도를 폐지한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근래에는 그 이행강제금(집행벌)이 이
른바,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이 가지는 효용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이유가 되어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9) 이러한 
이행강제금의 특징으로는,  

① 이행강제금은 행정벌(벌금 등)과 병과될 수 있다
② 의무자가 반항적인 한, 이행강제금은 되풀이 부과되고, 증액될 

수 있다. 즉, 행정벌에 대해서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
는데 대하여, 이행강제금은 위법상태가 존속하는 한, 반복적으로 
과해질 수 있는 것이다.

③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연후에는 이행강제금은 부과, 집행되어
서는 안된다.30) 

④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지 않는 것이므로 활
용이 용이하다.

⑤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집행이 비교적 간단히 끝날 수 있
음을 열거 할 수 있을 것이다.  

매 1일당 200만원의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취득 또

는 소유한 주식 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3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합병의 대가로 교부

하는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3.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영업양수금액
  ②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

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9) 김남진 “이행강제금과 권리구제” ｢고시연구｣, 2001, 99면.
30) 전게논문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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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의 범위에 관하여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이행강제금은 남이 대신할 수 없는 작위의무(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
작위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건축법 
등에 이행강제금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그 이행강제금을 포함한 집
행벌이 여전히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수
단인 것으로 설명하는 문헌이 없지 않다.31) 그러나, 종래의 학설은 대
체적 작위의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
분히 검토하고 있지 않았다. 연혁적으로는 일본의 구행정집행법이나 
구행정집행령 제5조 제2호가 ‘강제될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할 수 없
을 때, 또는 부작위를 강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25원 이하의 과
료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 그 원인의 하나였
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 행정벌로 오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독일에서는 “대체적 작위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제도로서 발전된 것이
다.32) 그러므로 이행강제금은 그 성격상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
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오히려 후자가 실정법상 더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33) 또한 고
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대체적 작위의무나 토지나 물건의 인도․이
전의무의 경우는 대집행에 의한 강제보다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의
한 강제가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바, 이러한 경우에 이행강제금

31) 이러한 견해로는 김동희, 전게서, 429면.
32) 김남진,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이동 및 상호관계” ｢법률신문｣, 2004. 6. 28.
33) 김종보, “이행강제금의 문제”, ｢건축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한국법제

연구원 워크샵자료 (2006.9.28), 79면 이하. - 공해규제를 위한 개선명령이나 시설의 
이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의무가 대체적 작위의무라면 대집행을 하는 것
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집행은 사업의 운영 자체를 중단시키는 강력한 수단이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가하는 것이 더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
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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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유효성이 있는 것이다.34)

(4) 취 소 
취소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에 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직권으로 행하는 
독립된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법규위반(위법)의 
경우와 공익위반(부당)의 경우 등이다. 예컨대, ① 권한초과, ② 행위
능력결여, ③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④ 법규위반, ⑤ 불문법 또는 
공익위반, ⑥ 경미한 절차나 형식의 결여 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행
정행위의 취소사유가 된다. 사인의 허위, 강박 등 부정행위에 의해서 
34) 한국법제연구원, ｢행정집행법의 제정방향｣연구보고 95 - 2, 190 - 191면.

제재
수단 법 규정 내용

이
행
강
제
금

근로기준법 제33조 (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

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

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

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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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결과인 행정행위의 내용이 위법이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에 신뢰보호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취소사유가 된다. 이는 허위의 방법으로 그 행정행위를 발급받은 자
는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수단에 의한 행정행위는 그 취소로 인
하여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어도 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으며, 행정청
이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
는 것은 아니다. 

직권취소는 그것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경
우에도 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가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구체적 
위법사유 및 취소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목적과, 다른 한편으
로는 상대방이 기득한 권익의 보호, 행정행위의 효력의 유지를 요구
하는 제3자의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의 요청을 구체적으
로 비교형량해서 개별적으로 결정해야만 한다. 이 경우 비교형량의 
결과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종래의 위법한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자
유의 원칙이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전환되면서 취소권의 제한을 인정
한 것을 의미한다.35)  

35) 석종현, 일반행정법, 제11판, 삼영사, 2005년, 351면 이하.

제재
수단 법 규정 내용

취
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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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수단 법 규정 내용

 2.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 실시 지시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건강진단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4. 제21조에 따른 정도관리를 2회 이상 받지 아니하거나 정도관리 실시 결과 불합격한 

경우
 5. 건강진단 실시방법이 부적정하거나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건강진단기관으로

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조등의 허가)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

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2006.3.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의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 작업방법 기타 허가의 기

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2.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이라 한다)는 

그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를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에 의하여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④ 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의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 또는 작업방법

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
조․사용․해체․제거설비를 수리․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당해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에 의하여 그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
정 2002.12.30>
⑤ 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제조․사용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0.1.7, 2002.12.30, 
2006.3.24>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자체검사결과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6. 삭제 <2006.3.24>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

정 2000.1.7>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지정의 취소등) 
① 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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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수단 법 규정 내용

취
소

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내에는 안전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3 (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아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

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

한 규격과 형식의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의9 (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34조의5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품의 제조자(제품의 제조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그 인증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노동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30일 이내

에 그 제품의 품명, 제조형식, 안전인증번호, 제조․수입자명, 대표자, 소재지, 취소일
자, 취소사유 등을 관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
정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
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의5 (등록취소 등) 
① 등록지원기관은 법 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업체를 관할하는 지
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

실을 등록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2 편 개별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118

제재
수단 법 규정 내용

취
소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승인의 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자의 제조․사용설비 또는 작업

방법이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

지를 명한 때에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6조 (지정의 취소)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특정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교육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이를 태만히 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1월 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때
 4.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삭제<1999.1.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지정교육기관은 지체없이 제5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교육기관지정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측정기관의 지정취소)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별표 1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적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 측정 대행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측정방법이 부적정하거나 그 밖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측정기관으로서 부적

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건강진단기관의 지
정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 실시 지시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건강진단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4. 제21조에 따른 정도관리를 2회 이상 받지 아니하거나 정도관리 실시 결과 불합격한 경우
 5. 건강진단 실시방법이 부적정하거나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건강진단기관으로

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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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의3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 
①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
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직업안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사업실적 부진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폐지

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인증의 취소) 
①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자의 임금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고용허가 취소의 명

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노동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의 취소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취소의 사유
 2.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기한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여부

직업안정법 제36조 (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개정 2007.1.19>) 
① 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9조․제23조제1항 또는 제3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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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
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2.8, 
2007.1.1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 또는 허가를 한 때
 2.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사유가 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미리 그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
다. <신설 2007.1.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허가의 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

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
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② 노동부장관은 법인이 제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허가를 취소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을 1월 이상 주어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노동부

령으로 정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2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른 검정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검정업무의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4조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4. 위탁받은 검정업무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수탁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검정업무의 위탁 취소를 주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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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무부장관은 검정업무의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검정업무의 위탁이 취소된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검정업무의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수탁기관이 새로 지정될 때까지 검

정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4.27]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정도, 위

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
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내용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

시설을 운영한 경우
 6. 훈련생의 모집에 있어서 과대 또는 거짓의 광고를 한 경우
 7.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지정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

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5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안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2. 제34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을 게을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

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 2 편 개별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122

제재
수단 법 규정 내용

취
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3조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
발훈련 정지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
지 기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1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
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내용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

시설을 운영한 경우
 6. 훈련생의 모집에 있어서 과대 또는 거짓의 광고를 한 경우
 7.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지정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

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3조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
발훈련 정지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
지 기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기능대학법 제17조 (인가의 취소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1.1.29>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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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수단 법 규정 내용

 2.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소정의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2월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대학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보험사무
대행기관 인가의 취소) 
①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
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법을 위반하거나 법에 의한 명령에 불응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

를 당해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지역보건법｣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중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②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의 인력․시설․장비 및 진료과목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③ 공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된다)하거나 12개월의 범
위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하는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이하 “진료제한등의 조치”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
명한 경우

 2. 제45조에 따른 진료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3. 제50조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취소나 진료제한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의료법｣ 위반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료업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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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 명 
명령적 행위란 사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자유(자연적 자유)를 제

한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된 의무를 해
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명령적 행위는 공공의 복리 또는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
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국민의 권리 
또는 능력의 발생, 변경,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적 행위와 
구별된다. 따라서 명령적 행위에 위반된 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정상의 

제재
수단 법 규정 내용

되거나, 소속 의사가 의료행위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5. 제1항제3호에 따른 인력․시설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6.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④ 공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12개월의 범위에서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제45조에 따른 진료비를 부

당하게 청구한 경우
 2.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단이 아닌 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3.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18조에 따른 보고, 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⑤ 공단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진료제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

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절차,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및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5조 (지정의 취소) 
노동부장관은 지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 <개정 2006.8.31>
 1. 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2. 제83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동요건을 위반한 때
 3. 삭제 <200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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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또는 행정벌의 대상이 될 뿐이며, 그 행위의 법률상의 효력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명이란 작위(일정한 행위를 행할 의무를 명하는 행위)․부작위(일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명하는 행위)․수인(행정청에 의
한 실력행사를 감수하고 이에 저항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명하는 행
위)․급부(금전, 물품, 근로 등을 제공할 의무를 명하는 행위)를 명하
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하명은 법규하명과 하명처분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하명은 법령에 
의거한 행정행위로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하명처분만이 행
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하명처분은 근거법규의 집행을 위하여 
구체적 처분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하명의 효과가 발생하
는 경우의 하명을 말한다. 하명처분은, ①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행
하여지는 경우와, ② 특정의 대상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의무
를 명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하명은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여 의무를 부과시키는 행위이
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한편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하명의 성질은 사익과 공익의 조화의 관점에
서 판단되어야 한다. 하명의 대상은 사실행위(폐쇄조치, 폐기처분 등)

일 경우와 법률행위(금지, 정지 등)일 경우가 있다. 

하명의 효과에 있어, 대인적 하명은 그 상대방에게만 효과가 발생하
나, 대물적 하명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게도 
미친다. 하명에 의거하여 성립된 의무가 불이행되면 행정상 강제집행
이 가해지고, 의무를 위반하면 행정벌이 가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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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위적 하명
제재
수단 법 규정 내용

작
위
적

하
명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정명령) 
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거나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시정)을 명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구제명령) 
① 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

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
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

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7조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
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7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시의 처리) 
①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

에 대하여는 제2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②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또는 운영의 중단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간정
산 대상기간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8조 (내용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확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안정업무를 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
지도 및 취업알선 등 고용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의3 (부당 융자금 또는 기타 징수금의 반
환명령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 또는 지원금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

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

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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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0조 (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
명령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징수 또는 추가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내도록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직업안정법 제37조 (폐쇄조치) 
① 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9조․제23조제1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 또는 취소의 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1999.2.8>

 1. 당해 사업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당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폐쇄조치등) 
① 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영

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
금 당해 사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사무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당해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당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파견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

쳐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개선명령) 
노동부장관은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폐지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한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폐지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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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관청이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에 그 사실
을 기재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보고명령)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조치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5항 후단에 따른 추가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
 1. 법 제16조제5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가.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

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나.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

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4배
 다.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신

청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2. 법 제16조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 또는 지원

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 하여야 하는 금액의 2분의 1
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
탁계약해지자 등 지급․지원금 반환․추가징수통지서에 의한다.
③ 법 제16조제6항 및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

한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 및 근로자에 대한 수강제한의 구체적 조치기
준은 별표 1과 같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6조의2 (잔여 귀속재산을 처분․변경한 자에 대한 징
수 절차)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귀속재산을 처분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처분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귀속재산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60일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 안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그 변경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
설 2007.4.26]

기능장려법 제7조 (기능자격소지자에 대한 인․허가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업과 관련된 인․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능자격소지자에 대하여 우선하여 인․허가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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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기능자격소지자가 다수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위등급의 
기능자격소지자에게 우선하여 인․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직업훈련법시행규칙 제10조 (취업조치)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훈련을 수료한 자에 대한 훈련생신상기록카드를 별
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취업희망자의 관할노동청지방사무소와 취업희망기관
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5.6>

고용보험법 제62조 (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
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
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

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93조 (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①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을 정지시키려고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집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그 사

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3조 (급여의 지급 제한 등 통지)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사전고지는 별지 제91호서식의 구

직급여 지급정지 사전고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92호서식의 구직급

여 지급 정지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
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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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한 정한다)의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
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 다만,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
여 영 제80조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 제2호 본문과 단서에도 불구하고 영 제80조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
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1회의 자진신고로 한정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6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① 영 제81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구직급여의 반환명령 및 구직급여액에 상

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

서식의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0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① 영 제97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육아휴직 급여의 반환명령 및 육아휴

직 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62조제3항 및 법 제74조에 따라 잘못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금액을 징수하는 경

우에는 별지 제100호서식의 육아휴직 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 (지급 제한 등의 통지) 
① 영 제103조에 따른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제한,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반환명

령 및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08호서식의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에 따른다.
② 법 제62조제3항과 법 제77조에 따라 잘못 지급된 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금액을 징수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9호서식의 산전 후(유산․사산)휴가 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원처분의 집행정지 통지)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통지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심사청구 사건명
 2. 집행정지 대상 처분과 집행정지 내용
 3.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4.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5. 집행정지 이유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8조 (비상장법인의 자사주의 처분<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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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수단 법 규정 내용

① 국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
이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이하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불가피하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식의 거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8.3>
② 비상장법인은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회사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환
매수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8.3>
③ 비상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 또는 퇴직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주식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우리사주조합에의 출연
 2. ｢상법｣ 제342조의 규정의 예에 따른 처분
 3.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의 소각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6조 (반환명령)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

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이를 상환

하여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1조 (시정명령) 
노동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기금이 제12조제2항,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급여

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전원 요양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

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제59조에 따라 공단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14조나 제115조에 따른 보고․서류제출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17조에 따른 질문이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19조에 따른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일시 

중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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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수단 법 규정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등) 
① 법 제4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유

족보상연금을 새로이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

우에는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방불
명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그 행방불명인 기간 동안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같은 순위자(같은 순

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43조제2항 및 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행방불명이 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는 법 제43조제2항 및 법 별표 2의 규
정에 의한 가산금액이 적용되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는 언제든지 그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6.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의 집행정지) 
① 심사청구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공단은 

그 집행에 의하여 발생할 중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청구

인 및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 사건명
 2. 집행정지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및 집행정지의 내용
 3. 심사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4. 집행정지의 이유 

제재
수단 법 규정 내용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1조 (쟁의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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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작
위
적

하
명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
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
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 (근로자의 구속제한)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②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
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폭력행위등의 금지)
① 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②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③ 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제2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
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즉시 그 행
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행정관청은 지체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통보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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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
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서 이를 행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

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
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

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9조 (출석금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출석을 금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 (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7조 (출석금지)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회의출석을 금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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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전차김)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전대)채권과 임
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

일 동안 또는 산전(산전)․산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
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
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

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

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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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

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
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

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5조 (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

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

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

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

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

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
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
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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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
하지 못한다.
제105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9조 (사용자에 대한 금지행위)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
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여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
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법 제2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가치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

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2.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

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

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정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심문을 종료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

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발하여야 하고,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

체적으로 명시하여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발하
는 때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출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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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에서 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당해 밀폐공간에서 작업
하는 근로자외의 자가 당해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
에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지하실․기관실․선창 그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 비치한 소화기 또는 소
화설비에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가 쉽게 뒤집히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어 탄산가스가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 외에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를 임의로 작동시키는 것

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용접 등에 관한 조치) 
사업주는 탱크․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을 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소는 적정한 공기상태로 유지할 것
 2. 당해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사업주는 지하실 또는 맨홀의 내부 그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해체 또는 부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1. 배관을 해체 또는 부착하는 작업장소에 당해 가스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차단할 것
 2.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는 적정한 공기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거나 근로자에

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① 사업주는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층이나 그와 인접한 장소에서 압기공법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유해가스가 샐 우려가 있는 지 여부 
및 공기 중의 산소농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유해가스가 새고 있거나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소음감소 조치) 
사업주는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대하여는 기계․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흡음 또는 격리 등 소음감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
질상 기술적․경제적으로 현저히 곤란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 (난청발생에 따른 조치) 
사업주는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 등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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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작업장의 소음성난청 발생 원인조사
 2. 청력손실감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4. 작업전환 등 의사의 소견에 따른 조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 (감압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에서 고압작업자에게 감압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1. 기압조절실의 바닥면의 조도를 20럭스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기압조절실내의 온도가 섭씨 10도 이하로 될 때에는 고압작업자에게 모포 등 적절

한 보온용구를 사용하도록 할 것
 3. 감압에 필요한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압작업자에게 의자 그 밖의 필

요한 휴식용구를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
② 사업주는 고압작업자에게 기압조절실에서 감압을 하는 때에는 당해 감압에 필요한 

시간을 당해 고압작업자에게 미리 널리 알려야 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배기․침하시의 조치) 
① 사업주는 물속에서 작업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구조물(이하 “잠함”이라 한다)을 물

속으로 가라앉히는 때에는 우선 고압작업자를 잠함의 바깥으로 대피시키고 내부의 공
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잠함을 침하시키는 때에는 유해가스의 발생여부 그 밖의 사항

을 점검하고 고압작업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발파하는 경우의 조치) 
사업주는 작업실내에서 발파를 하는 때에는 작업실내의 기압이 발파전의 상태와 같을 
때까지는 고압실내에 근로자가 들어가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 (잠함작업실 굴착의 제한) 
사업주는 잠함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고압실내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함
작업실 아랫부분을 50센티미터 이상 파서는 아니 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고농도 산소의 사용제한) 
사업주는 잠수 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만을 들여 마시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급부상(급부상) 등으로 중대한 신체상의 장해가 발생한 잠수작업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다시 잠수하여 산소를 들이마시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출입금지) 
사업주는 기압조절실을 설치한 장소 및 조작하는 장소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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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사업주는 송기설비의 고장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고압작업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고압작업자를 외부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송기설비의 이상유무, 잠함 등의 이상침

하 또는 기울진 상태 등을 점검하여 고압작업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 (출입금지 등)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현저히 뜨거운 장소
 2.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현저히 차가운 장소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0조 (흡연 등의 금지) 
사업주는 방사성물질 취급작업실 그밖에 방사성물질을 들여 마시거나 섭취할 우려가 있
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그 뜻을 보
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9조 (중량물의 제한) 
사업주는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과도한 중량으
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아니하도록 최대한 노
력하여야 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93조 (출입금지 등) 
①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대상유해물질 중 
금속류, 산․알카리류, 가스상물질류를 1일 평균 합계 100리터(기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체의 용적 1세제곱미터를 2리터로 환산한다) 미만을 취급하는 작업장을 제외한다.
②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이나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폐기․저장 등을 하여야 하며 당해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4조 (흡연 등의 금지) 
사업주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흡연을 하거나 음식
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8조의3 (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제237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제238조의2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자 외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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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8조의4 (흡연 등의 금지)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9조 (출입금지 등) 
①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 제조․사용설비가 설치된 실험실등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별표 11에 따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 또는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일정한 장소를 정하여 저장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당해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
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0조 (흡연등의 금지)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
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

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3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

은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을 제조․수입․양

도․대여하는 자에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 
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3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등) 
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 대
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
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4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

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의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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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율안전확인대상기
계․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37조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위험

성을 조사한 유해인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

합한 경우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①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

병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
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

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근로시간연장의 제한)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①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

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외의 자를 당해 작업에 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습

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면허․경험․기능 및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지

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5조의2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

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교육기관”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8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자는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
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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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마비성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3.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에 한한다)․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 (질병자등의 취업제한) 
① 사업주는 제99조제2항․제3항․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유기

화합물․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자, 당해 유해물질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자,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자를 당해 유해물
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당해 유해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
무 또는 당해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
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감압증 기타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2. 결핵․급성상기도감염․진폐․폐기종 기타 호흡기계의 질병
 3. 빈혈증․심장판막증․관상동맥경화증․고혈압증 기타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4. 정신신경증․알코올중독․신경통 기타 정신신경계의 질병
 5. 메니에르씨병․중이염 기타 이관협착을 수반하는 이질환
 6. 관절염․류마티스 기타 운동기계의 질병
 7. 천식․비만증․바세도우씨병 기타 알레르기성․내분비계․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

등에 관련된 질병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제10조 (임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근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근임원은 노동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제2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포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공제회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신고 당시에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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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3.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4.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 제4조의2 (고령자 등 고용차별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고령자 또는 준
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취업의 제한)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6월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개정 2005.5.31>
제20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가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4.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

용자에게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외에서 근로를 제공하

게 한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 (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융자받거나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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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2. 사업주가 융자 또는 지원금을 제21조제1항 각 호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목

적에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융자 또는 지원을 제

한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2조 (임원의 겸직 제한) 
이사장과 상근 이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5조의2 (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12.2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6조 (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9조 (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에 따른 장려금이나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받으면 그 지급기
간에는 이 법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업안정법 제20조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제한)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9.2.8]

직업안정법 제21조의3 (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①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직업소개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
인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직업소개사업자등은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4.11>
③ 직업소개사업자등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19]

직업안정법 제21조 (명의대여등의 금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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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개정 1999.2.8>

직업안정법 제21조의2 (선불금 제공금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7․12․24]

직업안정법 제26조 (겸업금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는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19]

직업안정법 제32조 (금품등의 수령의 금지)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
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8>

직업안정법 제34조 (허위구인광고등 금지) 
① 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허위의 구인광고를 하거
나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구인광고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겸업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3.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명의대여의 금지)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① 파견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고용되고자 하는 자

와 그 고용관계의 종료 후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파견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의 종료후 사용사업주가 당해 파

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제 1 부 노동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147

제재
수단 법 규정 내용

부
작
위
적

하
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 또
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6월로 한다. <개정 2007.6.18>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응시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1.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을 받은 날

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기간 

중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

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

상시켜 공익을 해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3.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

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명칭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기술자격

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 (유사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① 국가가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검정과 동일하

거나 유사한 자격의 검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2.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정책심

의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4조 (국가기술자격의 이중취득금지)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이미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이중
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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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
다. <개정 2007.1.26>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3.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4.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제20조․제
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융자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고자 하거나 받은 사업주․근로자․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
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근로자․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에 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등을 지원 또는 
융자받고자 하거나 받은 날(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
나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융자받거나 지원․융자받고자 한 경우
 2. 위탁훈련기관과 공모하여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

된 경우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

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사업주․근로자․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
단체에 대하여 이미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금액 : 그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 :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사업주․사업주

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수강의 

제한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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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포상금의 지급제한) 
①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 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

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부정행위 신고자가 노동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

니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4조 (국가기술자격의 이중취득금지)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이미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이중
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제2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정을 명하거나 당해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거나 이를 받고자 한 경우
 3.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4.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제20조․제
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융자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노동부장관은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고자 하거나 받은 사업주․근로자․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
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근로자․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에 대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등을 지원 또는 
융자받고자 하거나 받은 날(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의 
범위안에서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
나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융자받거나 지원․융자받고자 한 경우
 2. 위탁훈련기관과 공모하여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

된 경우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

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사업주․근로자․사업주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
단체에 대하여 이미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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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금액 : 그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액 :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사업주․사업주

단체등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수강의 

제한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법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추가 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
 1. 법 제25조제4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가.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3배
 나.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4배
 다.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전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5배
 2. 법 제25조제4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짓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 하여야 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
정취소자 등 지원․융자금 반환․추가징수통지서에 의한다.
③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수강 제한

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포상금의 지급제한) 
①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 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

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부정행위 신고자가 노동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

니한다.

기능대학법 제1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기능대학이 아닌 자는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기능장려법 시행령 제10조 (지원금의 이중지급 금지)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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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기능장려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7.30>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지원금의 지급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직업훈련법시행규칙 제19조 (응시자격의 제한) 
법 또는 시행령에 의한 면허 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자는 기능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0조 (비상근임원의 보수제한) 
임원중 비상근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1조 (임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중 이사장, 상근이사 및 감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1.1.14, 1997.12.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보험사무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제한) 
①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경

우에는 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사무대행지원금과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에
서 감액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을 게을리하여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해당 보
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고,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고도 불응한 경우에는 피보험관리자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제18조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고용보험법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

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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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의 직
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제5항제1호 및 제25조제4
항제1호를 준용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

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60조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
력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취직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하나 그 이전
이 곤란한 경우

 3. 소개된 직업의 임금 수준이 같은 지역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같은 정도의 기능
에 대한 통상의 임금 수준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노동부장관이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유무)에 대한 인정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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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기간은 1개월의 범위에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용보험법 제61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

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
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
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
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5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63조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제68조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

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하면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취
업촉진 수당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64조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조기재
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제73조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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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
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보험법 제105조 (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7조에 따른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0조 (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지원금․장려금이나 직
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신청할 때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장려금이
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① 포상금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② 제157조제2항에 따라 신고 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

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3.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4.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5.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

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
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
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
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제22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 
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제 1 부 노동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155

제재
수단 법 규정 내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
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
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
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5조 (현금 취급의 금지)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다만, ｢국고금관리
법｣ 제22조제4항과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6조 (목적외 사용금지)
누구든지 근로자복지를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금은 그 목적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3 (우선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제한) 
제32조 및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는 우리사주
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우선배정 주식 및 우리사주매
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취득할 주식을 합산한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우리사
주매수선택권 부여로 발행할 신주를 포함한다)과 이미 발행된 주식을 합산한 주식의 총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도록 우선배정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3.31]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 (우리사주조합 등의 거래제한)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는 자사주 및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

을 통해 배정받은 자사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자사주를 양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32조의4제3항의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를 담보로 제공받은 담보권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탁기간 중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다. <신설 2005.3.31>
④ 우리사주조합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우리사주조합기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⑤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우리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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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우리사주조합원 순으로 우선하여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기금이 아닌 자는 그 명칭중 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하지 못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

하며, 상임임원은 노동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
를 겸할 수 없다.
②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

니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① 공단이 아닌 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산재의료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재의료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4. 자녀․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8세가 된 경우
 5.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6.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

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7.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

하는 경우
②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

급권자”라 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
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다음 순위자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① 공단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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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행정법상 제재적 행정처분기준 현황 
이상의 노동행정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그 가운데 제재적 행정처

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 법령 및 처분의 기준의 종류는 다
음과 같다.  

제재
수단 법 규정 내용

 1.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질병 또
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경우

 2.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 전에 자해(자해) 등 고의
로 장해 상태를 악화시킨 경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관
계 보험가입자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및 제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의3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제한)
공단은 영 제8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재보험료 그 밖에 징수금을 체납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체납된 징수금을 납부하거나 체불된 임금을 지급
할 때까지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2006.8.31>
[본조신설 2003.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1조 (현금취급의 금지)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 또는 출납할 수 없다. 다만,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0.29, 2006.8.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3조의4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법 제105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
에 대하여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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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처분기준의 종류 관련조항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 과태료 
영 제27조 제3항 과태료의 부과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 과태료
영 제12조 제3항 과태료의 

부과․징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 과태료
영 제34조 제3항 과태료의 부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33조 이행강제금
영 제1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6조 과태료
영 제60조 제3항 과태료의 부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 과태료
영 제26조 제3항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 과태료
영 제6조 과태료의 부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 과태료
영 제26조 제3항 과태료의 

부과․징수

최저임금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 과태료
영 제22조 제3항 과태료의 

부과․징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2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15조의3 과징금
영 제15조의6 과징금의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 과태료
영 제48조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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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처분기준의 종류 관련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3조의2제2항 처분기준
규칙 제143조의2 

지정취소․업무정지등의 기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7조 과태료
영 제18조 과태료의 부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6조 과태료

영 제20조 과태료 부과․징수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 과태료
영 제9조 과태료의 부과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5조 과태료

영 제26조 과태료의 부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86조 과태료

영 제83조 과태료 부과징수

직업안정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9조 과태료
영 제38조 제3항 과태료의 부과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

법 제36조 제3항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

영 제42조 제1항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기준

청년실업해소특별법시행
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 제2항 과태료
영 제13조 제3항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6조 제5항 과태료
영 제7조 제3항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재적 
행정처분기준

법 제12조 제4항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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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행정 관련법령상 제재적 행정처분의 
종류로는 과태료부과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지정 등의 취소 및 
업무 등의 정지 등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 과징금부과처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동행정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노동행정법상의 각종 의무 불이행 
또는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징역, 벌금 등 형벌에 의한 처벌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법령이 과태료부과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하여 지정 등의 취소 및 업무 등의 정지, 과징금부

법령명 처분기준의 종류 관련조항
별표 영 제7조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8조 과태료

영 제3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0조 과태료
영 제57조 제3항 과태료의 부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17조 과태료

영 제146조 제3항 과태료의 
부과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부과기준

법 제57조 과태료
영 제38조 제3항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 과태료
영 제29조 제3항 과태료의 부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9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29조 과태료

영 제114조 제3항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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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처분,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소수의 법령에서 규정되고 있어 보건
행정, 건축행정 분야 등 다른 행정 분야와 비교하여 다소 적게 규정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업무 등의 정지 등과 제재적 행정
처분은 경제, 산업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그로 인하
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피해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Ⅱ. 노동행정법상 행정처분기준 분석 
1.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및 평가와 문제점 

(1)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재량행위인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현행법령상 대통령에 규정하는 

입법례도 있고, 부령에 규정하는 입법례도 있으나 노동행정 관련법령
은 대통령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고 모두 부령(시행규
칙)에 규정하고 있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학설상 실질설(행
정규칙설), 형식설(법규명령설), 수권여부기준설 등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실질설은 당해 규범의 실질을 중시하여 재량적 제재처분의 기준
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규범은 행정
규칙으로 보아야 하며, 이렇게 보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이 
가능하게 해준다고 한다. 

형식설은 규범의 형식을 중시하여 재량적 제재처분의 기준이 법규
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법규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형식설에서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의 효력에 대하여 다시 견해가 
나뉘는데, 엄격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견해와 신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견해, 최고한도로서의 구속력만 인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한
편 최근에는 수권여부기준설도 주장되고 있는데, 상위법에서 법규명



제 2 편 개별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162

령의 형식에 의한 기준설정의 근거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규명
령으로 복, 법령의 수권 없이 제정된 처분의 기준은 행정규칙으로 보
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한편 판례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부령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
는 그 성질을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법령의 수권여부를 불문),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는 당해 기준을 법
규명령으로 보고 있다.   

노동행정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의 법
적 성질에 관한 판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판례
의 입장은 노동행정 관련법령의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
된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위에서 살펴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 별표 20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42조 별표 2의 
법적 성질도 행정규칙으로 보게 될 것이다. 

생각건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그 성질은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
이 그 법적 성질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문제점은 형식설에서 주
장하는 바와 같이 개별사안에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이 가능하지 
않으며, 제재적 행정처분을 재량행위로 규정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
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점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하는 경우에 가중ㆍ감경사유를 두어 구체적 타당한 해결
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36)

(2) 평가와 문제점
노동행정 관련법령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36)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8, 211-2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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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한 입법례는 다분히 법원의 판례를 고려한 것에서 연
유한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은 제143조의2 제1항에서 지정 등의 취소 
또는 업무 등의 정지기준은 별표 20과 같다고 하면서도 제2항에서 노
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
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의 고의․과실 여부 기타 정상을 참
작하여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가중ㆍ감경사유를 두어 구체적 타당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에서는 
타당한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가중ㆍ감경사유로 고려할 기준으
로 단순히 상대방의 고의․과실 여부 기타 정상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하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같
은 가중ㆍ감경사유를 전혀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할 것이다.  

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기준
(1) 근로기준법상의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기준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의무를 간접적ㆍ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하
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 일정한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 금
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반복적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노동행정 관련법령 중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규정하고 있
는 법률로는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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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근로기준법  

제33조 (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
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

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⑥-⑧ 생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
반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금액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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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
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
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
여 결정한다. 

(2) 평가와 문제점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살펴보

면,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ㆍ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
을 도모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은 이행강
제금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2 별표 15와 
비교하여 볼 때 타당한 입법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최고
한도와 최저한도의 편차가 매우 심하게 규정되어 있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의 설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금액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정직(停職)에 대한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2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轉職), 감봉에 대한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는 그 밖의 징벌(懲罰)에 대한 구
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법 
제33조 
제1항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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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부과처분의 기준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과태료

부과처분의 기준
노동행정 관련법률은 대부분 과태료부과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과

태료부과처분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그 구체적 예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과태료부과처분의 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 근거규정은 다음과 같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

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
하였는데도 3일의 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
면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
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한 지원 여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
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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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제출한 자
4.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

출한 자(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가 이행실적을 제출하
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의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
력하지 아니한 자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자

7.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

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

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금액
1. 사업주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을 한 경우
  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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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금액
  나.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

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다.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300만원
2. 사업주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
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2항 

제1호

400만원

3. 사업주가 법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
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
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
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법 
제39조제2항 

제2호

500만원

4. 사업주가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
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
도 3일의 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2항 

제3호

500만원

5. 사업주가 법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해
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
니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한 지원 여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
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2항 

제4호

400만원

6. 사업주가 법 제1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
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2항 

제5호

400만원

7. 사업주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 

제1호

200만원

8. 사업주가 법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시행계
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 

제2호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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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와 문제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별표의 비고에서는 과태료

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
려하여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금액
9. 사업주가 법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
출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 

제3호
300만원

10. 사업주가 법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
출한 자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법 
제39조제3항 

제4호
300만원

11. 사업주가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
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 

제5호

200만원

12. 사업주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
계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
는 제출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 

제6호

200만원

1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
는 기피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 

제7호

200만원

14. 사업주가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3
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 

제8호

200만원

비고 :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해당 조항의 과태료 상한액을 초
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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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뿐만 아니라 노동행정 관련법령의 거의 대
부분에서 일률적으로 이와 거의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감
경ㆍ가중사유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로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만
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ㆍ가중
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2007년에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청 및 법원이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 질서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방법ㆍ결과,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ㆍ재산상태ㆍ환
경, 그 밖에 과태료의 사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고려하도
록 하여(제14조) 과태료 부과시 고려하여 할 요소를 제시하고 있어 향
후 과태료 관련 행정처분기준의 설정에 영향을 미치리라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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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노동분야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주요
         유형별 사례분석

제 1절 서 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약칭함)에서 2007년 한 
해 동안 처리한 행정심판청구사건 중 노동 분야의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특히 도로교통 관련 사건과 보훈 관련 사건을 제외
하면 위원회가 다룬 사건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노동 분야와 관련된 
사건이다.

그런데 노동 분야에서 특이한 점은 사건의 수에 비해 상당히 정형
화된 사건 유형이 심판청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업의 종류와 산
재보험료의 소급적용 문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중소기업전문인력채
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및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안정사업
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각종 장려금과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명령의 대상범위, 체당금의 지급을 위한 근로자성의 판단과 관련된 
쟁점, 보험사무대행에 대한 대가로서의 지원금의 지급과 관련된 보험
사무 위수탁관계의 진정성 등이 전체 노동 분야에 관한 행정심판 청
구사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 분야에서 행정처분기준이 갖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행
정심판제도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려는 접근 자세는 일
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다른 분야
와는 달리 적어도 현재까지는 노동 관련 업무가 국가사무로서 지방자
치단체에 위임되거나 이양된 사무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직접 행하는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쟁송제도를 통해 노동 분야의 행정처
분기준이 갖는 문제점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
회에서 다루어졌던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주요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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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러한 전제에서 사업의 종류와 산재보험료의 소급적용, 고용
안정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각종 장려금과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의 대상범위, 체당금의 지급을 위한 근로자성의 판단, 

보험사무대행에 대한 대가로서의 지원금의 지급과 관련된 보험사무 
위수탁관계의 진정성 등에 관한 분쟁에서 나타난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들 네 가지 유형을 대표적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별 대표 
사례를 선정하여 각각의 유형이 갖는 쟁점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절 주요 유형별 사례와 시사점

Ⅰ. 사업종류 변경과 산재보험료의 소급징수
1. 사업종류와 산재보험료율 관계 개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
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
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되며, 따라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가 어떻게 분류되
느냐에 따라 산재보험료의 크기가 결정되므로 사업의 종류를 둘러싼 
분쟁은 노동 분야에서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주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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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 사례37)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9. 1. 사업의 종류를 자동차제조 및 수리업으로 산업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에 해당되고, 청
구인이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을 적게 신고하였다는 이유
로 2006. 10. 20. 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그에 따른 산재보
험료의 차액을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로 3,552만 2,180원, 임금총액을 적게 신고한 것에 따른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가산금 및 연체금 175만 3,620원 등 총 
3,727만 5,8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1) 청구인측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통지한 보험관계성립통지서를 신뢰하여 자동

차제조 및 수리업으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이 직
권으로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으로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2003년도 분까지 소급하여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였는바, 당초
부터 사업종류가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임을 알았더라면 ○
○자동차(주)와 도급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추가되는 산재보험료를 받
을 수 있었음에도 추가된 산재보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신뢰
보호원칙과 소급부과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37) 국행심 2006-18294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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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청구인측 주장
사업종류의 착오적용에 대한 청구인의 귀책사유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종류를 정정하고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이 처분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고지한 
것이고,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산재보험제도의 
공익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보험
료 징수권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적법하다

(3) 주요 사실관계
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9. 1. 개업하였

고, 사업장소재지는 ○○자동차(주) 소재보전부 내이며, 종목은 
“기계장비 보전용역”으로 되어 있다.

② 청구인은 2003. 9. 1. 피청구인에게 사업의 종류를 “보전용역․소
사장제”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
은 2003. 9. 24. 청구인에게 사업의 종류를 “자동차제조 및 수리
업”으로 하여 성립일을 “2003. 9. 1.”로 하는 산재보험관계성립통
지를 하였다.

③ 청구인이 ○○자동차(주)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은 ○○자동차(주)의 소재보전부 내에서 단조 1, 2공장 장비, 코어
머신 및 컨베이어 벨트 보수 등 자동차생산설비기계의 수리 및 
유지보수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④ 피청구인의 보험료조사 징수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
에게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을 2004년도 1억 
3,208만 4,981원, 2005년도 4,415만 3,584원, 2006년도 4,415만 
3,584원 등 총 2억 2,039만 2,149원을 적게 신고하였고, 이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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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피청구인은 2006. 7. 27. 청구인에게 2005년도 확정보험료 정산실
시 과정에서 사업의 종류가 착오로 적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
의 종류를 2003. 9. 1.부터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으로 
정정한다고 통보하였다.

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
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을 적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6. 10. 20. 청구인에게 이 처분을 하였다.

(4)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사업종류가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다만 변경된 사
업종류를 소급적용한 것의 문제점을 신뢰보호원칙위반의 문제와 연계
하여 처분이 정당하지 못함을 주장하고 있다.

(5) 위원회 의결결과 : 청구 기각
청구인의 주된 업무는 ○○자동차(주) 소재보전부 내에서 단조 1, 2

공장 장비, 코어머신 및 컨베이어벨트 보수 등 자동차생산설비기계의 
수리 및 유지보수업무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
업종류는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의 
차액인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3,552

만 2,180원을 부과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
은 피청구인에게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의 산정기
준이 되는 임금총액 총 2억 2,039만 2,149원을 적게 신고하였고, 이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4

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가산금 및 연체금 175만 3,620원을 부과한 것
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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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가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산재보
험료의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을 적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처
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통지한 보험관계성립통지서를 신뢰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바, 당초부터 사업종류가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임을 알았더라면 ○○자동차(주)와 도급단가를 산정함
에 있어 추가되는 산재보험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추가된 산재보험
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신뢰보호원칙과 소급부과금지원칙에 반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
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
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
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
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인바,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
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
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관계법령을 살펴보더라도 사업
종류의 분류에 착오가 있을 경우 피청구인이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종류가 잘못 분류되었을 경우 차후 다시 정정될 
수 있음을 청구인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
에게 추가로 납부하도록 부과한 산재보험료는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어야 할 금액인 점, 당초부터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으로 분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자동
차(주)로부터 도급을 받음에 있어 청구인의 도급금액에 추가된 산재보
험료가 반드시 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추가된 산재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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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한 것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어떠한 보호받을 이익의 침해가 있었
다고 볼 수 없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3조에 의하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으로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 2003년도 확정보험료까
지는 부과할 수 있으므로 신뢰보호원칙과 소급부과금지원칙에 반한다
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처분의 근거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

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
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드는 비
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고
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제2002-34호로 고시한 
2003년도 산재보험요율에 의하면, 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 부분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은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으
로 분류되어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4항, 제24조, 제25조에 의하면, 공단
은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
도록 되어 있고,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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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같은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월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2) 쟁점의 소재
이 사건은 외견상 신뢰보호원칙의 인정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핵심

적인 쟁점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신뢰보
호원칙 이론에 비추어 보면 위원회에서 판단하였듯이 이 사건을 신뢰
보호원칙이 인정되는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비교적 명백
하다. 다만, 필자로서는 신뢰보호원칙을 논하기에 앞서 변경된 사업종
류를 소급적용하여 산재보험 가산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 정책적으
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
미에서 이 사건은 향후 사업종류와 소급적용 문제에 관한 깊이 있는 
정책적 검토를 요청하게 하는 쟁점이 숨어 있다고 본다. 

(3) 위원회의 판단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ⅰ)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
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관계법령들을 
살펴보더라도 산재보험료율의 요율적용에 착오가 있을 경우 피청구인
이 이를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료율의 산정이 잘못 적
용되었을 경우 차후 다시 변경 조치될 수 있음을 청구인도 충분히 예
측가능하며, ⅲ)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추가로 납부하도록 부과한 산
재보험료는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납입하였어야 할 금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청구인에게  어떠한 보호받을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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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등의 논거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4) 시사점
이 사건의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청구인은 처음부터 자신이 적용받

아야 할 사업종류가 정확했더라면 청구인이 도급자와의 계약시 그에 
관한 부분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 것이고, 다음으로 설
령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그에 맞는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경우에
도 사업종류가 변경된 해당 보험사업년도부터 변경된 사업종류를 적
용하여야 하는 것이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에 반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법 학자와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
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
서는, ⅰ)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
명을 하여야 하고, ⅱ)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
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ⅲ) 그 개인이 그 견해표
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ⅳ) 행정청이 위 견해표
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고 한다.

확실히 이러한 전통적인 신뢰보호원칙 이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
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관계법령에서 정하
고 있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가입신고와 산재보험료의 납부는 자진신
고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므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의 
종류는 사업주가 처음부터 자신의 사업이 산재보험료율표상 어떤 사
업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조사하여 정당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것
이 요구되고, 따라서 만일 사업주 스스로가 잘못된 사업종류를 적용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잘못 납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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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변경된 사업
종류를 소급적용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반드시 타당한 것이냐의 문제
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사업의 종류는 산재보험요율표에서 기준으로 제시된 바에 따라 
구분하게 되지만, 산재보험요율표는 매우 복잡하여 사업주가 자기의 
사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또한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비록 산재보험료 납부체계가 
자진신고체계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차원에서의 주기적인 
확인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2003년 
9월부터 영위해온 사업의 종류를 피청구인이 2006년에 직권으로 변경
하고 이를 2004년도 분까지 소급하여 가산금 등을 부과한 것은 지나
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사견
으로서는 사업주가 새롭게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고, 자신이 
적용받게 될 사업의 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만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확인을 받지 않고 사업종류를 결정하였다가 나중에 사업종류가 잘못 
적용되었다는 것이 적발된 경우라면 몰라도 적어도 근로복지공단의 
확인을 받아 사업종류를 확정한 경우에는 후일 사업종류의 잘못된 확
정을 시정하여 사업종류를 변경하더라도 소급하여 적용하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입법정책이라고 본다. 

Ⅱ.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사업(지원금․장려금) 
관련 분쟁

1. 고용안정사업(각종 지원금․장려금제도) 개관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

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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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 또
는 사업주가 취하는 고용안정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 대하여 각종 필
요한 장려금․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3

장 이하에서 이를 포괄하여 고용안정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38)

고용안정사업과 관련한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주요 유형으로는 요건
미달이라는 이유로 장려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와 부정
수급한 경우(청구인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런데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특히 쟁점이 되었고 지금도 쟁점이 되
는 사건 유형으로는 ⅰ) 장려금반환명령(청구인이 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허위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장려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명령) 관련 사건, ⅱ) 지급제한처분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 한 날부

38) 고용안정사업의 체계
사 업 목 적 장려금․지원금 내용

 고용창출의 지원

 중소기업근로자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고용조정의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취약계층 고용촉진 지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제 2 편 개별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182

터 1년간 각종 지원금․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 관련 사건, 

ⅲ) 추가징수처분(피청구인이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
급받은 경우 부정하게 지급받은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징벌적인 의미에서 추가징수하는 처분) 관련 사건이 거의 대부
분이라고 할 수 있다.

2. 구체적 사례39)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2005. 8. 10.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고 약

칭함)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를 지급대상으로 하여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함으로써 장려금을 최초로 지급받았고, 2006. 12. 12. 동일한 위반
행위로 장려금을 다시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1. 22. 

청구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한 반환명령을 하
였고, 또한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을 각
각 1년간(2005. 8. 10. ∼ 2007. 12. 11.) 제한하는 처분과 그 지급제한
기간에 지급된 장려금 8,298만 9,180원의 반환명령 및 부정한 방법으
로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한 추가징수액 6,685만 1,220원을 각각 부과
하는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1) 청구인측 주장
① 청구인은 ○○(주)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콜센터를 구축하고, 

근로자 85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에게 상담을 한 결과 
그 중 23명이 장려금 지급대상자라는 안내에 따라 2005. 7. 26. 장
려금을 신청하였으며, 그 후에도 장려금을 신청한 대상자 중 일부

39) 국행심 2007-08527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사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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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적격자라고 확인되어 지급에서 제외된 경우 외에는 피청구
인으로부터 장려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아 왔다.

②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장려금 제도를 안내해 주어 청구인은 이 
제도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후에도 피청구인의 안내에 따라 장
려금을 신청하여 지급을 받아 온 것임에도 그에 반하여 청구인에
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고, 또한 청구인은 고의 또는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장려금의 지
급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 한 
적이 없었으며, 청구인 소속 담당직원들이 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잘 몰라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신청
하여 지급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아 청
구인에게 한 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피청구인측 주장
①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장려금 부정수급방지업무 처리규정｣

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용보험법｣을 잘 알지 못하여 부정수급행
위를 한 경우에도 부정수급행위로 보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신
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2005년도 3분기부터 2006년도 2분기까지 
총 4회에 걸친 ‘컨택센터협의회’ 개최시에 노동부의 고용지원사업
을 통해 장려금대상자를 채용할 경우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안내받았으며, 피청구인 소속 
취업 업무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장려금의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때에도 실직기간 중 구직자의 정확한 근무경력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장려금 업무담당자에게 장려금의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은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한 대상자의 구체적인 근무경력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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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직원이 장려금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청
구인 소속 장려금 업무담당자에게 문의도 하지 않았다.

② 피청구인은 장려금 지급신청대상자 중 부적격자가 포함되어 있
다고 기재한 일부지급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여러 차례 발송한 사
실이 있었으므로 청구인 소속 직원이 장려금 제도를 잘 알지 못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신규직원 채용시 제출받은 이
력서와 입사지원서를 통해 구직자의 최종 근무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규직원이 장려금의 지급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는바, 청구인은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아
닌 자를 대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
받으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처분은 적
법․타당하다.

(3) 주요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2005. 7. 26. 피청구인에게 신규 채용한 고령자 등 85명 

중 23명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여 2005. 8. 10. 장려금을 최초로 
지급받는 등 14회에 걸쳐 장려금을 신청하여 총 1억 4,984만 400

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았고, 2006. 12. 12. 마지막으로 장려금을 신
청하였는데, 장려금신청대상자 총 44명의 신규 채용 직원 중 17명
이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② 피청구인 소속 취업 업무담당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
인이 참석한 2005년도 3분기부터 2006년도 2분기까지 총 4회에 
이르는 ‘컨택센터협의회’ 개최시에 청구인에게 장려금의 지급을 
담당하는 부서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이 신규 채용 예정자들이 장
려금의 지급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한 조회 요청을 하여 ‘고용보험 
및 고용정보 전산망’으로 조회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 주면
서 그 조회 결과는 전산망상으로 근무경력을 조회한 것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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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신규 채용 예정자들이 장려금의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는 담
당부서에서 이력서, 근로자 면담 등을 통해 구체적인 근무경력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됨을 청구인 소속 채용담당자들에게 
안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2005년도 12월분, 2006년도 2월분, 

2006년도 4월분, 2006년도 5월분, 2006년도 6월분 등의 장려금에  
대하여 그 지급신청대상자 중 일부 근로자가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영주 등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일부지급통지
서를 청구인에게 여러 차례( 2006. 1. 17. 등) 송부하였다.

④ 청구인이 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자 중 A(2005. 12. 2. 신청)는 구
직표를 통해 2005년 5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통신에서 근무
한 사실, B(2005. 12. 2. 신청)는 이력서를 통해 2005년 6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XX클럽에서 근무한 사실, C(2006. 8. 31. 신청)는 
입사지원서 등을 통해 2006년 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SS정보에
서 근무한 사실, D(2006. 4. 10. 신청)는 입사지원서를 통해 2006

년 2월부터 2006년 3월까지 ZZ생명에서 근무한 사실을 각각 확인
할 수 있다.

⑤ 피청구인은 2007. 1. 22. 청구인이 2005. 8. 10.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고, 2006. 12. 12.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
청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
에 대한 반환명령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청구인의 장려금 지급신청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신청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직원을 채용하고 장려금을 지급신청한 것이 신뢰보호원칙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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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장려금 전액을 반환하도
록 명하는 것이 위 고용보험관계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
부가 쟁점이 되었다. 

(5) 위원회 의결결과 : 청구 기각
청구인은 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함에 있어서 고의로 부정한 방법에 

따른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장려금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안내한 대로 신청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아 온 것일 뿐인
데, 피청구인이 그러한 사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
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
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
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했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
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
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둘째 요건에서 말하는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
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
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
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귀책사유
의 유무는 청구인, 피청구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 일부지급통지
서를 송부하면서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는 지급에서 제외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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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알려 준 점, ⅱ)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안내에 따른 것이라
고 하나, 피청구인은 ‘컨택센터협의회’ 개최시에 장려금의 담당 부서
를 4회에 걸쳐 안내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취업 업무담당자가 장려금
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당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함을 안내한 점, ⅲ) 청구인은 A 등 4명이 구직서, 이력서, 입사지원
서 등을 통해 장려금의 지급대상자가 아님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
에도 A 등 4명의 근무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그 4명에 대한 
이력서, 입사지원서 등 관련 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도 않은 
점, ⅳ)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장려금의 지급대상자 총 44명 
중 17명(38.6%)이 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자임에 비추
어 청구인이 단순한 업무상 미숙 또는 과실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ⅴ) 청구인
도 장려금 신청에 있어 업무상 미숙 또는 과실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
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취업 
업무담당자는 장려금 업무담당자가 아니므로 장려금의 지급과 관련한 
취업 업무담당자의 견해표명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
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해 청
구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
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지급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
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부정
수급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
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
거나 지급받고자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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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장려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명하는 것이 위 고용
보험관계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부합하는지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
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부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와 관련된 고용보험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고용보험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
도록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5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
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

조의4제1항에 따르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
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장려금 또는 지급받고자 
한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
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2항에 따르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
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
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ⅰ) 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자가 지급제한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그 지급제한기간 
동안에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아야 지급제한기간을 설정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2항이 지급제한기간의 기산점을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
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지급제한기간의 기산
점이 지급제한기간을 설정하는 시점보다 항상 앞설 수밖에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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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을 최초로 신청한 때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지급제한기간 동안에는 지급되지 않아야 할 장려금이 이미 사업
주에게 지급한 상태가 되어 지급제한기간을 설정한 본래의 목적을 제
대로 달성할 수 없는 점, 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4제2항은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환을 명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지급제한기간이 과거로 소급하여 설정
되므로,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장려금 중 고용보험관계법
령이 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장려금까지도 소급하여 사업주에게 
반환을 명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 점, ⅲ) 부정한 방
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에 대한 반환명령만으로도 보험재정상의 손실
회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
급받고자 한 행위에 대한 징벌적인 조치로써 부정수급액상당액을 추
가 징수하는 동시에 지급제한기간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징
벌적 조치로서 입법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률
의 개정을 통하여 징벌적 조치의 내용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
법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
험법 시행령｣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지급제한기간 중 부정한 방법으
로 지급받은 장려금이 아닌 이미 지급된 다른 피보험자에 대한 적법
한 장려금까지도 소급하여 반환을 명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예상치 못
한 재정운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의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ⅳ)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장려금이 아닌 이미 지급된 
다른 피보험자에 대한 적법한 장려금까지도 반환을 명하게 된다면,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다수의 피보험자 등에 대해 장
기간에 걸쳐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신청한 피보험자의 
수나 신청기간에 따라 반환범위에 차이가 발생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 편 개별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190

제35조의4제2항은 구 ｢고용보험법｣ 제26조의5제1항에서 예정하고 있
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구 ｢고용보험법｣ 제26조의5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지급받고자 한 자
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해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장
려금의 목적과 취지, 그 내용 등을 감안하면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어떠한 지원제한조치 또는 반환명령을 하도록 할 것인
지 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
급된 장려금에 대해 반환을 명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특별히 구별
하지 않고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 반드시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였는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4제2항 
중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
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이 위에서 살펴본 합리적인 범위
를 벗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
서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에서는 그 규정 부분이 적법․유효하다는 것을 전
제로 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문제점은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한 장려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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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처분의 근거법령

구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6조의5, 제8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35조의4, 제123조제1항제3호․제4호, ｢고용보험법 시행
규칙｣ 제32조의6, 제43조의9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직업안정기관
의 장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취하는 고용안정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대상자별 실업기간(29세 이하인 자의 
경우 3개월 등)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
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
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업
안정기관의 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
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날부터 1년간 각종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지원금
과 장려금은 반환하여야 하고,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장려
금 부정수급방지업무 처리규정｣ 제3조 및 별표에 따르면 대상자 등의 
허위신고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한 부정수급사례로 들고 
있고 ｢고용보험법｣을 잘 알지 못하여 부정수급행위를 한 경우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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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행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의 소재
위원회의 의결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장려금 지급신청 행

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신뢰보호원칙을 통해 구제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 소개를 생략
하기로 한다.

그러나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인한 지급제
한기간에 정당하게 지급받은 장려금 부분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과 정책적 타당성이라는 
측면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위원회의 판단
부정수급으로 인한 장려금의 지급제한기간에 청구인이 정당하게 

지급받은 장려금도 반환대상이 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4제2항 중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
정한 부분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
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는 구 ｢고용보험법｣ 제26조의5제1항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4제2항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
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에서는 그 규정 부분이 적법․유효하
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장
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피청구인으로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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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한 장려
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면서 청구인의 청구
를 기각하였다.

(4) 시사점
위원회의 의결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정수급으로 인한 반환명령

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4제2항은 모
법과의 관계와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4제2항의 근거가 되는 구 ｢고용보험
법｣ 제26조의5제1항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
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부분이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정당한 장려금까지 모두 반환명령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위임범위를 확장한 면이 보여지고, 

또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ⅰ) 지급제한기간 중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려금이 아니라 이미 지급된 다른 피보험자에 대
한 적법한 장려금까지도 소급하여 반환을 명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예
상할 수 없는 재정운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가혹한 측면이 있고, 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장려금이 아닌 이미 지급된 다른 피보험
자에 대한 적법한 장려금까지도 반환을 명하게 되면,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다수의 피보험자 등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고
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신청한 피보험자의 수나 신청기간
에 따라 반환범위에 차이가 발생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
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책결정자가 정책적으로 
부정수급으로 인한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정당한 부분까지 반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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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으로 하려 한다면, 법률에서 이에 관한 명문근거를 두어 입법
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필자로서는 부정
수급으로 인한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정당한 부분까지 반환명령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정책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보
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에서 이 정
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Ⅲ. 체당금 관련 분쟁
1. 체당금제도 개관

체당금이란 근로자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
금․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말한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
당금의 지급사유, 미지급임금액, 퇴직일 등 법령에서 정한 지급요건에 
대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이 필요하며, 만일 이에 대한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체당금과 관련한 행정심판청구사건은 체당금 지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것으로서 지급을 신청한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관한 다툼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구체적 사례40)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3. 30.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확인신청을 하였

으나, 피청구인은 2007. 4. 19. 청구인이 도산한 (주)○○테크놀리지의 

등기이사라는 이유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을 하였다.

40) 국행심 2007-09199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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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들의 주장
1) 청구인측 주장
피청구인은 등기감사이면서 (주)○○테크놀리지(이하 “이 사건 회

사”라고 약칭함)의 마케팅본부장으로 재직하던 A감사에 대해서는 체
당금지급대상으로 인정한 반면,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이사라는 이유만을 들어 체당금지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
구인은 ⅰ) 마케팅본부장과 연구소장에 비하여 연봉은 같거나 작았고 
소속된 부하직원이 가장 적었던 점, ⅱ) 퇴직금과 4대 보험에 있어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던 점, ⅲ) 이 사건 회사가 연평균 
15인 이하의 소규모 회사인 특성상 자금, 총무, 인사 등 관리업무를 
하였고 임원으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던 점, ⅳ) 30만
원 이상의 운영자금의 사용은 대표이사의 사전결재를 받아야 하고, 

30만원 이하의 운영자금도 집행 후 사후결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거나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 있어 다른 이
사들과 대표이사와는 달리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없었던 점, ⅴ) 이 사
건 회사의 설립 당시 법인 설립의 형식적 요건인 이사 수를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사로 등기된 점, ⅵ) 대표이사 등의 실질적인 소유
자에 의해 명의신탁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
를 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피청구인측 주장
청구인은 2000. 7. 7.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청구인이 동의하여 

등기이사가 된 것이고, ｢상법｣ 제382조제2항에서 “회사와 이사의 관계
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식회사의 이
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민법｣ 제40조는 이사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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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사항을 정관 기재사항으로, 같은 법 제49조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법인의 등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이사가 업무대표
권과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므로 등기
이사를 근로자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청구인은 등기이사이지만 인
사․노무관리 등 회사경영에 대해 일반적인 권한이 없고 사용종속관
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입증
자료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
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주요 사실관계
①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였던 직원 A는 2006. 10. 24. 이 사건 회

사가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 전망이 없으며 임
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며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가 10인이고, 2006. 9. 20. 사업이 정지된 것으로 보아 2007. 1. 

12. 도산등사실인정대상 사업장임을 통지하였다.

② 피청구인이 2005. 10. 24.부터 2008. 10. 23.까지 퇴직한 자 중에
서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는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도
록 함에 따라, 2006. 7. 31. 퇴직한 청구인은 최종 3월분의 임금
(999만 9,000원)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978만 1,620원)을 합하여 
총 1,020만원의 체당금이 있다는 이유로 2007. 3. 30. 피청구인에
게 체당금지급사유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③ 피청구인은 2007. 3. 30. 청구인과 함께 체당금지급사유확인신청
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한 감사(등기감사이며 마케팅본부
장이라는 직책을 보유함)에 대해서는 2007. 4. 17. 체당금지급대상
으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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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03. 9. 25. 현재 자본
총액이 10억 8천만원이고, 이사는 대표이사 B, 이사 C, 청구인 3

인으로 등기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도산할 때까지 계속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2006년 1월부터 5

월까지의 급여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특별한 직책을 맡은 바 없
이 이 사건 회사의 기획관리 이사로 재직하였고, 사장(대표이사)

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보수(연봉 4천만원, 월급여액 333만 
3,000원, 원천징수액을 제외하고 실제 수령하는 월급여액 291만 
5,000원)를 지급받고 있었으며, 근로소득세, 국민연금액, 의료보험
료, 고용보험료가 월급여액에서 원천징수되고 있었다.

⑤ 급여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조직은 기획관리, 마케팅, 연
구소로 이루어져 있었고, 기획관리에는 사장, 청구인(기획관리 이
사), 사원 1 등 총 3인이, 마케팅에는 감사(마케팅 이사), 선임연구
원 1, 사원 1 등 총 3인이, 연구소에는 연구소장 1, 선임연구원 1, 

연구원 3 등 총 5인이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인력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표이사 아래에 
기획과 재무, 마케팅과 판매, 연구소, 디자인 등으로 업무를 분장
하고, 청구인은 ‘Planning & Finance’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
어 있다.

⑥ 피청구인이 2007. 4. 1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B를 참고인으
로 참석하게 하여 문답을 실시하고 작성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대
표이사 B는 이 사건 회사 설립시 법인 설립에 따른 등기이사의 
정족수 문제가 있어 청구인에게 이사로 등기하도록 강요하였고, 

청구인은 급여나 근무규정에 있어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
받았으며, 청구인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게 
하였고, 주례회의를 통해 청구인에게 매일 여러 차례 소소한 내용
까지 보고하고 결재 또는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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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3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선 지급 후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하게 하여 경영에 대한 자율적인 권한이나 전결권을 부여한 
사항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⑦ 급여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급여대장의 간이결재란에 대표이사
의 결재 없이 전결 처리하였던 반면, 2006년도 1월 급여 지급을 
위한 품의서에 따르면, 급여 지급은 전결규정에 의해 사장전결사
항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서명한 후 대표이사가 결재하였다.

⑧ 법무법인 XX가 2001. 3. 23.자로 공증인가한 주식명의신탁 인증
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와 D(공동설립자) 소유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그 
실질소유자는 대표이사와 D 2인이고 각 50%를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⑨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 따르면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
주의 의결권 과반수로 선임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하고 그 임기는 3년이며, 이사는 사장(대표이사)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⑩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 9. 15. 

11:00경 이 사건 회사 본점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하여 

우선주 발행, 보통주 발행, 전환사채 발행 등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이사회 의사록에 직접 서명․무인한 사실이 있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금이체 의뢰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연구
소는 2004. 11. 22. 기안된 ‘도시바 노트북 하드 디스크 데이터 복
구비(165만원)’의 집행시 협조란에 청구인의 서명을 받은 후 대표
이사의 결재를 받았고, 이 사건 회사의 기획관리 분야에서 2004. 

11. 12. ‘걷기 뿡뿡이 모듈제작비(380만 832원)’, 2004. 11. 22. 작
성된 ‘중국출장일비(144만 7,530원)’와 ‘운영자금(45만 2,47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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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시에는 청구인이 결재를 한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다.

(4)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법인의 등기이사를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5) 위원회 의결결과 : 청구 인용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
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
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
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
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
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
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
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로 등기된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
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
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만,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
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
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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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주식회사로부
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등기이사로서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가
지고 있었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대표이사 아래에서 종속적인 근로
관계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ⅰ) 주식명의신탁 인
증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실제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
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에 따르
면 청구인이 등기이사로 등재된 것도 대표이사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점, ⅱ) 이 사건 회사의 인력현황 및 급여대장에 따르면 청
구인은 이사로서의 업무 외에도 기획, 재무 등 일반관리업무를 수행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ⅲ)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참고
인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기획, 재무 등 일반관리업무 전반을 
대표이사의 결재 또는 지시를 받아 일일이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ⅳ)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이체의뢰서와 급여지급문서에 따르면 청
구인이 약 50만원 이상의 자금 집행을 함에 있어서도 대표이사의 결
재가 있어야 처리가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ⅴ) 이 사건 회
사는 도산할 당시 상시근로자수가 약 10인 정도에 지나지 않는 소규
모 회사인 점, ⅵ) 급여대장에 따르면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월 
333만 3,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있었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세와 
4대 사회보험료가 원천징수 되고 있었던 점, ⅶ) 등기감사이면서 마케
팅 이사로 재직한 지형원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보아 체당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참석한 사
실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도산시까지 계속 이사로 등
기된 점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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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
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근로자에 해당하
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처분의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제3조․제

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
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장으
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
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
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및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즉, 체당금)

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근로자는 도산
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퇴직일,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체
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피청구인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의 소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체당금의 지급을 신

청한 자가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업체의 근로자가의 여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체당금의 지급을 신청한 자가 근로자가 아니
라면 그 자에게는 체당금의 지급 신청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 2 편 개별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202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로 등기된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
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법인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형식적으로는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으로 등기
되어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법인의 임원 중에는 그 실질에 있어서 근
로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령 소규모 영세 법인에
는 명목상으로는 등기된 이사이지만 그 업무는 대표이사의 지휘․감
독을 받으면서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기이사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상법｣상 법인의 등
기이사라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근로자인 등기이사를 단순히 
등기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체당금 신청권
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에 내재해 있는 
쟁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판단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체당금의 지급을 신청한 자가 비록 자신의 

소속 법인에 등기되어 있는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이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사용종속성 정도, 보수의 임금적 성격 여부 등 소위 근
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일반이론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근로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비록 청구인이 등기이
사라고는 하더라도, ⅰ)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실제 청구인이 보
유한 주식이 없었고, 청구인이 등기이사로 등재된 것도 대표이사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이고, ⅱ) 청구인이 이사로서의 업무 외에도 기
획, 재무 등 일반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ⅲ) 청구인이 기획, 재무 
등 일반관리업무 전반을 대표이사의 결재 또는 지시를 받아 일일이 
처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사용자와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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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종속노동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또한 청구인이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월 333만 3,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있었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세와 4대 사회보험료가 원천징수 되고 있었
던 점에 비추어 그 고정급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4) 시사점
지금까지 행정심판이 제기된 체당금 지급거부 사건에서 특히 문제

가 되고 그 빈도가 상당한 쟁점이 이 사건과 같이 등기이사의 근로자
성 인정여부의 문제였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되는 지방노동관서에서는 등기이사의 경우에는 실체적인 진실을 따져
보지도 않고 단지 등기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경
향이 있다.

물론 등기이사는 공적장부를 통하여 외부적으로는 법인의 임원이라
는 사실이 공시되므로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추정을 받게 된
다. 그러나 체당금 제도가 생겨나게 된 배경이 열악한 영세업체에서 
근로하는 임금노동자가 자신이 일하는 업체가 도산하여 임금이나 퇴
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려는 사회적 필요성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입법취지를 생각하면, 단순히 등기되어 있는 이사라
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
며, 오히려 여러 정황을 조사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근로자성이 인
정된다면 체당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판례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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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
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
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
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라고 함으로써 등기된 이
사라고 하더라도 획일적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

Ⅳ.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거부와 관련된 분쟁
1. 보험사무대행지원제도 개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제도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보험
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아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험사무를 수행한 경우 그 대가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사무의 직접 처리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주의 보
험가입을 촉진하며, 보험료가 적정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마련된 제도이다. 보험사무대행지원금과 관련
한 분쟁은 주로 대행자와 위탁사업주와의 위수탁관계를 입증할 수 있
는 서류의 비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2. 구체적 사례41)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2006. 7. 피청구인에게 2005년도 하반기 징수사무대행지원

금과 2005년도 3, 4분기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이하 “보험사무대행
41) 국행심 2007-05822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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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이라고 약칭함) 등 총 1,795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을 하였
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험사무를 대행함에 있어 234개사로부터 
사무위탁서에 갈음하여 임금총액신고서로 보험사무를 수임했다는 이
유로, 2006. 12. 14.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청한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중 1,088만원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1) 청구인측 주장
① 청구인이 보험사무를 수임하면서 사용한 임금총액신고서를 보면 

사업장의 제반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고, ‘사무대행기관인 청구인
에게 위의 사무처리를 위탁합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주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사업주의 청구인에 대한 보
험사무의 위임은 보험사무 위임내용을 인지한 진의에 의한 의사
표시로서 ｢민법｣상 위임의 효과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법정 양
식인 사무위탁서와 청구인이 사용한 임금총액신고서를 비교해보
면, 위탁사항, 위임여부, 사업주의 날인 등이 동일하게 존재하므로 
사무위탁서에 갈음하여 사용해도 법률상 하자가 없다. 

②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행한 2006. 12. 14.을 기준으로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살펴보면 사무위탁서라는 서
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무위탁서를 사용할 수 없었
던 정당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청구인측 주장
① 보험사무 위탁이란 사업주가 보험사무를 의뢰하고 사무대행기관

이 이를 승낙하는 법률관계로서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는 것인
데, 이러한 법의 취지를 반영하는 법정 양식인 사무위탁서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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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보험사무를 의뢰하는 부분과 사무대행기관이 이를 승낙 
또는 불승낙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
의 사무의뢰에 대해 승낙 여부를 결정․표시하여 절취선 아랫부
분을 사업주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금총액신고서가 그 기재된 내용과 사업주의 날인으
로 보아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사무의뢰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보험사무 위탁신청 → 승낙 → 업무대행’이라는 절차를 위반한 
행위이다. 

② 사무위탁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적용․징수관리
규정’ 제38조에서 별지 제40호서식으로 명시하고 있고, ‘적용․징
수관리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보장
서식규정’ 별지 제62호서식으로 명시했음에도, 사무위탁서 서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
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주요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2005년 1월에 피청구인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은 자로서, 2005년도에 420개소의 사업장으로부터 보험사무
대행을 위탁받아 보험사무를 대행하였는데, 피청구인은 피청구인 
공단의 보험사무대행기관 특별지도․점검계획에 따라 청구인이 
2005년도에 수임한 내역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5년도에 234개 업체로부터 사무위탁서에 갈음하여 
임금총액신고서로 사무수임을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②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무위탁서의 서식은 이 처분 당시의 ｢고
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피청구인 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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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및임금채권보장서식규정’(2005. 3. 11. 규정 제305호) 제58조를 
보면, “보험료징수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또
는 사업주)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탁하는 사무위탁
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피청구인 공
단의 적용․징수관리규정(2006. 7. 5. 규정 제365호) 제38조를 보
면, “보험료징수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또는 
사업주)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탁하는 사무위탁서
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별지 서식인 
위 사무위탁서를 보면, 위탁사업주가 위탁사항[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 포함)관련 사무]에 대해 사무의 처리를 위
탁한다는 취지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
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③ 청구인이 사용한 임금총액신고서를 보면, 별지 서식인 위 사무위
탁서와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고용보험․산재보험․임금채권 등에 
관한 사무를 청구인에게 위탁한다는 취지가 서면의 상단 오른쪽
에 인쇄되어 있고, 서면의 하단에 전년도 월별 근로자수 및 임금
지급내역 및 금년도 임금추정액 등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며, 사업
주가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금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에 갈음하여 
임금총액신고서를 제출한다는 취지와 함께 사업주가 서명․날인
하도록 되어 있다.

④ 피청구인 공단 이사장이 2006년 7월에 피청구인에게 보낸 ‘보험
사무대행기관 특별지도점검에 따른 처분기준’에는 ⅰ) 사업주의 
사무위탁서 없이 수임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ⅱ) 사업
주의 사무위탁서가 아닌 임의로 작성된 사무위탁서를 기초로 수
임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ⅲ)  기타 허위 그 밖에 부
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를 지원금 회수 사유로 정해놓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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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청구인이 사무위탁서라고 주장하는 서면을 청구인과 위

탁사업주 간의 보험사무에 관한 위수탁관계를 증명하는 서면(보험사
무위임관계서류)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이다.

(5) 위원회 의결결과 : 청구 인용
청구인이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으면서 별도의 사무위탁

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사업주가 작성한 임금총액신고서
에 사무위탁서가 포함되어 있는 점, 위 사무위탁서에 사업주의 서
명․날인은 없으나 임금총액신고서에 사업주가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아 위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사무 위탁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위탁의사가 있음을 인정하고 서명․날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이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
수하거나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사무위탁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허위로 수임신고를 하고 지원금을 받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인바, 청구인의 경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별도의 사무위탁서를 사용하지 않고 임금총액신고서로 갈음
했을 뿐 실제로 보험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점, 이 사건 처분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는 사무위탁
서라는 서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청구인의 지원금 회수 기
준을 보면 사업주의 사무위탁서가 아닌 임의로 작성된 사무위탁서를 
기초로 수임신고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회
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사업주가 위탁의사가 명시
되어 있는 임금총액신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별도로 사무위탁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총액신고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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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음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법․부당하다.

3.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처분의 근거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33조 및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받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료의 신고, 고용보
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
단에 대하여 행해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간의 보험사무
위임관계서류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제53조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같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
용과 그 밖의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의 소재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험사무위임관계를 입증하는 서

류라고 주장하는 사무위탁서를 보험사무위임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논거로 청구인이 독자적인 별도의 서식
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명백한 쟁점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임금총액신고서에 포함되
어 있는 사무위탁서 부분을 유효한 보험사무위임관계의 입증 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 외에도 보험사무
위임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의 서식을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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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의 일종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권보장서
식규정’과 ‘적용․징수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을 지키지 않았
다는 이유로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옳으냐의 여부도 이 사
건에 숨어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된다고 본다.

(3) 위원회의 판단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위에서 밝혔듯이 명시적인 쟁점에 대해서만 

판단하였다. 즉 위원회는 사무위탁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만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총액신고서에 사무위탁서가 포함되어 있고, 

비록 사무위탁서에 사업주의 서명․날인은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총액
신고서에 사업주가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아 보험사무에 대해서도 
청구인에게 위탁한다는 의사가 있음을 인정하고 서명․날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실제 사업주의 보험사무를 대행한 사실
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한편, 위에서 지적한 부분, 즉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의 미
준수 부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그 의결서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등 관계법령에는 사무위탁서라는 서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록 위원회가 행정규칙에서 정하
고 있는 서식의 규정방식에 대해 그 문제점을 명백하게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올바른 집행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
음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4) 시사점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행정기관이나 행정사무의 수탁기관의 집행관

행에 대하여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 사건에서 보는 바
와 같이 피청구인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임금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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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장서식규정’과 ‘적용․징수관리규정’이라는 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을 청구인이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지
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흔히 행정규칙은 그 내용이 법령보
충적이지 않는 한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 따
라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아닌 한 그 행정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고 해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집행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인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서식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볼만
한 사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인 근로복지공단의 태도
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만일 이러한 서식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
라서 정책적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반드시 이를 준수하도
록 하겠다면 최소한 부령 이상의 명령의 형태로 서식을 규정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단순히 정해진 서식을 사용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자세
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제 3절 소 결 

이상에서 2007년 한 해 동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루어진 
행정심판 청구사건 중 노동부장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 청구사
건의 주요 유형별 네 가지 사례, 즉 사업의 종류와 산재보험료의 소
급적용 문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고
용유지지원금 및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각종 장려금과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의 대상
범위, 체당금의 지급을 위한 근로자성의 판단과 관련된 쟁점, 보험사
무대행에 대한 대가로서의 지원금과 관련된 보험사무 위수탁관계의 
진정성에 관한 분쟁 등에 대하여 구체적 사건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그 쟁점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결론 그리고 각 사건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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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갖는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위에서 분석한 사례를 통하여 처분기관의 처분 상의 문제점을 지적
하려는 것보다는 정책의 방향, 즉 입법의 타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문
제를 찾아보고자 했다. 산재보험료의 결정을 위한 사업종류의 분류가 
비록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기는 하나, 사업주가 사업개시 때부터 적
용받던 사업의 종류를 후에 변경하게 되면서(이런 경우에는 통상 산
재보험료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변경되기 전의 산재보험료에 대해
서도 소급적용하는 것의 정책적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고용안정사업
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각종 장려금과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부
정수급을 한 경우 부정수급이 발각되기 전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소급
하여 지급제한기간을 설정하고 그 제한기간에 사업주가 정당하게 지
급받은 각종 장려금과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
하였다. 다만, 체당금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정책적 문제점 보다는 처
분기관의 집행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체당금이 갖는 사
회적 의미에 맞는 법집행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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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현행 노동행정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

제 1절 노동행정법령의 정비지침

노동행정분야에 있어 법치국가 원리와의 정합성, 행정처분기준의 명
확성에 근거한 재량권행사에 따른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통한 
국민의 실질적인 권익구제의 보장을 위한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의 
도출을 위하여 적용되어지는 노동관련법령의 정비지침은 크게, ① 노
동법령의 행정처분기준의 정비지침의 일반원칙, ② 행정처분기준의 
일반기준의 정비지침 그리고 ③ 행정처분기준의 개별기준의 정비지침 
등의 세 가지의 요소로서 구성되어 진다. 

Ⅰ. 노동행정분야 법령의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일반원칙 

 ① 공무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한다.
 ② 행정법상 일반원칙을 처분기준의 정비원칙으로 활용한다. 특히, 의무위반

행위와 제재수단간 비례의 원칙과 법령간 유사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
단간 평등의 원칙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일반적인 행정처분기준의 근거조항은 법률에 두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적당치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
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

 ④ 포괄적 행정처분기준의 반복을 금지하도록 정비한다.
 ⑤ 상습위반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차등화 하도록 한다.
 ⑥ 처분기준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비한다.
 ⑦ 행정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논리적이고 기술적으로 가능

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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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동행정분야 법령의 행정처분기준 일반기준의 
정비지침 

Ⅲ. 노동행정분야 법령의 행정처분기준 개별기준의 
정비지침

 ① 행정처분기준이 재량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속적 표현은 
피하도록 정비한다.

 ②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합리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구체
적인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며, 최소한 동기 또는 의무위반횟수를 고려하여 
규정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가중․감경기준은 2분의 1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무위반 행
위와 제재내용 간의 비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가중․감
경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사유는 영업정지
처분사유와 일치시키도록 한다.

 ⑤ 영업활동에 따른 사소한 신고의무위반은 신고의 법리적 성격을 고려하여 
허가취소사유로 하지 않는다.

 ⑥ 처분기준은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서 정하되, 가급적 절대
기준이 아닌 상한으로 제시하는 입법형식을 따른다.

 ⑦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기준이 아닌 직접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정비한다.

 ⑧ 행정쟁송결과 원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된 사건
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쟁송의 원인이 된 처분을 판결의 취지에 따
라 일정한 정도 감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① 위반행위란과 근거법령란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정비한다. 그리고 “위반행
위” 와 “근거법령”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한다. 

 ② 경고처분을 두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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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산업안전보건법 

Ⅰ. 정비지침의 일반원칙
1. 공무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2007년 5월 25일(법률 제8486호), 일부개정된 바 
있으며, 시행령은 2008년 2월 29일(대통령령 제20681호), 그리고 시행
규칙은 2008년 6월 27일(노동부령 제303호), 일부개정을 통하여 산업
안전보건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상의 처분기준은 공무원과 국민의 입
장에서 볼 때 비교적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2. 행정법상 일반원칙을 처분기준의 정비원칙으로 활용한다. 특히, 
  의무위반행위와 제재수단간 비례의 원칙과 법령 간 유사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간 평등의 원칙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행정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 위배여부를 감안하여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평등원칙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함은 물론, 유사한 의
무위반행위에 대한 법령간 비교를 통하여 적정한 제재처분기준을 정
립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비례의 원칙의 적용이란 행정작용에 있어
서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
는 취지에 따라 의무위반행위와 제재처분 간 형량의 적용을 의미하는 

 ③ 위반주체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의무위반주체별로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④ 과징금 상한액을 다른 법령의 내용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정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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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들 헌법적 효력을 가진 원칙들에 반하는 행정권 행사는 위
법하고, 그 법령은 위헌․무효가 된다. 

아래의 경우에서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행정처
분기준)은 영업정지사유와 이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하고 경미한 인적․물적요건의 미달 또는 
장부의 미 비치로 인하여 제1차 처분에 있어 즉각적인 영업정지 1개
월의 처분은 처분양정에 있어 문제시 된다.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제1차 처분 시 “경고” 또는 “시정명령”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이 타
당할 것이며, 처분절차에 있어서는 제1차에 경고 또는 시정명령, 제2

차 처분 시 영업정지 3개월 그리고 제3차 처분에 있어 영업정지 6개
월 또는 지정취소 등의 종국적인 처분을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별
책 부록,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참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일반기준 바 호에서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 내에 위반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1차위반의 경우에 한하여 개별기준의 업무정지에 갈음
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행정처분기준(제143조의2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그에 대

한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정지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때
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 중 업무를 행한 때 또는 업무정지(영업정지)를 최
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영업정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 등을 취소한다.

  마. 위반사항이 위반자의 지부에 국한되어 있고, 당해 지부에 대해서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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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부에 대해서만 처분(지정 등의 
일부 취소, 일부 업무정지)할 수 있다.

  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 내에 위반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위반의 경우에 한하여 개별기준의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사.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
된 유사한 위법사항의 처분기준에 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아.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를 함에 있어서 위반의 내용이 
경미하고 일부 대행사업장에 한정된 경우 1차위반 처분시에 한하여 그 일
부사업장에 대하여서만 처분할 수 있다.

  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는 신규지도계약체결의 정지에 한
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안전관리대행기관(법 제15조의2관련)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때
  다.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지정취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라. 안전관리업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대행수
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대행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마.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때

  바. 위탁받은 안전관리업무에 차질을 초래하
거나 업무를 게을리 한 때

    (1) 위탁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대행업무를 게을리 한 때

    (2)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대행업무를 수행한 때

    (3) 위탁받은 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말의 
재해율(전국 사업장 전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 그 직전 연도말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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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의 재해율보다
      (가) 30% 이상 50% 미만 증가 한 때

      (나) 50% 이상 70% 미만 증가 한 때

      (다) 70% 이상 증가한 때

    (4) 위탁받은 사업장 중에서 연도 중 안전
조치에 대한 기술지도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다만, 사업
장 외부에 출장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발생 직전 3회 방문점검 기간 내에 
그 작업이 없었거나 재해의 원인에 대
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에도 사업주
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재
해를 제외한다)

  사.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1)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한 때

    (2)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업무를 방해․
거부․기피한 때

    (3)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가 이외의 금
품을 받은 때

    (4) 최근 1년간 일반기준 제1호 바목의 규
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때

2. 보건관리대행기관(법 제16조관련)
  안전관리대행기관의 행정처분기준을 준용한
다. 다만, 제1호 바목(3)을 제외한다.
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법 제30조제6항관련)
  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기술지도업무

를 수행한 때
  다.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제 1 부 노동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219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라. 정당한 사유없이 재해예방 지도를 거부
한 때

  마. 재해예방 지도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업
무를 게을리 한 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

    (1) 지도 대상사업장에 최근 1년간 3회 이
상 지도업무의 수행을 게을리 한 때

    (2)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지도업무를 수행한 때

    (3) 지도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부당하
게 대가를 받은 때

    (4) 지도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당해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도소홀로 인
정될 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2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월

  바.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한 때
    (2)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업무를 방해․

거부․기피한 때
    (3) 최근 1년간 일반기준 제1호 바목의 규정

에 의한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때
4. 지정교육기관(법 제31조관련)
  안전관리대행기관의 행정처분기준을 준용한
다. 다만, 제1호 바목(3), (4)를 제외한다.
5. 지정검사기관(법 제36조관련)
  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행정처분기준 중 제

1호 가목 내지 마목 및 가목을 준용한다.
  나. 자체검사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업무

를 게을리 한 때
    (1) 주요 검사항목을 빠뜨린 때

    (2) 특별한 사유없이 검사방법을 달리하거
나 준수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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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3) 검사결과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4) 검사결과 조치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때

6.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허가(법 제38조관련)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나.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

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다.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

조 사용한 때
  라.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

사용설비의 수리․개조․또는 이전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허가취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허가취소

허가취소

  마. 자체검사결과 이상을 발견하고 즉시 보
수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 특정화학설비 또는 부속설비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
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2) 국소배기장치․제진장치 및 배출가스 
처리장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자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

    (3) 허가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적절
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

    (4) 허가물질에 대한 작업수칙을 지키지 아
니하거나 취급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
지 아니하였음에도 작업을 계속한 때

    (5)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한 때

    (6)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업무를 방해․
거부․기피한 때

7. 작업환경측정기관(법 제42조관련)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때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4월

지정취소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6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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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행한 때

  다.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라.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환경측정업무를 거
부한 때

  마. 작업환경측정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1) 수치를 조작한 때

    (2) 측정대상항목을 누락한 때

  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방
법 등을 위반한 때

  사.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업무에 차질을 초
래한 때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측
정한 때

  아.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한 때
    (2)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업무를 방해․

거부․기피한 때
    (3) 정도관리에 1년 이상 참여하지 아니하

거나 정도관리 판정결과 불합격한 때

8. 건강진단기관(법 제43조관련)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나.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다.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업무
를 행한 때

  라.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빠뜨리거나 노동부장
관이 정한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향후 정도 
관리 합격 
때까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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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검사항목을 빠뜨린 때

    (2) 실시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마. 건강진단 비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바. 정도관리에 불합격한 때

  사. 건강진단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건
강진단 실시결과를 허위로 판정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향후 정도관리에 합격할 때까지 
해당검사의 업무정지

    (1) 건강진단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한 때

    (2)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허위로 판정한 때
 아.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자가 건강진단 업무

를 행할 때
  (1)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아닌 자가 진

찰․판정 업무를 행한 때
  (2) 별표 14제2호가목(1)에 따른 산업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진찰․판정 업무를 
행한 때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가 진찰․
판정을 제외한 건강진단 업무를 행한 때

  자.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
하거나 중단한 때

    (1)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한 때

    (2) 건강진단 실시를 중단한 때

  차.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업무를 방해․기피
한 때

  카.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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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9. 유해․위험작업 자격취득 등을 위한 교육
기관(법 제47조관련)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나.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

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
에 미달한 때

  다. 특정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
의 실시를 거부한 때

  라. 1월 이상 휴업으로 인하여 위탁받은 교
육업무의 수행에 차질을 가져온 때

지정취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마.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
거나 기타 사유로 교육을 담당함이 부적
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1)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한 때

    (2)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업무를 방해․
거부․기피한 때

    (3)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이외의 
금품을 받은 때

10. 안전․보건진단기관(법 제49조관련)
  가.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

은 때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

단업무를 행한 때
  다.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라.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진단업무를 
거부한 때

  마.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때
    (1)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진단업무를 수행한 때
    (2) 안전․보건진단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
  바.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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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인 행정처분기준의 근거조항은 법률에 두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적당치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3 (과징금)에서는, ①노동부장관은 제15조
의2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의 정지
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서는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하고 있다. 나아가 시행령 제15조의 6에서는 제2항을 통하여 “노동
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
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과징금의 산정에 관한 보다 합리적인 규
정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한 때

    (2)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업무를 방해․
거부․기피한 때

    (3)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이외의 
금품을 받은 때

11. 산업안전․위생지도사(법 제52조의4관련)
  가. 법 제52조의4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등록취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나. 법 제52조의6의 규정에 위반한 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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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기간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의6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산정하며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63조

의2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을 말한다.

  나. 법 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준상의 각 위반행위를 하여 과징금부
과처분을 받은 자가 당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
위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4. 포괄적 행정처분기준의 반복을 금지하도록 정비한다.

포괄적 행정처분기준의 반복을 금지지침은 법률에서 규정한 포괄적 
규제규정을 반복하여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고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별표에
서 정한 포괄적 처분기준은 삭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정비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안전법 시행령 
별표 4의2 또는 별표 13과는 달리 문제시 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경우라 할 것이다. 

업무정지기간 과징금 금액(단위 : 만원)
1월 이하   800

1월 초과 ∼ 2월 이하 1,600
2월 초과 ∼ 3월 이하 2,400
3월 초과 ∼ 4월 이하 3,200
4월 초과 ∼ 5월 이하 4,000

5월 초과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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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습위반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차등화 하도록 한다.

동일한 위반행위라 할지라도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달리함으
로써 상습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다수의 위반항목
에 대한 상습범 처분기준을 2회 이상인 경우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규
정함으로써 상습범 사이에 처분의 차별성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은 위반횟수에 따라 그 처분기
준에 차이를 두고 최종적으로는 허가를 취소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
써 상습위반자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행정제재처분의 절차(1

차-,2차-,3차-,4차 처분)는 선행 처분시보다 중한 처분규정을 두도록 하
며, 경고- 경고의 경우 경고- 시정명령 또는 경고- 영업(업무)정지 -개
월의 형식에 따른다. 영업(업무)정지의 경우 일반적인 입법 규정형식
에 따라 선행 처분(제2차)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규정을 두도록 조정
토록 하여야 한다(1-,3-,6개월). 

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는 상습위반자에 대한 제재절차에 있어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6. 처분기준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비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행정처분기준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중대한 오
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정비지침에서 정비안을 제시하도록 

현   행 정 비 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 8. 
건강진단기관(법 제43조관련)
카.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
반한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 8. 
건강진단기관(법 제43조관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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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7. 행정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논리적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재량준칙으로서 이해되어지는 제재적 행정처분을 규정하는 행정규
칙에서는 위반행위,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및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적시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청의 제재적 행정처분의 행사
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에 심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처분기준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노동행정분야에 있어서는 노동행정법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 타 행
정분야에 비해 행정질서벌적 성격의 제재수단보다는 형벌적(벌금 등)

인 수단이 보다 빈번히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보건법상의 
과징금 규정 또는 과태료규정과 같은 경우에 있어, 그 산정기준과 특
히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사유에 있어서는 타 법령에 비해 보다 구체
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Ⅱ. 일반기준의 정비지침
1. 행정처분기준이 재량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속적 

표현은 피하도록 정비한다.

이 규정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가중처분하도록 하여 마
치 행정처분이 행정청의 기속행위로 보게 될 우려가 있다. 행정처분
기준 자체의 성격은 재량준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 한다” 는 
표현보다는 “… 할 수 있다” 는 재량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에서는 이와 같은 재량적 표현
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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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합리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며, 최소한 동기 또는 의무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규정 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반드시 법률주의를 전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는 이유는 처분권자의 재량의 여지를 남겨 위반행위와 관련 법
령상 제재적 수단 간의 처분양정을 통한 의무위반행위자의 실질적 권
익보장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가중․감경규정에 대한 처분권자
의 재량권의 행사가 문제시 되는 바, 최소한 가중, 감경의 경우 동기 
또는 의무위반횟수를 고려한 입법형식을 취하도록 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의무위반사안에 있어 국민의 실질적인 권익보장을 향상하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시행령 제15조의6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2

항에서,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그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3. 가중․감경기준은 2분의 1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무
  위반 행위와 제재내용 간의 비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가중․감경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에는 행정제재처분기준을 정할 때 경미한 행위를 한 경우 반드
시 감경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두어 처분기준이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경기준이 획일적으로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여전히 문제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경미한 행위를 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경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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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세부화하고 정밀하게 정하도록 노력함은 물론, 의무위반 행위와 
제재내용 간의 비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가중․감
경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과징금처분에 있어 역시 그 기준을 2분의 1

로 확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시행규칙 제143조의2 (지정취소ㆍ업무정
지등의 기준) 제2항에서와 같이,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
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
의 고의ㆍ과실 여부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가
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가중감경에 대한 합리적인 운용규
정을 두고 있다고 사료된다. 

4.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사유는 
영업정지처분사유와 일치시키도록 한다.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를 규정한 입법양태에 있어, 영업정
지처분과 과징금부과의 세부기준은 ① 양자를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
한 입법례(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② 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부
령에, 과징금부과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한 입법례(건강기능식
품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7조), ③ 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과 과
징금부과의 세부기준을 모두 부령에 위임한 입법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 등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②의 경우라 할 것이며 법15조의 2와 법 제
15조의 3에 근거하여  과징금부과사유와 영업정지처분사유를 일치하
여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을 통하여 그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제15조의2 (지정의 취소등) ①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
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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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업활동에 따른 사소한 신고의무위반은 신고의 법리적 성격을 
고려하여 허가취소사유로 하지 않는다.

신고영업자의 법령준수의무 또는 성실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개별 
행정법규에서는 신고영업자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 규정을 두고 있
다. 이러한 행정제재로는 통상적으로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명령, 과
징금, 과태료, 위반시설․설비․물품 등의 철거․폐기처분, 품목의 제
조정지․금지명령 등의 수단이 사용되고 있다. 

상당수의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은 허가제로, 일정한 사항은 신고제
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은 대부분 허가제 일
변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1차 처분과 2차 처분의 영업정지에 이어 3차 
처분에서 대부분 허가취소를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신고영업은 허가와는 전혀 상이한 영업규제제도로서 허가취

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내

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5조의3 (과징금) ①노동부장관은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
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

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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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맞지 아니하다. 따라서 신고영업을 종국적으로 계속하지 못하도
록 하기 위해서는 허가취소가 아니라, 제조소 폐쇄나 수입금지 등으
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이러한 
지침의 적용대상은 아니라 하겠다. 

6. 처분기준은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서 정하되, 
가급적 절대기준이 아닌 상한으로 제시하는 입법형식을 따른다.

이는 주로 제재적 처분기준상 금전적 제재수단, 즉 과징금 또는 과
태료 등에 적용되는 지침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법 제72조(과
태료)에서 그 상한선을 1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성격에 
따라 그 금액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규
칙 별표 13에서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의 경우는 이미 기술한 바와 
같으며, 이러한 입법형식은 정비지침이 요구하는 바에 상응하는 것이
라 하겠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3항관련)

1. 위반행위의 종류별 부과기준

구     분 해당조항 위반행위 부과금액
(만원)

1. 산업재해 기록․보존의무위
반(법 제10조의2)

법 제72조 제3항 ○산업재해를 기록․보
존하지 아니한 경우
(건당)

30

2. 법령요지의 게시․비치의무
위반(법 제11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전부(그 사업장의 업
종, 규모 등을 고려하
여 관련없는 부분을 
제외한다) 미게시 또
는 미비치

300

○일부(그 사업장의 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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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규모 등을 고려하
여 관련없는 부분을 
제외한다) 미게시 또
는 미비치

3. 근로자대표가 법 제11조제2
항에 의하여 산업안전에 관한 
내용 및 결과의 통지를 요청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1조제2항)

법 제72조제3항 ○법 제19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산업안전
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불응

300

○법 제20조제1항제5호
의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300

○법 제20조제1항 각호
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제5호를 제외한다)

200

○법 제29조제1항 각호
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200

○법 제36조제1항에 관
한 사항에 대한 불응

100

○법 제41조에 관한 사항
에 대한 불응

200

○법 제42조제1항의 작
업환경측정에 관한 사
항에 대한 불응

200

4. 안전․보건표지 미설치(법 
제12조)

법 제72조제2항 ○안전․보건표지를 설
치하지 아니한 경우(1
개소당)

10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미선임
(중복선임 포함)(법 제13조 제
1항)

법 제72조제2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미선임기간 2월 이상
  -미선임기간 2월 미만

300
200

6. 관리감독자에게 당해 직무와 법 제72조제2항 ○관리감독자에게 안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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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
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4조제1항)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7.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법 
제15조제1항, 법 제16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안전관리자를 미선임
한 경우

  -미선임기간 2월 이상
  -미선임기간 2월 미만

500
300

○보건관리자를 미선임
한 경우

  -미선임기간 2월 이상
  -미선임기간 2월 미만

500
300

8. 안전․보건관리자 증원․개
임명령 위반(법 제15조제3항, 
법 제16조제3항)

법 제72조제2항 ○안전관리자 증원․개
임 명령위반의 경우

500

○보건관리자 증원․개
임 명령위반의 경우

500

9. 산업보건의 미선임(법 제17
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산업보건의를 미선임
한 경우

  -미선임기간 2월 이상
  -미선임기간 2월 미만

200
100

10.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
(법 제18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미지정기간 2월 이상
  -미지정기간 2월 미만

300
200

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
치․운영 위반(법 제19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5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
최하지 아니한 경우(1
회당)

○동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
한 경우

100

100

1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
의․의결 또는 결정사항 불

법 제72조제2항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
○근로자의 의무 불이행

3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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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법 제19조제4항)
13.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

여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안전보건관리규정 미
작성
○안전보건관리규정 미

게시 또는 미비치

300
100

14.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
경절차 미준수(법 제21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안전보건관리규정 작
성․변경시 안전보건
위원회의 심의․의결
(안전보건위원회가 설
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은 근로자대표
의 동의)을 거치지 아
니한 경우

200

15. 근로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법 제25조)

법 제72조제3항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16. 도급사업주의 조치 또는 요구
사항 미준수(법 제29조제5항)

법 제72조제2항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인의 법 제
29조제1항 내지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00

16의2. 노사협의체의 심의․의
결 또는 결정사항을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법 제29조의
2제6항)

법 제72조제2항 ○사업주의 불이행
○근로자의 불이행

300
10

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법 제30
조제1항)

법 제72조제1항 ○산정액의 전액을 미계
상한 경우

1000

○산정액의 50% 이상 
100% 미만을 미계상
한 경우

600

○산정액의 50% 미만을 
미계상한 경우

300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법 제72조제1항 ○목적외 사용금액이 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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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
30조제3항)

천만원 이상인 경우
○목적외 사용금액이 1

천만원 미만인 경우
목적외 

사용금액 
전액

19. 삭제 <2006.9.22>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내
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
30조제3항)

법 제72조제1항 ○사용내역서를 작성하
지 아니한 경우

1000

○공사종료 후 1년간 보
존하지 아니한 경우

300

21.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
술지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0조제4항)

법 제72조제3항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
한 경우

300

22.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
로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1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1회당)

  -생산직 및 사무직근
로자에 대한 교육미
실시

30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30

23. 채용시 및 작업내용변경시
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1조제2항)

법 제72조제2항 ○채용시 및 작업내용변
경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1명당)

3

24.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
지 아니한 경우(법 제31조제
3항)

법 제72조제2항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
우(1명당)

5

25.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
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
한 경우(법 제32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자

10

법 제72조제3항 ○법 제3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

10

법 제72조제3항 ○법 제32조제1항제3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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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에 해당하는 자
법 제72조제2항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사업주
  -관리감독자․안전담

당자

100
10

26.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 정
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

법 제72조제1항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
한 경우(1대당)

  -크레인(천장․갠트리
크레인 및 호이스트
를 제외한다)

100

  -그 밖의 검사대상기
계․기구

30

27. 자체검사 미실시(법 제36조
제1항)

법 제72조제2항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
한 경우(1대당)

  -크레인(천장․갠트리
크레인 및 호이스트
를 제외한다)

20

  -그 밖의 검사대상기
계․기구

10

28.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
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0
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유해․위험성조사보고
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0

29.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기록한 서
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0조제5항)

법 제72조제3항 ○건강장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을 기록한 서
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00

30.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
는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1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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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또는 제공받고
도 미게시 또는 미
비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받지 
아니하여 미게시 또
는 미비치

300

  -자사제품에 대한 물
질안전보건자료를 미
게시 또는 미비치

500

31.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하거
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1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용기 또는 포장에 경
고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1명당)

5

32.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 경
우(법 제41조제4항)

법 제72조제3항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양도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00

3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명
령 또는 취급주의사항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41
조제5항)

법 제72조제1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제
출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

1000

○취급주의사항 변경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0

33의2.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
재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1
조제8항)

법 제72조제2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한 정보
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00

34. 작업환경측정시 미입회 및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법 제42

법 제72조제3항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
법 제72조제3항 ○허위보고를 한 경우 300
법 제72조제2항 ○근로자대표의 요구에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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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항) 도 불구하고 근로자대
표를 입회시키지 아니
한 경우

35.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
니한 경우(법 제42조제1항)

법 제72조제1항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00

법 제72조제1항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킨 경우

100

3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 설명회개최를 요구하였
으나 이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 설명회개
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
응한 경우(법 제42조제5항)

법 제72조제2항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
니한 경우

500

37.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
한 경우(법 제43조제1항)

법 제72조제1항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인당)

20

38. 근로자건강진단시 근로자대
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회
시키지 아니한 경우(법 제43
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근로자건강진단시 근
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회시키지 
아니한 경우

500

39.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
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법 
제43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10

40.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
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법 제43
조제4항)

법 제72조제3항 ○건강진단실시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300

○건강진단실시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00

41. 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
자대표가 근로자건강진단 설
명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법 제43조

법 제72조제2항 ○근로자건강진단 설명
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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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해당조항 위반행위 부과금액
(만원)

제6항)
42.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결

과를 근로자 건강보호․유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
우(법 제43조제7항)

법 제72조제3항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
시결과를 근로자의 건
강보호․유지 이외의 
고용상 또는 인사상 
불이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00

43. 역학조사 실시시 사업주 및 
근로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의2제4항)

법 제72조제3항 ○역학조사 실시시 사업
주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300

○역학조사 실시시 근로
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5

44.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경우(법 제44
조제2항)

법 제72조제2항 ○건강관리수첩을 타인
에게 양도한 경우

500

○건강관리수첩을 타인
에게 대여한 경우

300

4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자
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
고 제출한 경우(법 제48조제
3항)

법 제72조제3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유자격자의 의
견을 듣지 아니하고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300

4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48조제5항)

법 제72조제3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후 동 계획의 이
행여부 등에 대한 확인
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0

47. 노동부장관이 명한 안전보
건진단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

법 제72조제1항 ○안전보건진단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0

48.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절차 
위반(법 제49조의2제2항)

법 제72조제2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00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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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해당조항 위반행위 부과금액
(만원)

듣지 아니한 경우
49. 공정안전보고서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49조의2제
4항)

법 제72조제2항
○공정안전보고서를 제

출한 사업주가 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0

49의2.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9조의2제5항)

법 제72조제1항 ○공정안전보고서의 내
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내용위반 1건당)

  - 사업주
  - 근로자

100
5

50.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
행명령 위반(법 제50조제1
항,제2항)

법 제72조제1항 ○안전보건개선계획 수
립․시행명령 위반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명령 위반

1000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명령 위반

500

51.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절차 
미준수(법 제50조제3항)

법 제72조제2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00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경우

100

52. 안전보건개선계획 미준수
(법 제50조제4항)

법 제72조제2항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
전보건개선계획을 준
수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근로자

200
5

53.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답변
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또는 허위답변한 경우(법 제
51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허위답변을 한 경우
○답변을 방해한 경우
○답변을 거부 또는 기

피한 경우

300
200
100

53의2.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
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

법 제72조제2항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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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해당조항 위반행위 부과금액
(만원)

니한 경우(법 제51조제6항) 하지 아니한 경우
54.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등 명령 위반(법 제51
조제8항)

법 제72조제2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
건관리규정의 준수 등 
노동부장관의 조치명
령 위반

10

55. 지도사가 등록없이 업무를 
개시한 경우(법 제52조의4제
1항)

법 제72조제2항 ○등록없이 업무를 행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 미만인 경우

500
400
300
200

56. 지도사에 대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위반(법 제52조의8)

법 제72조제3항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자가 지도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

○등록된 지도사가 아닌 
자가 동 지도사와 유사
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

57. 사업주의 서류 보존의무 위
반(법 제64조제1항)

법 제72조제3항 ○사업주가 법정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각 조항별)

100

58. 지정측정기관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법 제64조제2항)

법 제72조제3항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0

59. 지도사의 서류 보존의무 위
반(법 제64조제3항)

법 제72조제3항 ○지도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0

2.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부과기준
  과태료금액은 사업장의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사금액)에 따라 

제1호의 부과금액에 다음 각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300인(120억원) 이상 : 100분의 100
  나. 상시근로자 100인(40억원) 이상 300인(120억원) 미만 : 100분의 90 
  다. 상시근로자 50인(10억원) 이상 100인(40억원) 미만 : 100분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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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기준이 아닌 직접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정비한다.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여부를 재량준칙인 행정처분기준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입법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본래 행정처분에 의한 지위의 승계(특정승계․포괄승계)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인정한다면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로 인정할 것
인가의 문제는 당해 행정처분이 어떠한 요건을 판단하여 부여된 것인
가에 따라 결정된다. 

즉, 물적 요소만을 판단하여 부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를 비교적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인적 
요소를 판단하여 부여한 행정처분이라면 그 일신 전속성으로 말미암
아 행정처분효과의 승계를 자유롭게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승계를 어느 범위에서 어떤 절차에 따라 인정할 것인가의 문
제도 당해 처분의 내용에 상응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당해 행정처분이 대물적 요소 외에 대인적 요소도 고려한 
혼합적 성격의 것이라면 일률적으로 처분승계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
한 입법방식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재량준칙으로서의 행정처분기준
의 법규성 문제에 대해서도 찬반양론이 있음을 고려하면 재판규범으
로서 기능될 가능성도 쉽게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처분효과의 승
계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기준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피하
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구     분 해당조항 위반행위 부과금액
(만원)

  라. 상시근로자 10인(3억원) 이상 50인(10억원) 미만 : 100분의 70
  마. 상시근로자 10인(3억원) 미만 : 100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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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6590호,2001.12.31> 

제5조에서 포괄승계를 규정하고 있다. 

8. 행정쟁송결과 원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쟁송의 원인이 된 
   처분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일정한 정도 감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행정실무에서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사례에서 대부분
의 판결은 행정처분기준에 의거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재량
권을 일탈․남용하여 과하다고 하여 행정청이 패소하는 사례가 많음
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외에도 일반적으로 행정소송 사
례 중에 원고의 위법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에 비
추어 원고에 대한 처분이 과하다 하여 법원이 행정청의 일부패소를 
선언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확정
된 경우와는 달리 행정청에게 당해 사안에 대하여 새로이 처분을 하
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령을 위반한 원고의 위법성은 상존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의 재처분에 관해서는 당해 법령에 마땅한 근거
법령이 없고, 감경하여 재처분하는 경우 어느 정도나 감경하여 처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행정청으로서는 그 동안 처분을 
유보하거나 일률적으로 포기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소송의 원인이 된 처분을 
일정한 정도 감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당
해 법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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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별기준의 정비지침 
1. 위반행위란과 근거법령란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정비한다. 그리고
   “위반행위”와 “근거법령”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의 경우 근거법령에 해당하는 내용
을 “해당조항”으로서 명시하고 있어 문제시 되며, 또한 시행령 별표 4

의 2 경우, 근거법령을 위반행위에 함께 적시하여 명확한 근거법령을 
파악하기 어려운 바 이의 개선을 요하게 되는 것이다. 

2. 경고처분을 두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에 있어 경고처분을 규정하
는 예가 없음으로 이러한 지침의 직접적 적용은 배제된다고 하겠다. 

3. 위반주체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위반주체별로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
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입법된 
것이다. 때문에 이와 같은 입법목적에 상응하게 행정처분기준에 있어
서도 의무위반주체별로 처분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바, 지침의 직접적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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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징금 상한액을 다른 법령의 내용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정비 
한다.

이미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노동행정분야에 있어서는 과징금 이
라고 하는 행정질서벌 보다 형벌적 성격을 가지는 벌금이 빈번히 적
용되고 있으며 이는 과징금 산정에 있어 그 합리성에 대한 여부파악
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선행연구를 통한 타 행정영역에 있어서의 과
징금 산정액과 비교하여 볼 때 합리적인 것으로 고려된다. 

제 3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Ⅰ. 정비지침의 일반원칙
1. 공무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2월 21

일(법률 제8781호), 일부개정 된 바 있으며, 시행령은 2008년 6월 5일
(대통령령 제20803호), 시행규칙은 2008년 6월 20일(노동부령 제301

호), 전부개정을 통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령 명 과징금 상한액 비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산재보험 의료
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보험급여의 금액 또는 
진료비의 5배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3 (과징금)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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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상의 처분기준은 공무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비교적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2. 행정법상 일반원칙을 처분기준의 정비원칙으로 활용한다. 특히, 
   의무위반행위와 제재수단간 비례의 원칙과 법령 간 유사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간 평등의 원칙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의무위반행위와 제재적 수단 간 처분
양정의 문제는 비단 노동행정분야에 국한되어 검토되어지는 것이 아니
라 타 행정분야의 유사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논해져야 
할 것이다. 노동행정분야의 경우 본 연구의 주제인 행정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수단의 활용보다는 형벌적 수단인 벌금의 형태로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노동행정분양의 대표적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에 관
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서는, 

제39조 (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
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
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
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
구하였는데도 3일의 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
면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
직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한 지원 여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
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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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상이한 과태료
를 규정하여 의무위반행위와 제재적 수단 단 처분양정을 고려한 입법
례라 하겠다. 아울러 노동행정분야의 다른 법령과의 과태료 상한액을 
비교하여 볼 경우에도 합리적인 입법례로 고려되어 진다. (별책 부록,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참조)

3. 일반적인 행정처분기준의 근거조항은 법률에 두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적당치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에서 살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제출한 자
  4.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

출한 자(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가 이행실적을 제출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의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
력하지 아니한 자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자

  7.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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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 바와 같이 법 제39조에서 과태료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
며, 시행령 제22조의 별표 0을 통하여 그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는 과징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다.  

4. 포괄적 행정처분기준의 반복을 금지하도록 정비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포괄적 행정처
분기준과 그에 대한 포괄적 행정처분기준의 반복사례는 보이지 않고 있다.

5. 상습위반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차등화 하도록 한다.

정비지침상의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의 강화는, 동일한 위반행
위라 할지라도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달리 함으로써 상습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인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질서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으로서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는 법리상 벌금에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게 된다. 시행령의 별표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
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를 일반기준에서 규정하여 의무위반 횟수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6. 처분기준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비한다.

법령에서 행정처분기준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
는 경우에는 각각의 정비지침에서 정비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7. 행정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논리적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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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준칙으로서 이해되어지는 제재적 행정처분을 규정하는 행정규
칙에서는 위반행위,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및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적시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청의 제재적 행정처분의 행사
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에 심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처분기준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남녀고
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의 직장내 성
희롱 또는 부당한 성차별에 관하여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통하
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Ⅱ. 일반기준의 정비지침 
1. 행정처분기준이 재량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속적 

표현은 피하도록 정비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서는 
별표의 비고란을 통하여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
일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기속적 표현이 아닌 재량적 표현을 사용
하고 있다. 

2.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합리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며, 최소한 동기 또는 의무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규정 할 수 있도록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과
태료의 부과기준) 제2항에서는 “노동부장관은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어, 정비지침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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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금액
1. 사업주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

롱을 한 경우
  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

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나.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
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다.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

1천만원

500만원

300만원

2. 사업주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
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2항
제1호

400만원

3. 사업주가 법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
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법 제39조제2항
제2호

500만원

4. 사업주가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
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
는데도 3일의 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2항 
제3호

500만원

5. 사업주가 법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
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또는 그 밖
의 조치를 통한 지원 여부에 관하여 해당 근로
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2항 
제4호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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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2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금액
6. 사업주가 법 제1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2항 
제5호

400만원

7. 사업주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 
제1호

200만원

8. 사업주가 법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시행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 
제2호

300만원

9. 사업주가 법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
출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 
제3호

300만원

10. 사업주가 법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
출한 자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법 제39조제3항 
제4호

300만원

11. 사업주가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
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
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 
제5호

200만원

12. 사업주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 
제6호

200만원

1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
는 기피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 
제7호

200만원

14. 사업주가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제3항 
제8호

200만원

비고 :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
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해당 조항의 과태료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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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중․감경기준은 2분의 1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무
  위반 행위와 제재내용 간의 비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따라서는 가중․감경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서는 
별표의 비고란을 통하여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정비지침이 의도하고자 하는 의무위반행위와 
제재적 수단에 있어 처분권자의 재량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있는 것으
로 생각 된다. 

4.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사유는 
영업정지처분사유와 일치시키도록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징금에 
관한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본 지침의 직접적 적용은 배제된다. 

5. 영업활동에 따른 사소한 신고의무위반은 신고의 법리적 성격을 
고려하여 허가취소사유로 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고의무위
반에 관한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본 지침의 직접적 적용은 배제된다.

6. 처분기준은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서 정하되, 
가급적 절대기준이 아닌 상한으로 제시하는 입법형식을 따른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 제39조
에서 과태료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22조의 별표 
0을 통하여 그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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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그 금액을 상이하게 세분화하고 있으며, 

그 상한액을 1천만원 이하로서 규정하고 있다. 

7.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기준이 아닌 직접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정비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본 지침의 직접적 적용은 배
제된다.

8. 행정쟁송결과 원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쟁송의 원인이 된 처분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일정한 정도 감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이 지침은 행정쟁송 사례 중에 원고의 위법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
고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처분이 과하다 하여 법원이 
행정청의 일부패소를 선언하는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확정된 
경우와는 달리 행정청에게 당해 사안에 대하여 새로이 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러한 재처분에 관해서는 당해 법령에 마
땅한 근거 법령이 없고, 감경하여 재처분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감경
을 요하는 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행정청으로서는 어려움을 가지게 
됨에 따른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청은 행정쟁송 등에서 원처분
이 부당한 처분으로 판시되었다면 당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하여야 함에는 이론이 없으나, 문제는 이러한 재처분의 감경기준을 
어떻게 정립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생각건대, 

이러한 근거규정의 마련을 위하여서는 법리적으로는, 사법심사의 대
상에서 제외되는 행정청의 재량의 범주를 중심으로 한 판례의 분석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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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별기준의 정비지침
1. 위반행위란과 근거법령란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정비한다. 그리고
   “위반행위”와 “근거법령”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0에
서는 근거법령에 해당하는 내용에 관하여 “해당법조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민의 관련 법령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입법형
식상 일정한 표현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인 바, 이의 개선이 요구되어 지는 것이다. 

2. 경고처분을 두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에서는 
경고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3. 위반주체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위반주체별로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그 입법목적이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
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에 두고 있는 바, 주요 의무위반
대상자는 사업주가 되는 것이다. 때문에 법은 과태료 규정 등에 있어 
명확하게 사업주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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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징금 상한액을 다른 법령의 내용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정비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징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본 지침의 직접적 적용은 배
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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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어
이상에서 노동행정분야에 있어서의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특징과 

운용현황 분석 및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주요 유형별 사례분석과 2008

년 행정처분기준의 정비지침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노동행정과 관련된 법령은 대체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노동행정작용은 주로 국가(행정청)가 사용
자에 대해 발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처분의 기준은 허가
기준과 같이 수익적 처분인 경우도 있으나,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기준과 같이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경우도 많다. 후자의 
경우에는 대체로 법규명령(특히 대통령령)의 형식을 띠는 경우가 많
다. 그러나 노동행정에 있어서 과태료부과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처럼 그 보다 중한 제재적 성격
을 가지는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는 시행규칙(부령)에 정하기도 하는 
등 처분기준의 법형식을 원칙 없이 정하는 사례가 많아 행정처분기준
의 입법형식에 관한 문제는 노동행정분야에 있어서도 적지 않게 나타
나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종래 선행되어 연구되어진 다른 
행정분야 와는 상이하게 대다수의 제재적 수단이 행정형벌(징역, 벌
금)로 구성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행정분야 개별법령에서 규정
하고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을 열거하여 본다면, 노동위원회는 구
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 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Zwangsgeld)을 부과할 수 있다(근로
기준법 제33조 제1항). 또한 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산업안
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
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참조). 또는 업무정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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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소위 ‘변형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5조의3). 이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노동행정분야에 있어 대표적 행정처분기준으로서는 과태료를 들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행위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해
서도 행정벌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지 않다(근로기준법 제115조, 기
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최저임금법 제30

조, 고용보험법 제11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등 참조). 

노동행정분야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검토에 있어서는, 2007년 한 해 
동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루어진 행정심판 청구사건 중 노
동부장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주요 유형별 네 가지 
사례, 즉 사업의 종류와 산재보험료의 소급적용 문제, 신규고용촉진장
려금․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및 고령자고용촉
진장려금 등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각종 장려금과 지원
금의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의 대상범위, 체당금의 지급을 위한 
근로자성의 판단과 관련된 쟁점, 보험사무대행에 대한 대가로서의 지
원금과 관련된 보험사무 위수탁관계의 진정성에 관한 분쟁 등에 대하
여 구체적 사건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그 쟁점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
원회에서의 결론 그리고 각 사건의 유형이 갖는 시사점에 대하여 살
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분석한 사례에서 처분기관의 처분 상의 문제
점을 지적하려는 것보다는 정책의 방향, 즉 입법의 타당성이라는 측
면에서 문제를 찾아보고자 했다. 산재보험료의 결정을 위한 사업종류
의 분류가 비록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기는 하나, 사업주가 사업개시 
때부터 적용받던 사업의 종류를 후에 변경하게 되면서(이런 경우에는 
통상 산재보험료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변경되기 전의 산재보험료
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는 것의 정책적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고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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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각종 장려금과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
주가 부정수급을 한 경우 부정수급이 발각되기 전의 단계에 이르기까
지 소급하여 지급제한기간을 설정하고 그 제한기간에 사업주가 정당
하게 지급받은 각종 장려금과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의 문제점
을 지적하였다. 다만, 체당금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정책적 문제점 보
다는 처분기관의 집행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체당금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맞는 법집행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향후 지속될 행정처분기준의 실효성 내지 합리성 도모를 
위한 입법정책적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행정처분기준 지침의 노동행정분야의 적용에 있어 ｢산업안
전보건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정
비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침을 적용하여 보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 무엇보다 영업정지사유와 이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별표 20(행정처분기준)의 규
정내용 가운데 단순하고 경미한 인적․물적요건의 미달 또는 장부의 
미 비치로 인하여 제1차 처분에 있어 즉각적인 영업정지 1개월의 처
분은 처분양정에 있어 문제시 되며, 이러한 경우 제1차 처분 시 “경
고” 또는 “시정명령”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할 것이며, 처분절
차에 있어서는 제1차에 경고 또는 시정명령, 제2차 처분 시 영업정지 
3개월 그리고 제3차 처분에 있어 영업정지 6개월 또는 지정취소 등의 
종국적인 처분을 규정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시행규칙 별표 
20의 제8호 카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 행정처분기준의 삭제에 
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법 제39조의 과태료 규정에 있어 유사의무위반행
위에 대한 제재수단 간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보았으며, 개별기준
에 있어 위반행위란과 근거법령란에 관한 통일성을 유지해야 함을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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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복지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에서는 먼저, 현행 복지행정

법령상 행정처분기준을 분석한다(제2장). 복지행정법령상 각종 행정처
분의 현황과 문제점, 행정처분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다음으로는 현행 복지행정법령상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행정심판례를 소개하며 (제3장), 현행 복지행정법령상 ｢모자보건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선별하여 2008년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을 적용
하여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각 지침별로 문제
점을 찾아내고 정비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제4장). 마지
막으로 요약 및 소결한다(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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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현행 복지행정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분석
제 1절 서 론

우리나라 헌법은 제34조 제1항․2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
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
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
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시하여 사회복지국가원리를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국가원리를 실효성 있게 추구하기 위해 각종 법률
이 제정되고 이를 집행하는 행정이 수행되고 있는 바, 그러한 행정을 
광의의 사회복지행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관한 모든 법을 사회복
지행정법42) 내지 사회복지법43)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복지행정
이란 용어는 행정법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보장행정 
내지 급부행정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급부행정은 공공시설 
및 공기업에 의한 역무 및 재화를 제공하는 공급행정,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복지 등을 주된 영역으로 하는 사회보장행정, 자금을 조성
해서 지원하는 조성행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
에 사회보장행정은 급부행정 중 공급행정과 조성행정을 제외한 급부
행정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겠다.44) 이와 같이 복지행정법, 사회복지법
의 개념을 규정하고 범위는 광범위한 것으로서 이질적인 것들을 포괄

42)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8, 791면. 
43) 주로 사회복지(법)학자들은 ‘사회복지법’ 또는 ‘사회복지법제론’ 이라고 명하는 

경우가 많다.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1998, 79면. 
44)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07, 467면. 그러나 사회보장은 사회복지의 한 방

법이며, 사회보장은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학자도 있
다. 윤찬영, 앞의 책 8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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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적 측면 외에 현행 법률에서는 사회복지행정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섭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먼저 사회복지법의 기본법이라
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범위에 사회보험, 공공
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외에 ‘관련 복지제도’도 포함시킴으로써(제3조 
1호)45) ‘사회보장’을 국민의 생존권보장과 관련된 사회보장기능을 수
행하는 기타의 사회정책적 법영역까지도 포괄하는 넓은 관념으로 파
악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회보장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입법
방식은 사회보장법의 체계적 독자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도 사회복지와 관련한 
법률의 범위와 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
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식품기부 활성
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등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

45)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 “社會保障”이라 함은 疾病․障碍․老齡․失業․死亡등
의 社會的 위험으로부터 모든 國民을 보호하고 貧困을 解消하며 國民生活의 質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社會保險․公共扶助․社會福祉서비스 및 관련福祉制
度를 말한다.

  2. “社會保險”이라 함은 國民에게 발생하는 社會的 위험을 保險方式에 의하여 對處
함으로써 國民健康과 所得을 보장하는 制度를 말한다.

  3. “公共扶助”라 함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하에 生活維持能力이 없거나 生
活이 어려운 國民의 最低生活을 보장하고 自立을 지원하는 制度를 말한다.

  4. “社會福祉서비스”라 함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民間部門의 도움을 필요로 하
는 모든 國民에게 4談․再活․職業紹介 및 指導․社會福祉施設利用등을 제공하
여 정상적인 社會生活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制度를 말한다.

  5. “관련福祉制度”라 함은 保健․住居․敎育․雇傭등의 분야에서 人間다운 生活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福祉制度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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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
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
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
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하여(동법 제2조), 확대된 개념으
로서 사용하고 있다.  

제 2절 사회복지행정법의 법리적 성격과 특성

Ⅰ. 사회복지행정법의 체계 및 기본원리
1. 사회복지행정법의 체계

(1) 가장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행정법
가장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행정법은 ‘헌법에서 국민에게 인정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을46) 국가가 구체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행하는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모든 법규범’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
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의 사회
적 상황을 보호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포괄적 정
책’을 의미한다.47) 

이에는 가족정책, 주거정책, 구조정책,48) 조세정책, 교육정책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사회복지행정법은 국가가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거
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급여를 제공함으로
46) 사회국가 내지 복지국가의 헌법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일정한 급부와 배려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를 보장하고 있는 바, 그러한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말한다. ‘생존권적 기
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47) 이러한 점에서 국민전체의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수도․통신․교통 등 공공재
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정책과는 구별된다.

48) 이에 해당하는 예로서 농민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농업경영구조정책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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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에49) 관한 공법적 규범만이 아니라, 

사법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사보험에 관한 법, 노동자의 보호와 
실업의 방지를 위한 노동법, 조세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세법 
등도 포함하게 된다. 즉 주체와 방법을 불문하고 개인을 사회적 위험
이나 요보호상태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법을 포함하
는 결과가 되어 너무 광범위하게 된다.

이러한 가장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행정법에는 공법과 사법이 혼재
하게 되고 다양한 목적을 가진 법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됨으로써, 하
나의 법분야로서 ‘사회복지행정법’이라고 하기에는 일관된 체계와 독
자성이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50) 

(2)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행정법
다음으로 넓은 의미로는 사회복지행정법이란 ‘국가 혹은 公法人이 

주체가 되어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
적으로 제공되는 급여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개념을 사회보장과 동일하게 파악하는 관점이다. 이를 나
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51)

1) 사회복지행정법은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의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출생․임
신 및 출산 등에 의하여 직면하게 되는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
는 위험들을 말한다.

49) ‘사회보장’ 내지 ‘사회복지’는 이미 사회적 위험이나 요보호상태에 있는 자를 사
후적으로 보장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지 않도록 
또는 요보호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조치를 하는 것도 포함하
는 것으로 넓게 파악해야 한다.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134면.

50) 앞에서 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사업법’의 입법방식이 이에 해당
한다고 하겠다.

51)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0, 50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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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갖는 각종 구조정책에 관한 법은 사회복지행정법에 속하지 않는다.

2)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공하는 급여관계’에 관한 법이다.

노동법(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나 세법상의 노인부양에 대한 소
득공제제도 등도 노령보장을 함으로써 사회복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법은 그 주된 목적이 노동자와 자본가간
의 사법적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며, 세법은 국가재정의 확보가 
제1차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노동법과 세법 등은 사회복지행정법에서 
제외된다. 국민전체의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수도․통신․교통 등 
공공재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급부행정
법도 사회복지행정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복지행정법은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가․공
법인이 개인에게 제공하는 ‘급여관계’를 주로 규율한다.

3) ‘국가 혹은 공법인’이 제공하는 급여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이다.

사회복지행정법은 국가 또는 공법인이 주체가 되어 제공하는 급여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이다. 보험회사 등 사법인에 의해 사법적인 수
단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연금 등 사보험은 비록 그것이 노령, 질병 등
으로 인한 생활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지만 이에 관한 법률은 사법으로서 사회복지행정법에 속하지 않는
다. 따라서 사회복지행정법은 국가 혹은 공법인이 사회적 안정, 사회
적 정의의 실현을 통하여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
회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보험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법’이라는 면에서 ‘사회복지행정법’이라고 할 수 있다.52)

52) 홍정선, 앞의 책, 79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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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법을 이렇게 넓은 의미로 파악할 경우 사회복지행정법
과 사회보장법을 같은 의미로 다루는 것도 무방하다. 그런데 주로 일
반 법학계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보장법 교재들은 주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에 중점을 두고 서술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주로 
사회복지(법)학계에서 다루는 ‘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법제론’에서
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제도인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고 있다. 

(3)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행정법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행정법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행정법 중에서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 등)을 제외하고 ‘공공부조
와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만을 사회복지행정법으로 이해하는 경
우이다.53) 

사회보험제도는, 물론 국가에 의한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기본
적으로 이해관계자가 공동출연의 운명공동체를 결성하여 서로의 위험
을 분산하고 이로써 안정된 생활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 반면에 공
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는 넓은 의미의 공적부조제도로서 사회적 약
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라는 점에서 사회보험과는 다르다. 이러한 관점에서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행정법의 개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가장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행정법
사회복지를 ‘공공부조대상자․아동․신체장애자․노인 기타 요보호

자가 자립의 생활능력을 계발하는 데 필요한 수용보호․생활지도․갱
생보도․원호지원 등을 하는 국가적 활동’으로 파악하고, ‘사회복지서
비스에 관한 법’만을 사회복지행정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종래에는 

53) 김만두,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제, 200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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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의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을 사회복지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나54) 이는 사회복지행정법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사회복지행정법의 기본원리
(1) 사회복지행정법과 법치주의

침해행정만을 법률에 유보한다고 하는 전통적인 법률유보론에 따르
면 사회복지행정을 급부행정으로 이해하는 한 일반적으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된다고 하겠으나 현대 행정법학은 상대방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수익적 행정활동인 급부행정에도 법률유보가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55) 

왜냐하면 오늘날 국민생활은 국가 등이 제공하는 각종 급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급부를 국가가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배분하
면 실질적으로는 침해행정 못지않게 침익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내용이나 요건 또는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여 그에 따른 예
견이나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자의를 방지하여야 할 필
요성이 있다.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현대국가에서 자유는 급부에 
대한 공평한 참여와 그에 따른 수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서 “행정
으로부터의 자유”보다는 “행정을 통한 자유”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고 하는 것이다.56)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른다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
는 각종 사회보장행정법의 내용 가운데 보장주체가 국민에게 부당하
게 그 급부를 거부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국민은 보장
주체에게 급부할 것을 청구하거나 부불이익처분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54) 김동희, 행정법 II, 박영사, 2007, 292면.
55)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7, 37면.
56) 김동희, 앞의 책, 37-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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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행정의 기본원리
1) 사회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는 국가, 기타 공행정 주체가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

하여 경제적 약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원리이다. 헌법 
전문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생존권적 기본권․경제질서 등을 근
거로 해서 사회적 기본권을 가질 수 있지만 구체적인 급부청구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부터는 직접적으로 도출될 수는 없고 법률의 근거
를 요한다. 그 내용으로서 생활 능력 없는 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
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 

2) 평등의 원칙
급부의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

는 한 상대방인 국민을 차별취급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불
공평한 수익의 금지와 평등한 분배의 제공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특정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물․영조물
의 이용에서 배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심히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등을 통해서 평등원칙을 엄
격하게 적용한다.

3) 보충성의 원칙
국민의 생활은 일차적으로는 개인 또는 사적 부문에 의해 보장되어

야 하고 사기업에 의해 국민의 생활이 충족되지 못하고 공익상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급부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이러한 
원칙은 헌법에서 직접 도출할 수는 없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그 근거규정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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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잉급부금지의 원칙
급부는 급부의 목적과 비례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과잉급부가 되

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인데 이는 비례원칙이 급부행정에 적용된 것이
다.57) 즉 급부는 그 목적달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적합성의 원칙), 

급부는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급부 중에서 조세납부자인 일반 국민
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지우는 급부이어야 하고(필요성의 원칙), 급부
의 목적과 그로 인한 일반 국민의 부담사이에는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협의의 비례원칙).

5) 신뢰보호의 원칙
급부는 수익적 행정작용으로서 수익적 행정의 적법성, 계속성에 대

한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급부조치의 철회의 
제한 및 소급효의 제한이 요구된다.

Ⅱ. 사회복지행정법상의 행정처분의 유형과 법적성질
1. 사회복지행정작용의 행정처분성

전통적으로 법치국가원리에 의한 행정작용은 크게 침해행정과 급부
행정으로 구분되고 처분이라는 용어도 침해행정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것은 침해행정이 행정행위 형식으로 행해지고 또 
행정행위가 처분의 의미로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소송법상의 특징에 
기인한 논리이기도 하다. 반면 일반적인 급부행정에서는 그 급부가 
대량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들이 평등하게 처리될 
것이 급부행정의 중요한 요건이었기 때문에 행정계약이라는 형식이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57) 박균성, 앞의 책, 4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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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이 행정작용을 침해행정과 급부행정으로 이원화하는 
도식은 이제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고 한다.58) 왜냐하면 급부
행정의 영역에서도 행정행위의 결정이라는 행위형식을 통해서 급부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사회보장수급대상자의 결정이라는 행위는 그 
결정신청에 대해서 거부처분을 받게 되면 개인에게 중대한 법상 불이
익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가지
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행정작용의 분류에 관한 도식적 구분은 그 변
경이 불가피해졌다고도 할 수 있다.59) 또한 예를 들어서 사회보험의 
경우 강제가입, 보험료납입의무, 그 밖의 각종 신고 혹은 보고의무, 

일정한 지시에 따를 의무 등의 협조의무가 예정되어 있고,60)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형태로 행정법적인 혹은 급여제한 
및 급여금지와 같은 사회보장행정법에 특유한 제재가 뒤따르기 때문
이다. 이처럼 급부작용 가운데 왜 사회보장행정의 영역에서 행정처분
성이 강하게 인정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사회보장의 급부에 있어서는 대량적, 평등적 급부보다는 개
별적․구체적 급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이란 결국 
사회적 기능이 결여된 자에게 그 결여된 부분을 국가가 충족시켜주는 
작용으로 귀결되는 것이므로 요보장자의 개별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
을 수 없으며 이러한 특징은 필요즉응의 원칙으로서 사회보장행정에
서 중요한 원칙을 이루고 있다. 또 사회보장은 전기, 가스, 수도 등과 
같은 단순한 물질적 급부와는 달리 일정한 대상자에게만 급부가 이루
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일정한 의무 즉 조사에 
응할 의무, 지시에 따를 의무, 일정한 보호시설에 입소된 경우에는 그 

58) 大橋洋一, 行政法學の構造的變革, 有斐閣, 1996, 181頁.
59) 平岡久, 行政立法と行政基準, 有斐閣, 1996, 51頁.
60) 전광석, 앞의 책, 5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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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정한 규칙에 따를 의무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단순한 
급부작용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급부대상자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제행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적 귀결로 인해서 사회보장행정법은 단순히 급부행정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법․규제법의 원리도 병행해서 적
용되는 관계로 그러한 경찰규제법의 행정목적의 달성수단인 행정행위
가 급부행정의 영역에서도 통용된다고 하겠다.   

2. 사회복지행정법상의 행정처분의 유형
복지행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유형은 크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 준법률적 행정
행위로서의 각종 행정행위들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정행위에 
의한 사회복지행정상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회복지행정작용의 법적성질(처분성)의 여하에 따
라서 권리구제의 수단이 달라지게된다.

(1) 명령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정행위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인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작위, 부작위)를 과하거나 이미 과하여진 의무를 
해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사회복지행정법상 명령
적 행정행위로는 가입자에 대하여 주로 가입자의 의무사항 위반의 경
우나 확인조사를 위한 절차이거나 또는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조치
를 취해야 할 경우이다.

먼저 국민연금법이나 국민건강법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독촉을 명하고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국민연금법 제95조, 국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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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보험법 제70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그 밖의 사회보험법이 보험자에
게 보험급여를 받을 자, 피부양자 그 밖의 수급자격자 등에 대하여 관
계인에게 진단 혹은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하는 권능이 부여되어 
있고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
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명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위와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명령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에 대한 효과는 일반 행정법상의 명령적 행정행위와
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 가입자의 보험료납부의무위반으
로 비롯되는 강제징수는 일반적으로 일반 행정법상에서는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고 있으나 사회복지행정법상에 있어서는 이를 행할 경우 보
건복지부장관의 승인하에 국세체납처분을 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있
는 것이 특징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 또 건강검진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급여가 제한
되고 있으나 이는 가입자의 헌법상 권리가 존중되고 과도한 제한에 
따른 권리침해가 없도록 배려를 하여야 한다.61) 왜냐하면 사회보장의 
원칙상 자기책임의 원칙 아래 보충성의 원칙이 작용하므로 수급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이 점이 일반행정법상의 강제적인 
행정명령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공단과 요양기관간에 명령적 행정행위에 의한 법률관
계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해 부당이
득에 의한 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징수받은 요양기관이나 가입자에 
대한 징수금납부명령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
정이 없는데 이는 건강보험관계가 공법관계인 점을 감안하여 국세체
납처분의 예에 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
61) 전광석, 앞의 책, 256-2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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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
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
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6조). 위와 같은 징수절차에 따른 징수명령은 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위원회의 의결
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의거한 징수명령은 하명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
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
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는 전형적인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동법 제47조).

그러나 이러한 반환명령을 할 때에는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
이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고려하여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서비스행정에 있어서의 명령적 행위는 주로 사회복지법인
과 보장기관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복지시설의 임원이 보
건복지가족부장관의 命令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회
계불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법
인의 업무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
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때에는 해임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22조). 또
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
가를 받은 때,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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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
적이 없을 때,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
한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月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
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6조).

이와 같이 사회복지행정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명령적 행정행위
를 발령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행정법상의 법률적 행정행위는 그 위반
에 있어서 특수한 성질이 있다. 즉 수급자가 명령적 행정행위에 위반
한다 하더라도 집행력있는 행정강제는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될 수 있
으며 위반한 복지수급자는 불이익을 받거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
호를 받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정도에 그칠 때가 많게 된다.

(2) 형성적 행정행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 또는 요보장자의 

신청에 의하여 급여관계를 조사하고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
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등을 서면으로 수급
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26조). 이 급여결정처
분은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니고 요보장자가 생활궁핍의 상태에 있는
가의 여부, 보장의 보충성의 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들 요
건을 충족한 경우 보호의 시원적인 개시를 하고 상대방에게 보호를 
받을 권리를 설정함과 동시에 법이 정하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법률상의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로서 이 급여결정행위는 국민의 
생존권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므로 자유재량행위가 아니고 기속재량행
위라고 하는 일본의 판례62)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에서 급여
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기속행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급여주체인 국가가 고권적 지
62) 東京高判 昭和38.11.4; 成田늘明, 行政法講義(下), 有斐閣, 1996, 170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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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형성적 처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고 지
급하는 관계이므로 급여주체와 당사자의 사이는 단순한 당사자관계가 
아니고 일종의 고권적 법률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사회복지행정법상의 행정처분기준
1. 과태료부과형식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과태료를 본법의 벌칙
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제49조 (벌칙)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50조 (벌칙)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급자의 급여위탁

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원 이
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 9 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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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은 과태료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
는 행정질서벌의 성격을 가지므로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은 본법에
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제재적 처분의 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경우

위에서 모자보건법은 제재적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의 기준-시정명령
의 기간-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나 시정명령은 명령적 행정행위
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의 기간은 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8 (시정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
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제18조 (시정명령기간) 법 제15조의8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산후조리업
자에게 시정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사항의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
을 고려하여 3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행정처분대장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8 및 법 제1

5조의9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와 법 제15조의13에 따른 청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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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의 요건을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의 경우 제10조의 각호는 효과부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러한 보
호조치의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요건이 
동법에서 함께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위임이 가능한 것으로는 보이나 위 조항의 해석상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이 포괄위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아동복지법

第10條 (保護措置) ①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
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을 발견하거나 保護者의 의뢰를 받
은 때에는 兒童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필요한 保護措置를 하여야 한다. 

  1. 兒童福祉指導員 또는 兒童委員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 또는 그 保
護者에 대한 4談․指導를 행하게 하는 것

  2. 保護者 또는 代理養育을 원하는 緣故者에 대하여 그 家庭에서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에 적합한 兒童福祉施設에 入所시키는 것
  5. 藥物 및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성폭력피해 등으로 특수한 治療

나 療養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에 대하여 專門治療機關 또는 療養
所에 入院 또는 入所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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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행위의 효과를 법령이 아니라 행정명령에 근거하게 한 경우 

위의 경우 급여를 제한하는 행위는 당사자에게는 수익적 행정행위
의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한의 요건이 법령에서 명확
히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포괄위임하
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제 3절 개별법령에 규정된 행정처분기준 

Ⅰ. 복지행정분야 관련법제 현황 
1. 복지행정분야 관련 법령 구분 

(1) 행정조직․통칙 
- 대한군경원호회감독규정 [일부개정 1957.12.24 보건사회부령 제15호]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42호]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2.27 대통령령 제16141호] 

의료급여법

제15조 (급여의 제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이 의료급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2. 삭제 
  3.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

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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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
정 2005.6.23 여성가족부령 1호] 

-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 2008.1.15 대통령령 제20548호]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1.15 여성가족부령 제17호] 

- 전시생활개선위원회규정 [제정 1952.1.20 대통령령 제597호] 

- 전재주택부흥대책위원회규정 [제정 1951.4.9 사회부령 5호] 

(2) 사회복지통칙 
-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

14446호]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8.1.17 법
률 제8850호]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1.

15 보건복지부령 제17호]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

6.7.28 대통령령 제19631호] 

-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일부개정 2006.7.3 보건복
지부령 제363호]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 2005.1.27 법률 7378호]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 2004.1.29 법률 7159호]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2005.7.15 보건복지부령 
제323호]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07.12.14 법률 제8691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1.15 보건복지부령 제17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칙 [일부개정 2003.12.27 보건복지부령 제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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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2006.3.24 법률 제7918호]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06.9.25 보건복지
부령 제369호]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6.9.22 대통령령 제
19690호] 

-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0.12.29 법률 제06305호] 

-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4.5.25 대통령령 
제18401호]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7.8.3 법
률 제8585호]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20

08.2.1 행정자치부령 제423호]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200

8.1.31 대통령령 제20573호]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07.8.3 법률 제8610호]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8.2.20 대통령령 
제20614호] 

(3) 생활보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41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1.15 보건복지부령 제
17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6.28 대통령령 제20131호] 

-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2005.12.23 법률 제7739호]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2.28 보건복지부령 제426호]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12.28 대통령령 제20474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7.2

3 법률 제8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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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 2007.12.14 법률 제8694호]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2.28 보건복지부령 제427호]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19 대통령령 제20612호]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7.29 법률 제7637호]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4) 재해구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7.8.3 법률 

제8609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8. 

2.4 보건복지부령 제436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2008. 

1.31 대통령령 제20581호] 

- 재해구호법 [전부개정 2007.1.26 법률 제8275호] 

-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7.9.10 행정자치부령 제391호]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7.9.6 대통령령 제20247호] 

(5) 아동․노인․장애자․모자복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53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6.10.26 여성가족부령 제10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2007.12.14 법
률 제86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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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07.12.14 법률 제8688호]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정 2006.12.28 법률 제8110호]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 2007.6.26 대통령령 제20106호] 

-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 2007.5.1 행정자
치부령 제383호]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08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1.28 보건복지부령 제437호]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12.13 대통령령 제20447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2007.4.27 법률 제8403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정 2007.10.17 보건복지부령 제
418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정 2007.9.27 대통령령 제20287호]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66호]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6.8 보건복지부령 제362호]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7 대통령령 제19502호]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7.10.1

7 법률 제8655호] 

-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

06.6.12 대통령령 제19507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2.21 법
률 제7849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

06.5.2 여성가족부령 제5호]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

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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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55호] 

-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1.30 보건복지부령 제423호]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55호]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1.15 대통령령 제20548호]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2008.1.17 법률 제8851호]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12.28 여성가족부령 제424호]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4.13 대통령령 제19446호]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3.31 법률 7476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3.9 보건복지부령 제389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부개정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52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2.13 보건복지부령 제440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7.4.10 법률 
제8341호]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2005.5.18 법률 7496호]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6.12 대통령령 제1

9513호]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55호]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1.15 여성가족부령 제17호]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1.15 대통령령 제20548호] 



제 2 편 개별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288

(6) 사회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07.12.14 법률 제8694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2.15 보건복지부령 제439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19 대통령령 제20613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7.12.28 

보건복지부령 제428호]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일부개정 2004.12.30 법률 7267호] 

-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12.30 대통
령령 제19244호] 

- 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할납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2004.3.9 보
건복지부령 274호]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8호]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2007.12.31 보건복지부령 제430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7호] 

-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 2007.7.27 법률 제8557호]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정 2007.10.16 보건복지부령 제417호]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정 2007.9.28 대통령령 제20296호] 

- 병상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제정 2005.5.7 보건복
지부령 316호] 

-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제정 2001.7.21 보건복지부령 제198호] 

- 의료보험심사규정시행규칙 [전부개정 1969.7.15 보건사회부령 제318호] 

(7) 가정의례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2007.10.17 법률 제8655호]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9.10 여성가족부령 제14호] 

-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3.29 대통령령 제19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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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 1999.2.8 법률 제5837호] 

-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1999.8.9 대통령
령 제16533호] 

- 건전가정의례준칙 [제정 1999.8.31 대통령령 제16544호] 

2. 복지행정법상 제재적 행정처분기준 현황 
현행 우리나라 복지행정분야 법령상 제재적 수단으로서는 크게 ① 

과징금, ② 과태료, ③ 작위적 하명, ④ 부작위적 하명 ⑤ 이행강제금, 

⑥ 취소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 바, 아래에서는 이들 제재수단
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상의 규정내용과 그 일반적 개념을 개관해 
보고자 한다.

(1) 과징금 
제재
수단 법 규정 내용

       
과
징
금

의료급여법 제29조 (과징금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

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

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때에는 시․도지사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11 (과징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의9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정지명령이 

산후조리원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
업의 정지명령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
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5조의9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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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제재
수단 법 규정 내용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9조 (과태료) 
①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재
수단 법 규정 내용

야 한다. 다만, 제15조의10의 규정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15조의9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 등에 따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과징금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안에

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

담하게 한 때
 2.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

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
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
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
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중에는 요양

급여를 행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호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6.10.4>
 1. 제4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에 필요한 자

금의 지원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에의 지원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규모․사용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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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수단 법 규정 내용

과
태
료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

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12.13>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과태료) 
① 제13조제2항 단서․제3항, 제18조제5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

37조, 제3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한다. <개정 1999.4.30, 2000.1.12, 2007.1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
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

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질
문을 거부․기피․방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

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
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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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조 (과태료) 
① 제14조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 보건복지

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의료급여법 제37조 (과태료) 
①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5.12.23]

재해구호법 제3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의연금품을 접수한 자
 5.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모집행위가 모집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

한 모집종사자
 6.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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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기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소방방재청장 또는 구호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 또는 구호기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
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
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7조에 따른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여성가족

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7.10.1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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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여

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
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

로 보고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운영을 

재개한 자
 2.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번호 또

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를 위반하여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

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2.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표시를 사용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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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과태료) 
①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
의 출입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의 답변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
판을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8.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하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한 자
 2. 제3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자
 5.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답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거짓 자료의 제출․답변 또는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모자보건법 제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

정 2005.12.7>
 1. 제15조의4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5조의5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5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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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5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
설 2005.12.7>

 1.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보건기관의 장
 2. 제15조의10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3. 제15조의14 또는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중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제8조제3항․제15조의4 내지 제15조의7․제15조의10 또는 제15
조의14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되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12.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12.7>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

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
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12.7>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12.7>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22조 (과태료)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

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
부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06.6.7>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

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23, 1999.5.21, 2004.3.17>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4.12.23, 1999.5.21, 2006.6.7>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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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3.24>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

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
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29>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과태료)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
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상카드를 보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이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6.2.21>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한 때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2.21>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각각 이를 징수한다.

영유아보육법 제56조 (과태료)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

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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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

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

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7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1.2

1, 2003.12.31>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지 아니

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
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
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②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
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되, 과태료

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장애인복지법 제8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반환 명령을 거부한 자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중단․재운영․시설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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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하
지 아니한 자

 7.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하
거나 개조한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

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
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과태료) 
①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무

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12.30>
 1.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82조제1항․제2항 또는 제84조제1항․제3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허위로 진
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21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

는 기피한 자
 2.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

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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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
강
제
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이행강제금)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등을 고려하
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

른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

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⑤ 시설주관기관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당해 시정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27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 삭제 <2003.12.31>
⑨ 삭제 <2003.12.31>
⑩ 삭제 <2003.12.31>

제재
수단 법 규정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설립허가 취소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

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립허가
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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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2.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3.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5. 삭제 <2007.12.14>
 6.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② 법인이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

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제7조 (등록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외국민간원조단체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2.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28조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 <개정 2007.6.29>)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

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
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6.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

시하여 당해 지역자활센터의 장,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이하 “중
앙자활센터”라 한다)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재해구호법 제23조 (허가의 취소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를 취소하는 
때에는 모집된 의연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모집자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
은 경우

 2. 모집자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모집계획서와 달리 의연금품의 모집을 한 경우
 3. 모집자가 제17조제5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 또는 단

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7조제5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
에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의연금품을 접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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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연금품의 출연을 강
요한 경우

 6.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 서류 등의 제출명령
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7. 모집자가 모집한 의연금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설한 계좌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8.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모집자가 의연금품을 기부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기부한 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의연금을 제26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개설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하고, 반환할 의연물품을 해당 지역구호센터
에 전달하여야 한다.
③ 모집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연금품의 반환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인가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폐쇄,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미
달하게 된 경우

 2.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상담원이나 강사의 
수가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 제15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 훈련시설을 설
치․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이나 인가취소에 관한 세
부 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증의 취소)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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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3조 (우수제품 등의 지정취소)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2조제4항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

을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질문․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지정

취소의 명세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폐쇄명령을 받
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
로 다시 지정받거나 신고할 수 없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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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으로 정한다.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제7조 (후견인의 지정취소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가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그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그 보호시설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견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당해 법원에 그 
허가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서를 반
납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시․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시설 또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11.16>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
 3.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실적이 저조한 때
영유아보육법 제48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6조 (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훈

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이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

에 미달한 경우
 2.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훈련 자격 미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

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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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육훈련시설을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2조 (보수교육 실시위탁의 취소)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수탁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기준에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4.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

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국․공립보육시설 운영위탁의 취소)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6.11.10>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7조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 위탁의 취소)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육정보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

용한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

부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인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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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4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미

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인증을 취소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인증취소 기준 및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인복지법 제76조 (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1. 제72조제3항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때
 2.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77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인증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4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미

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인증을 취소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인증취소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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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2조 (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및 동법 제26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임원의 해임명령<개정 1999.4.30>)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4.30>
 1.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등이 발견되었을 때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7.12.14>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3의2.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5.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6.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한때
 7.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② 제3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4.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7.30>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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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
른 신고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

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장표시물의 제거․삭제
 2.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사업장의 시설물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는 용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

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사업장을 폐쇄할 것
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
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같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⑧ 제4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

를 내보여야 한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시정기간을 적은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정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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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신고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

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장표시물의 제거․삭제
 2.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사업장의 시설물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는 용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

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사업장을 폐쇄할 것
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봉인
을 해제할 수 있다.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같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⑧ 제4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

를 내보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 (급여의 중지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②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제9조제5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

할 때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
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4조 (급여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압류금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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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6조 (양도금지)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 (반환명령) 
①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
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에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

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7조 (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

건부수급자(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활사업별생계급여조건 이행여부의 판단기준
에 따라 결정하되, 그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영 제10조제1항제
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영 제12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
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건부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의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건부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생계급여의중지
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
다. <개정 2007.6.29>
③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

급여의 지급의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월로 한다.
④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급여 중지액은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매

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중지결정을 통지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조건의 이행을 재
개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의 지급을 재개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결정을 통지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

을 이행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활사업을 위탁시행하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
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의료급여법 제17조 (급여의 중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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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가 속한 세대원 전부에 대하

여 의료급여를 중지시켜야 하며, 의료급여가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그 해에 다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를 중지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의료급여법 제28조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1.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2. 제11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
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한 때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차의료급여기관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제3차의료급여기관

에 대하여 그 지정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의료

급여를 행하지 못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급여비용심사기관 및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알려
야 한다. <개정 2006.12.28>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
련시설의 폐지 등)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
시설의 장이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지(폐지)하려면 여성가족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상담소․보호시설 또
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휴지는 

1년 이내에 한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신고서(전
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전자문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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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만을 말한다)
 2.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을 말한다)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상담소․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의 경우만을 말한다)
 5.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폐지의 경우만을 말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상담소의 상담의뢰

인․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자 등에 대해 다른 보호시설
로의 전원 조치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수료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③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휴지하였던 자가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운영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
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정 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를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4.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번호 또

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를 위반하여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2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

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임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경우
 4.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5. 제1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서를 내주지 아니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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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

서를 작성한 경우
 9.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 형사법령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
 10.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
 1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12.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3.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4.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15.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16. 제25조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폐쇄조치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시물의 제거․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결혼

중개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로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
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부착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해당 결혼중개업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

면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폐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 제1항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

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3조의3 (입소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노인복지주택의 처분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자격이 없는 자로서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한 자(상속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
게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모자보건법 제15조의8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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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종사하도록 한 경우
 3.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

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종사하도록 한 경우
 5. 제15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원”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5.12.7]

모자보건법 제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5조의8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

한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지기간 중 산후조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
 2. 제1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
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당해 산후조리원의 간판 그 밖의 업소표지물의 제거
 2. 당해 산후조리원이 위법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당해 산후조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정지명령과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8조 (시정명령기간) 
법 제15조의8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사항의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3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
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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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1. 지원시설이나 상담소가 제6조제3항 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보고한 때

 3.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지원시설․상담소의 장 또는 그 종사자들이 입소자․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

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때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세부적인 종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

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아동복지법 제15조 (휴지․폐지 등의 신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
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1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복지시설,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을 제
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
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아동복지법 제33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대리양육자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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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을 때
아동복지법 제38조 (비밀누설의 금지)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하는 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육시설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
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

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보육시설의 폐쇄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
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유용)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설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보육시설
을 이용하는 영아 또는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설운영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영유아보육법 제47조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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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
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3조 (시정명령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에게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게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
할 수 있다.
1. 제59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

는 조사․검사 및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된 때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

위 등이 발견된 때
5. 설치 목적을 이루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70조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

을 한 경우
 2.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지․보조기제조업자가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하면서 고

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를 착용하는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77조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의지․보조기 기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보조기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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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
 2.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시정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

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4조 (시설 폐쇄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정지나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1. 제20조제3항의 시설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6조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나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보호기관은 복지 급여의 변경 또는 복지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제 2 부 복지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319

b. 부작위적 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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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법 규정 내용

게 이미 지급한 복지 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보호대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8조 (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
의료장비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
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특수의료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금지
하거나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6조 (비밀의 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제재
수단 법 규정 내용

부
작
위
적

하
명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 (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 
적십자사․군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얻은 자가 아닌 자는 사
업용 또는 선전용으로 백색질희랍식 적십자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서는 아니된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적십자사․군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얻은 자가 아닌 자는 적
십자, 제네바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회보장기본법 13조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등)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당해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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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8조 (압류금지) 
이 법 및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
지 못한다. <개정 2003.7.3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7조 (행위 등의 제한) 
①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흙과 돌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
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
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
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

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는 ｢행정대집행법｣
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선사업에 필요

한 토지는 당해 개선사업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과 상이한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 개선사업지구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
에 한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

업시행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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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

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흙․모래․돌의 채취, 토지의 굴착 또는 분할
 3.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4.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를 

말한다)
② 관할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개선사업지구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관상용 식물의 임시 심기(경작지에서의 임시 

심기는 제외한다)
 2.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
에 착수한 자는 개선사업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 (압류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의하여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다.
②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

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취업보호의 제한)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1. 통일부장관이 취업을 알선한 사업장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하지 아니한 경우
 2.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자의로 퇴

직한 경우
 3.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본조신설 1999.12.28]

의료급여법 제15조 (급여의 제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의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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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2. 삭제 <2006.12.28>
 3.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

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신청기간의 제한)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그 지급 또는 보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재해구호법 제18조 (국가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의 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할 수 없다. 다만, 기탁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의연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물품을 접수할 수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
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0.1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
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에게 여
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6.4.2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겸업금지)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파견근로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
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허위․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①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

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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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4조 (우수제품 등의 표시 금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받지 아니하거나 제13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되
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
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호구역 안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폐지하거
나 노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4.1.29]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비밀누설의 금지) 
①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② 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
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
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8.3>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12에서 이동 <2007.8.3>] 

노인복지법 제43조 (사업의 정지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또는 노인주거복지시

설․노인의료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
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5.3.31, 2007.8.3>

 1. 제33조제3항․제35조제3항 또는 제3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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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삭제 <2007.8.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7.8.3>

 1. 제37조제3항 또는 제39조제3항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삭제 <2007.8.3>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②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2조 (비밀누설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군․구, 공단, 등급판정위원회 및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

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
모자보건법 제15조의14 (명칭사용의 제한 등) 
①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 “산후조

리원”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산후조리원이 아니면 산후조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5.12.7] 

모자보건법 제20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개정 1999.2.8>) 
이 법에 의한 협회가 아닌 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
다.<개정 1999.2.8, 2005.12.7>

모자보건법 제24조 (비밀누설의 금지)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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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
여서는 아니된다.
아동복지법 제29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

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

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

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 제8조 (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
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74조 (응시자격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7.10.17>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지․보조기 기사

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이나 ｢형법｣ 제234조․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
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② 부정한 방법으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
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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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

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

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차별금지)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

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

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⑦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

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
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
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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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
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
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
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
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
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

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

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

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
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

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
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

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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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

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

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

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

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

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
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

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
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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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
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

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
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

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

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
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
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
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

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
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
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

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
공하여야 한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

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
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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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
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

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성에서의 차별금지) 
①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

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
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

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
의 차별금지) 
①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

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
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

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
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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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

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

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
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해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

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
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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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⑥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

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

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
한 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이사장․상임이사․상임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
며, 당해 임면권자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4.1.29>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 (비밀의 유지) 
공단․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
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2.30>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

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

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
 4.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

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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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때에는 그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6.12.30>
④ 공단은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

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
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신설 2006.12.30>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

서 “급여제한기간”이라 한다) 중 실시된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험급여를 인정한다. <신설 2006.12.30>

 1. 급여제한기간 중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2. 급여제한기간 중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보험
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 다만,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중 보험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양
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2004.1.29, 2005.7.13>
 1. 국외에 여행중인 때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
 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4.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6조 (비밀의 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국민연금법 제37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단의 이사장․상임이사․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상임이사 및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 2 편 개별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334

제재
수단 법 규정 내용

국민연금법 제66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제61조제4항과 제63조제4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인 자가 

제61조제5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조기
노령연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어 60세 도달 전에 다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거나 60
세에 도달한 경우의 조기노령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 정지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
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다)에 재 수급 당시의 제63조제4항 각 호의 연
령별 비율에서 기 수급기간 1개월마다 1천분의 5를 뺀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양가
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2. 제1호에 따른 조기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 제1항에 따라 지급 정지되기 전의 조기노령연금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지급 
정지되기 전의 조기노령연금액

국민연금법 제75조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4.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8세가 된 때
 5. 장애로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

국민연금법 제76조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①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

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1.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18세 미만인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때에는 유족인 자

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재 불명(부명)의 기간동안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족연
금은 지급을 정지한다.
③ 배우자 외의 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수급권자 중

에서 1년 이상 소재를 알 수 없는 자가 있으면 다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재 불명의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 정지를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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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보건ㆍ복지 행정처분의 검토 및 문제점
1. 법체계상의 문제-위임입법의 한계

시행규칙에서 창설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
른바 위임입법의 한계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모자보건법 제15조는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신고한 사항 중 보건
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고 
하고 있다. 물론 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
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산후조리원
의 명칭,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산후조리원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함), 신고한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이상의 증강으로 열거하고 
있다(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이면서 동시에 
시행규칙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내용도 아닌 이러한 정도의 
내용을 굳이 시행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은 보이지 않는다.  

아른 한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6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취
소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입법형식은 아동복지법
의 위임도 없이 제정된 것이고, 그 행정처분이 지정취소라고 하는 중
대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임입법의 형식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2. 행정처분 태양에서의 특징
(1) 보건법상의 특징

제재
수단 법 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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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과 모자보건법상 행정처분은 후술하는 복지법상의 
행정처분과 달리 행정처분행위의 태양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보건에 관한 법령에서의 행정처분 기준은 후술하는 복지법상의 행
정처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보건은 인간생활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급부행정의 전형적인 형태인 복지법과는 그 행정처분의 
기준과 태양에 있어서 상당히 다르게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복지법상의 특징
복지관련법으로 본 아동복지법에서는,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폐쇄, 

비용 징수, 조세 및 공과금의 감면 등이 행정처분으로서 나타나고 있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급부행정으로서 급여내용과 관련한 급
여의 종류, 결정, 개시시기, 변경, 취소, 반환, 급여비용 징수 등이 행
정처분으로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복지법상의 정지처분행위에 있어서 일반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서 등장하는 정지기간이나 시설의 보완조치에 대한 유예 내지 시정명
령이 없고 시설기준 미달 등에 경우에 곧장 사업정지나 시설의 폐쇄
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제21조), 다른 법령상의 행정처분행위와 비
교할 때에(예, 모자보건법 제15조의8, 시정명령)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
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행정처분행위에 
있어서는, 비용징수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면 주로 급부행정이기 때문
에 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과 같은 행정처분행위는 문제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복지법 분야에서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처분의 기준이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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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복지분야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주요
         유형별 사례분석

제 1절 서 론

우리나라에서 행정심판사건을 관할하는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와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2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리고 행정심판사건에서 구체적 심판청구사건의 관할은 처분청의 지위
에 따라 달라진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
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이나 부작위, 그 밖에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
관이 직근 상급행정기관이나 소관 감독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처분이
나 부작위, ⅱ) ｢정부조직법｣ 제3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
치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국가특별지방행정
기관은 제외)의 처분 또는 부작위, ⅲ) 국무총리나 행정 각 부 장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관할하고(｢행정심판법｣ 제5

조제3항),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은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관할한다.

그런데 보건복지 관련 업무는 거의 대부분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어 그에 관한 행정심판청구사건 역시 ｢행정심판법｣에 따
라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하는 사건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 통계적으로 볼 때에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처리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은 전체의 1%에도 미
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위생과 관련된 행정심판청구사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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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없다. 따라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한 보건복지 분야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유형을 분석하여 주요 유형을 정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이 어떠한 문제점과 개선점이 있는
지를 연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
건복지 분야 심판청구사건 중에서 법집행상 명백한 오류가 있었던 사
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건, 입법적 조치와 개선이 필요한 사건을 발
굴하여 그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은 필
요하고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자격면허와 관련된 분쟁, 과
징금부과처분과 관련된 분쟁, 업무정지처분과 관련된 분쟁 등 구체적
인 사건을 중심으로 논리적 쟁점과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 2절 주요 유형별 사례와 시사점

Ⅰ. 자격면허 관련 분쟁
1. 안경사 자격면허 관련 사례63)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안경사면허를 받은 후 ‘○○안경원’이라

는 상호로 안경제작 및 판매업소를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보
건복지부장관)은 2006. 6. 13.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고객을 안경업
소에 유인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였다
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개월의 안경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1) 청구인측 주장

63) 국행심 2006-10161 안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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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안경점을 개업하면서 다른 선배 안경사들이 하는 것과 마
찬가지로 홍보를 위하여 홍보이벤트사의 도우미 2명을 고용하여 안경
점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홍보전단지를 나누어 주거나 청구인이 
직접 각 가정집에 홍보전단지를 돌리는 일상적인 홍보활동을 하였는
데 인근의 동종업자가 보건소에 신고를 함에 따라 이 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 청구인의 홍보전단지에 기재된 다른 안경점은 청구인이 동업
하여 운영하는 안경점이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모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취지는 안경사가 
다른 특정 안경업소의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고 자신의 안경업소에게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는 해
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피청구인측 주장
청구인은 안경점을 개원하면서 안경테를 무료 제공한다는 광고방송

을 하고 할인쿠폰과 전단지 등을 배포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안경원으로 손님을 유인하였는데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리목적 유인행위이
고, 자신의 안경업소에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 오해이며, 전문인인 안경사의 공적지위와 사회
적 영향력, 행정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
유 없다.

(3) 주요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2001. 5.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안경사면허증을 받아, 

2005. 7. 11. 대구에서 ‘○○안경원’이라는 상호로 안경업소를 개
설하였다.

② 청구인은 2005. 7. 10.과 7. 11. 홍보이벤트사의 도우미 2명을 고



제 2 편 개별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340

용하여 청구인의 안경업소 앞에서 ‘안경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선
착순으로 안경테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문구와 함께 청구인이 운
영하는 ○○안경원 2곳의 약도가 그려진 전단지와 안경구매시 안
경테를 무료로 증정하고 콘택트렌즈 구매시 10% 할인한다는 내
용이 있는 쿠폰을 행인에게 나눠주고 청구인이 직접 각 가정으로 
위 전단지와 쿠폰을 나눠주었다. 

③ 경상북도지사는 인근 안경업소 운영자로부터 청구인의 홍보행위
에 대한 신고를 받고 피청구인에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6. 

13. 청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고객을 안경업소에 유인하여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처
분을 하였다.

(4)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자신의 안경업소에 고객을 유인하는 것이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금지하고 있는 유인행위에 해당
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5) 위원회 의결결과 : 청구 인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서 안경업소의 허위 또는 

특정 과대광고를 제외한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법 제
14조제2항(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은 자신의 안경업소
가 아닌 다른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
는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고,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가 자신
에게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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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개업기념으로 안경을 구매한 고객 중 선착순으로 안경업소를 
방문하거나 쿠폰을 소지한 고객에게 안경테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광
고는 특정한 고객에게 판매가격의 일정비율을 할인하여 준다는 내용
으로 볼 수 있어 실제로 광고에 기재된 내용대로 판매를 하지 아니하
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경업소
의 홍보 및 매출증대를 위하여 상품판매가격의 일정율을 할인하여 고
객을 증대하고자 하는 영업주의 영업활동으로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금지되는 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사례의 분석 및 시사점
1) 처분의 근거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안경업소

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
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2조제1항제3호, 제25조, ｢의료관계 행정
처분규칙｣ 제3조, 제4조 별표 2 개별기준의 다.(13)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안경사가 의료기사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
여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
개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2월간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위원회의 판단
이 사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안경업

소에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의 해석과 관련하여 동법 제14조제1항과 
제2항의 통합적 해석이 필요한 사건으로서, 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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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은 안경업소가 하는 광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
외적으로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므로 동조제2항은 자기가 아닌 다른 안경업소를 위하여 영리를 목적
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
다는 전제에서 청구인이 자신의 안경업소에 고객을 유인하는 방법으
로 안경테의 무료 제공 또는 할인 실시를 광고하는 것이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3) 시사점
이 사건은 법령의 규정내용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청구인과 피청

구인 간의 시각차에서 비롯된 비교적 평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필자는 이 사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례가 명백히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그간의 집행관행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이를 지적하고 싶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안경업계
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특정 안경업소에 대한 고객알
선․소개 및 유인행위를 금지한 것으로서 안경사의 경우 자신의 안경
업소가 아닌 다른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고,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
가 그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 자신에게 고객을 유인하는 경우는 위 같
은 조 제2항 소정의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9. 9. 16. 

선고 98헌마289)고 결정한 바가 있고, 피청구인측에서 이러한 헌법재
판소 결정례의 존재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피청
구인이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정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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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모순되는 집행을 하였다는 점이 안타깝다.

 

2. 영양사 자격면허 관련 사례64)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영양사로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2005. 11. 4. 총 1,400명

의 학생 중 약 158명이 구토, 복통, 설사 등을 호소하고 그 중 6명에
게 노워크바이러스(Norwalk Virus)가 검출되는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
생하자, 피청구인이 2006. 1. 24. 영양사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
독 기타 위생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개월간 영양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1) 청구인측 주장
① 노워크바이러스는 지금까지 그 원인식품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

니하였고 그 감염경로도 이미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 오염된 식품 
또는 물을 통한 전파 등으로 매우 다양한데, 이 사고에 대한 경기
도의 역학조사결과 그 원인식품이 명확히 판명되지 아니하였고, 

식품․조리종사원․환경가검물에서도 노워크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무균상태였으며, 노워크바이러스가 검출된 6명이 모두 
정수기위탁업체에서 관리하는 2대의 정수기를 사용한 점에 비추
어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정수기 물이나 보존식에 의한 
발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노워크바이러스의 감염자 비율이 
낮고 동일한 급식을 공급받는 교직원들 중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64) 국행심 2006-03970, 2006-03971 양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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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노워크바이러스가 학교급식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하여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② 피청구인은 조리종사자 1명과 학생 6명의 가검물에서 노워크바
이러스가 검출되었고 골뱅이무침을 원인물질로 추정할 수 있으므
로 영양사의 직무소홀로 인하여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
나, 역학조사결과 ‘조리종사자 1명의 가검물에서 병원성대장균이 
발견된 것은 환자의 증상과 연관되지 않았고 양성으로 나온 수도 
적어서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조사되어 유의성이 없는 사항으로 
판명되었고, 원인식품이 골뱅이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서울지방
법원 판례에서 학교급식에서 환자가검물과 동일한 균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원인식품의 제조업체나 납품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점에 비추어 원인식품의 추정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③ 청구인은 지금까지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서’상의 영양사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왔고 학부모 모니터링에서도 급식시설의 
운영이나 위생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식기․식탁․
행주 등의 급식기기나 조리종사원에 대한 검사결과 무균상태였음
이 판명되었고, 영양사가 급식 이외의 모든 감염경로를 관리하기
에는 업무의 한계성이 있으며, 노워크바이러스는 2006. 6. 12.에야 
전염병원인균으로 지정되었는바, 원인물질이나 감염경로, 영양사
의 업무소홀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식중독이 발생하
였다는 점만으로 영양사의 과실을 추정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위
법․부당하므로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청구인측 주장
식중독의 원인인 유해미생물과 유독물질은 식재료의 세정과정 및 

음식의 조리과정에서 식품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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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은데, 이 사고의 경우 조리종사자 1명의 가검물에서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되고 학생 6명의 가검물에서 노워크바이러스가 검출된 
점, 환자들의 증상이 발견된 노워크바이러스의 증상과 일치한 점, 골뱅
이무침을 먹은 후 식중독 증상이 발현된 시간이 노워크바이러스의 잠
복기와 흡사하여 골뱅이무침을 원인물질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음식물
에 대한 바이러스검사는 현재 기술적으로 어려워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고는 영양사의 급식관리 소홀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의 사익보다 적절한 급식관리로 국민의 집단급식에 
대한 불신을 감소시키고 적절한 방역체계를 확립할 공공의 이익이 우
월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주요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1995. 4. 24. 영양사면허를 취득하여 2002년 12월부터 

경기도 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다.

② ○○초등학교에서 2005. 11. 1. ∼ 11. 4. 총 1,400명의 학생 중 
158명의 학생들이 복통, 구토, 오한, 오심, 발열,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고 이 중 14명의 학생들이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1

일부터 최초 증상자가 발생하여 3일부터 증상자가 늘어났고, 조사
대상이 된 80명의 증상자 중 남자는 28명, 여자는 52명, 학년별로
는 1학년 8명, 2학년 12명, 3학년 16명, 4학년 8명, 5학년 24명, 6

학년 12명이었으며, 함께 급식을 실시한 교사, 교직원, 조리종사자
에게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③ 경기도 시흥시 보건소와 경기도 역학조사반이 2005. 11. 4. 이 사
고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62명의 학생과 10명의 조리
종사자에 대한 직장채변검사에서 6명의 학생에게 노워크바이러스
가 검출되었고 1명의 조리종사자에게 병원성대장균(S.aureus)이 검
출되었으며(병원성대장균은 환자의 증상과 연관되지 않고 양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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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온 수도 적어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함), 환경가검물(칼, 식
기, 도마, 행주, 정수기 물) 7건과 보존식 3건에 대한 검사에서는 
검출된 균이 없었고, 1일부터 3일까지의 식단 중 1일 중식에 나온 
팽이도라지무침과 3일 중식에 나온 골뱅이무침에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 골뱅이무침의 통계학적 의미가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④ ○○초등학교의 급식은 자체적으로 운영되어 각 반별로 급식이 
배분되어 식판으로 식사를 하는 형태이고, 급식종사인원은 영양사
와 조리사 각 1명, 조리종사원 10명으로 되어 있다.

⑤ 경기도 시흥시장이 2005. 12. 1.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
하자, 피청구인은 2006. 1. 24. 영양사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 식중
독 기타 위생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⑥ ○○초등학교에서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65)를 도입하여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실무책임자가 되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장
비를 구입하여 매월 이에 관한 회의를 실시하였고, 매월 조리종사
원 및 납품업체에 대하여 위생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부모검수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청소계획을 수립하여 매일 위생
65)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일명 “해썹”,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서는 이를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번역하고 있음) : 위해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찾아 분석․평가하는 위해분석(HA)과 해당 위해 요소를 방지․제거하고 안
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관리점인 중요관리점(CCP)으로 
구성된 것으로,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단계를 거쳐 최
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있는 위해요소를 규명
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주적이며 체계적이
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를 말
함. 교육부에서는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999년 이에 관한 정책연수를 실
시하여 학교급식 HACCP 일반 모델을 개발․보급하여 20003년부터 일부학교에 시
범적용하고 2001년부터 전면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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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청소점검을 실시하였다. 

⑦ 노워크바이러스는 1968년 미국 오하이오(Ohio)주 노워크(Nowalk) 

초등학교에서 집단발병사태가 벌어진 뒤 이름 지어진 급성장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바이러스로 어린 영유아보다는 좀 더 큰 
소아나 성인에게 장염을 일으키며, 주로 감염자의 배설물을 통해 
전염되고,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이나 물, 음료수 등의 섭취 또
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직접 접촉하거나 같은 용기에 음식
을 나누어 먹은 경우에 전염될 수 있으며, 잠복기간은 통상 1∼2

일이나 수도꼭지나 화장실 손잡이 등에 최장 12일간 잠복할 수 
있는데 증상의 기간은 1∼3일 이내로 비교적 짧은 편이고, 감염되
었을 경우 주요증상은 멀미, 구토, 위경련, 복통, 두통, 근육통, 설
사 등으로 설사보다 구토, 복통 등이 더 심한 증세를 보이며, 폭
발적인 유행성 발병으로 학교, 병원, 유람선 등에서 집단 발생되
는 경우가 많다.

(4)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이 누구

에게 있는지 여부와 그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경우 객관
적 사실관계를 통해 드러난 결과를 청구인에게 책임지울 수 있는 지 
여부가 쟁점이다.  

(5) 위원회 의결결과 : 청구 인용
행정심판에 있어서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고가 영양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다는 점은 피청구인이 입증하여
야 할 것인데, 이 사고의 원인식품이나 감염경로가 명확히 규명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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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점, 조리기구․식기 등 환경가검물과 보존식 등은 모두 무균
상태로 판명된 점, 노워크바이러스는 주로 배설물을 통해 감염되고 
오염된 식품이나 물의 섭취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직
접 접촉하거나 같은 용기에 음식을 나누어 먹은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을 정도로 전염성이 강한 반면, 이 사고로 증상을 보인 학생들 중 
노워크바이러스가 검출된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고, 함께 급식을 실시
한 교사․교직원․조리종사자 등에게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
하였으며 노워크바이러스가 검출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사고
의 원인이 학교급식관리의 소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감염경
로로 인한 감염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영양사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 급식시설․식품위생․품질관리 등에 문제를 발생
시킨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이 사고의 발생이 영양사의 고의 또
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사고발생의 책
임을 물은 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사례의 분석 및 시사점
1) 처분의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식중독’이라 함은 식

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
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양사가 그 직무를 행하거나 조
리사가 그 조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 그 밖의 위생에 관한 중
대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의 개별기준 제4항제2호에 의하면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식중독 기타 위생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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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차위반의 경우 1월의 업무정지, 2차위반의 경우 2월의 업무정지, 

3차위반의 경우 면허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동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양사의 직무는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
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으로 되어 있다.

2) 위원회의 판단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행정심판에 있어서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

에 관한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관련 식중독 사고가 영양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였다는 사실
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된 
식품이나 감염경로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당시 사용된 조리기
구와 식기 등이 모두 무균상태로 판명되었으며, 노워크바이러스는 전
염성이 강함에도 이 식중독 사고로 증상을 보인 학생들 중에서 노워
크바이러스가 검출된 학생이 소수에 불과하고, 함께 급식을 실시한 
교사․교직원․조리종사자에게서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등의 정황을 들어 이 식중독 사고가 영양사의 고의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3) 시사점
행정청이 제재로서의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위반행

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확정이 필요하다. 즉 제재의 상대방이 명백
히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후에 그러한 행
위의 결과가 법령을 위반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에 관한 사실 확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심판이
나 행정소송 등 제재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쟁송에서 해당 제재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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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은 기본적으로 제재처분을 한 행정
청에 있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위원회가 의결서에서 지적하
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어떠한 행위가 식중독이라는 법령 위반
의 결과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단지 추
상적인 정황만을 들어 청구인에게 식중독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속단
한 위법이 발견된다.

행정심판청구사건을 들여다보면 이 사례에서와 같이 행정청이 구체
적인 사실관계와 그 사실관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깊은 고려 없
이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제재처분부터 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
게 된다. 그러나 제재처분을 받게 되는 상대방은 후일 그 제재처분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음이 밝혀지더라도 씻을 수 없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따르게 되는, 즉 쟁송에서 승자가 되더라도 남는 게 없는 약
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특히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위반행위를 확정하고 그에 적합
한 법령을 적용하여 정당한 처분을 함으로써 사전에 잘못된 제재처분
으로 사회적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신중하게 할 필
요가 있다.  

Ⅱ.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분쟁
1. 사건 유형 개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하는 행정심판청구사건 가운데 특
히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이나 가혹성과 관
련된 행정심판청구사건이 가장 많다. 보건복지 분야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처분과 같이 공익성이 강한 법인이나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
분이 상당한 많은 데 따른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즉 공익성이 강
한 법인이나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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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를 선택하는 경우 그 제재처분의 결과가 오히려 공익에 해를 끼
치는 (당초 의도하지 않았던)역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재처분의 수
단으로 영업정지보다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선택하는 경향
이 있어서 그 결과 행정심판청구사건에서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
법․부당 여부를 다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2. 구체적 사례66)

(1) 사건의 개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이 2006. 5. 9. 청구

인 업소(식품제조 : 두부)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할 당시 음용수로 
쓰이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기간 내에 일부 항목에 대한 검사
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청구인에
게 2006. 6. 22.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1,3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1) 청구인측 주장
① 청구인의 사업장에서는 상수도와 지하수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먹는 물과 관련된 상수도는 콩을 분쇄할 경우에만 사용하
며 피청구인이 음용수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지하수의 경우에는 
콩 세척이나 두부제조가 끝난 이후에 사용한 기계와 작업장 세척
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 음용수에 해당하지 않아 먹는 물과는 무
관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사용하는 지하수가 음용수에 해당하여 
｢먹는 물 관리법｣의 규제대상에 해당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옳지 않다.

66) 국행심 2006-1024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



제 2 편 개별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352

② 설령, 청구인이 사용한 지하수가 음용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
청구인이 2004. 11. 24. 청구인에게 지하수이용개발․이용 변경허
가를 할 당시 첨부한 영업자 준수사항에는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
를 생활용수의 경우에는 3년마다 1회, 음용수의 경우에는 2년마다 
1회로 규정되어 있었고, 수질검사 항목도 시청위생과나 제주보건
환경연구원에 문의해 본 결과 1년에 한번은 12개 항목, 2년에 한
번은 46개 전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여 그에 따라 
2006. 2. 2. 제주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12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은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한 
지식이 없어 피청구인이나 제주보건환경연구원의 답변에 따라 성
실하게 수질검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6. 5. 

9. 실시한 위생검사에서 매년 한 번씩 전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③ 청구인은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하는 INNO-BIZ기업으로 인정받아 
해수두부를 전국의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질검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과징금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청
구인 사업장에 대한 거래업체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이미 체결
되어 있는 납품 계약 역시 자동적으로 해지되며 그로 인해 그동
안의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도산 위기에 빠지게 되므로 이 처
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2) 피청구인측 주장
① 청구인은 자기 사업장의 지하수가 콩세척이나 작업장 청소용으

로만 사용하고 상수도는 콩을 분쇄하는 과정에서만 사용하므로 
제품에는 안전하다고 주장하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제조업소는 거
의 모든 제조공정에 지하수를 사용하며 실제로 피청구인이 수도
과에 의뢰하여 지하수 및 상수도 사용내역을 조회해 본 결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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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는 2005. 9.부터 일반가정용 수준 이하(매월 요금 19,350원)로 
사용한 경우도 있어 지하수 위주로 제품이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2006. 2. 9. 일부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에 있어 
검사기관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 채수한 후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성적서에 보면, 검
체체수 방법에 “지니고 온 시험용 재료”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제
점이 발견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제주시에서 지하수를 사용하여 두부를 제조하는 업체
를 1976년부터 2001년까지 경영했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동일 업
종에서 30여 년간 사업을 했던 사실을 볼 때, 지하수 수질검사 기
준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먹는 물 관리법｣의 
규정을 모르고 있었고, 피청구인이나 제주보건환경연구원의 잘못
된 행정지도로 인하여 지하수수질검사의 일부항목만 받은 것이라
고 주장하고 있고, 또 청구인은 이 처분을 받게 되면 회사경영이 
어려워져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영업정
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를 요구한 점, 최근 식중독 발생 등 학
교급식사고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식품을 제
조․가공․유통․판매하는 전 과정에 대해 투명한 관리가 필수인 
점 등을 볼 때, 이러한 과정의 일부인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청구인의 행위는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처분
은 적법․타당하다.

(3) 주요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최초 1976년도에 제주시에서 두부 제조업체를 경영하

였으나 2001년도에 폐업하였다가 2002년도에 XX라는 상호로 다
시 영업을 시작한 후 2004년도에 제주시 화북동으로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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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청구인은 2005. 2. 5.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
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사업장의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
사(전체 46개 항목)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수
질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③ 청구인은 2005. 5. 10.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주시상하수도
사업소장으로부터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한 용도변경을 다음과 
같이 받았다.

개 발 위 치 변   경   전 변   경   후
용   도 세부용도 용   도 세부용도

제주시 화북동1 농수축산 농업용수 공업용수 식품제조

④ 청구인은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2006. 2. 

9. 다음과 같이 수질검사결과를 통보받았다.

○ 검체내용

채수장소 제주도 제주시 화북동 XX

검 체 명 지 하 수 채수일시 2006. 2. 2. 접수일자 2006. 2. 2.

채수방법 지니고 온 
시험용 재료 검사목적 참 고 용

○ 검사결과종합

판   정 적  합
수질기준초과항목 없  음 (12개 항목)

비   고 본 성적서는 각급기관, 단체의 인․허가용이나 광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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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2006. 5. 9.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이 위
생검사를 위해 청구인의 사업장을 점검하였는데, 청구인의 사업장
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를 정해진 검사기간 내에 전체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부에 대해서만 수질검사를 실시한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이 ｢식품위생법｣ 규정의 영업자준수사항
을 위반했다고 통보하면서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⑥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
은 수돗물과 지하수를 물탱크에 같이 받아 두부류를 제조하기 위
한 콩 세척, 완성된 두부에서 간수를 빼기 위해 두부를 담그는 용
도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⑦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2006. 6. 22. 청
구인이 ｢식품위생법｣ 규정의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영업했
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처분(청구인 사업장의 연
간매출액 14억 8,553만원, 산출 : 1일 당 88만원 × 15일 = 1,320만
원)을 하였다.

⑧ 피청구인이 제주시의 수도과에 의뢰하여 제공받은 청구인 사업
장의 지하수 및 상수도 부과금액 및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 지하수 부과금액 및 사용량

선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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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연월일 수용가명 부과금액(원) 사용량(톤)

2006. 6.

XX

910,660 4,511

2006. 5. 867,120 4,365

2006. 4. 468,170 2,838

2006. 3. 656,800 3,603

2006. 2. 576,540 3,289

2006. 1. 688,240 3,726

○ 상수도 부과금액 및 사용량

고지연월일 수용가명 부과금액 사용량(톤)

2006. 6.

XX

47,680 43

2006. 5. 111,410 77

2006. 4. 140,470 94

2006. 3. 557,200 277

2006. 2. 19,350 18

2006. 1. 22,440 22

(4)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처분의 위법성 보다는 처분의 가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다.

(5) 위원회 의결결과 : 청구 기각
청구인은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았고, 수질검사 역시 관계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일부에 대해서만 검사받은 사실은 있지만 
검사 자체를 받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



제 2 부 복지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357

장의 상수도 사용량과 지하수 사용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양자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에 수
돗물과 지하수를 물탱크에 같이 받아 두부류를 제조하기 위한 콩 세
척의 용도와 완성된 두부에서 간수를 빼기 위해 두부를 담그는 용도
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볼 때 이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와 별표 12 규정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
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2006. 2. 2. 제주도보건환경연구소로부터 받은 
수질검사의 항목이 12개 항목에 불과하고 검사내용 또한 참고용에 불
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식품제조(콩 세척)과정에서 주
로 지하수를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한 때에 해당하여 수질검사항목 전
체에 대한 검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수질검사를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처
분을 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6) 사례의 분석 및 시사점
1) 처분의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 15의 규정

에 의하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 등에 사용하는 때에는 ｢먹는 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
에는 6월)마다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
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
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58조 및 제65조에는 이를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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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지하수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에는 
음용수의 경우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
질검사방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먹는 물 수질기
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별표 1에는 각각의 수질검사항
목(총 48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2) 위원회의 판단
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수돗물과 지하수를 물탱

크에 같이 받아 두부류를 제조하기 위한 콩 세척의 용도와 완성된 두
부에서 간수를 빼기 위해 두부를 담그는 용도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
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였다고 확정할 수 있고, 또한 청
구인이 받은 수질검사의 항목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피청구인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한
편 피청구인의 처분이 가혹한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청구
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하는 처분을 했다면서 이 처분이 가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3) 시사점
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과징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과징금제도는 최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서 경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한 자에 대해, 그 부당하거나 불법적
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제재금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던 것이 후에는 행정법규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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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업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공익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그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수
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오늘날에는 후자의 성격을 갖는 과징금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공익과 무관한 경우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을 놓고 보면, 하나의 식
품제조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공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는지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경미한 위반에 대하여도 항상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물론 이런 경우에는 아예 제재처분을 할 필요조차 없
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과징금부과처분보다는 오
히려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을 위해 더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입법정책의 문제
로 귀결된다. 필자로서는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재처분으로 과징금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가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Ⅲ.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관련 분쟁
1. 사건의 개요67)

청구인이 75일간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행하였고, 결국 
부당하게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보건복지부장관)이 청구인의 요양기관에 대
하여 1년간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67) 국행심 2006-05920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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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측 주장
① 청구인은 2000년 3월 청구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마취과의원과 

많은 면적(X-ray실, 물리치료실, 처치실, 회복실, 접수실, 환자대기
실)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② 청구인은 2002년도 보건복지부의 현지실사를 받은 결과,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등으로 75일간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어 동 기간
동안 휴업신고를 하고, 청구인 의료기관의 시설 등을 ○○마취통
증과의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
○마취통증과의원에서 피고용인 자격으로 의료행위를 하였고, 요
양급여비용은 ○○마취통증과의원 명의로 청구하였다.

③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의사로서의 진료행위를 금지하
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의사가 타 요
양기관에 취직해서 의료행위를 한 것은 적법하나, 피청구인은 청
구인과 위 ○○이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이 처분을 하였다.

④ 피청구인은 청구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청구인이 XX

약품 등과 의약품거래를 하고, 청구인 의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의약품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업무정지기간 전에 발생한 
의약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업무정지기간 중에 발행한 것뿐
이다. 따라서 이 처분은 명백한 하자를 갖고 있다.

(2) 피청구인측 주장
①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물리치료 등을 시술한 경우 기본진찰료의 

50%만을 산정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전액을 청구하였고, 일부 수
진자에 대하여 통증치료기 및 레이저의 사용료 등의 비용을 법정
본인부담금 외에 별도로 과다하게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1,706

만 2,780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 요양기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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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75일간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3항에 의하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
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업무정지기간동안 청구인의 
정형외과의원을 휴업하면서 자신의 직원, 장비 및 시설 등을 동일 
장소에서 청구인의 아내가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마취통증
의학과의원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은 ○○마취통증의학과의원의 봉
직의사로 입사하여 휴업 전에 진료하던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다
가 업무정지기간이 종료되자 다시 청구인 본인의 요양기관으로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종전과 같이 요양급여
를 행하여 4,751만 8,47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보험자 등
에게 부담하도록 하였다.

③ 청구인은 형식상 ○○마취통증의학과의원의 봉직의사로 진료를 
하였으나 부부간의 특성상 두 사람과의 고용관계는 실질적으로 
개설자와 봉직의사의 관계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업무정지처분
의 효과를 무력화할 일련의 탈법행위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지 않
은 것과 동일한 이익을 향유하였다. 

④ 청구인은 ○○마취통증의학과의원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하였고,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당해 업무정지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부당청구의 한 유
형으로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
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되므로 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주요 사실관계
① 피청구인은 2002. 11. 11.부터 2002. 11. 19.까지 청구인의 요양기

관(△△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의사의 진찰행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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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리치료 등을 시술한 경우 기본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50%

만을 산정하여야 하나 전액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로 부당하게 
1,706만 2,78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75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② 청구인은 2003. 11. 25.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2003. 11. 25.부터 
2004. 2. 6.까지의 의료기관 휴업신고와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
경신고를 하였고, 경기도 성남시장의 2003. 11. 27.자 개설신고사
항 변경신고수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종별 업소명 대표자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의원 △△의원 청구인 면적 217.82㎡ 10.126㎡

병상수 7실15병상 -

의원 ○○마취과
의원 ○○

면적 138.6㎡ 451.594㎡

병상수 - 3실11병상
의료
인수 1명(의사1명) 2명(의사2명)

명칭 ○○

마취통증과의원
○○마취통증
의학과의원

③ 청구인은 2004년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였고, 경기도 성남시장의 2004. 2. 10.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수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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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업소명 대표자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의원 △△의원 청구인 면적 10.126㎡ 396.32㎡

병상수 - 3실10병상

의원 ○○마취통증
의학과의원 ○○

면적 451.594㎡ 65.4㎡

병상수 3실11병상 1실1병상
의료인

수 2명(의사2명) 1명(의사1명)

④ 피청구인은 2004. 4. 19. 청구인과 ○○마취통증과의원에 대하여 
2004. 4. 19.부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한다는 조사명령서를 발급하고 2004. 4. 22.부터 2004. 4. 

24.까지 업무정지 이행실태조사를 하였다.

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업무정지기간에 본인 명의의 의료기관은 
형식적으로 휴업신고를 하고 동일장소에서 계속 요양급여를 행한 
후 부인의 ○○마취통증의학과의원의 명의로 3,363만 6,7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1,388만 1,750원의 원외처방전을 발급
하여 약국약제비로 지급되게 함으로써 2003년 11월부터 2004년 2

월까지 총 4,751만 8,47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하여 월평균 부당금액이 1,187만 9,617원이며, 부당비율
이 103.54%라는 이유로 2006. 3. 2. 청구인에 대하여 업무정지 1

년의 처분을 하였다.

(4)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요양기관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이 아닌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등에 대하여 진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지 여부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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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타인의 의료기관에 취업하여 진료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5) 위원회 의결결과 : 청구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서 용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
담하게 한 때라 함은 진료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허위의 진단으로 인한 진료행위, 진료
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청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요
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영업정지처분
이나 의료인의 자격정지처분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자(｢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자 등 제외)에 
대한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업무정지기간동안 자신의 의료기관을 휴업하면서 자신의 직원, 장비 
및 시설 등을 동일 장소에서 청구인의 아내가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
던 ○○마취통증의학과의원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은 위 ○○마취통증
의학과의원의 봉직의사로 입사하여 휴업 전에 진료하던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다가 업무정지기간이 종료되자 다시 청구인 본인의 요양기
관으로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종전과 같이 요양
급여를 행하였으며, ○○마취통증의학과의원의 명의로 요양급여비용
을 청구하였으나 이는 부당청구의 한 유형으로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된다
고 주장하나,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당해 의료기관이 요
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을 받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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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등에 대하여는 진
료행위를 할 수 있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의료인이 타
인의 의료기관에 취업하여 진료행위를 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며 청
구인이 ○○마취통증의학과의원의 개설자와 부부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위 의료기관에 취업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요
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다른 요양기
관에서 요양급여를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당해 
요양기관에서 허위의 요양급여가 아닌 정당한 요양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
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허위진료 등
에 대한 판단근거 없이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청
구인의 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
구인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
담하게 한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6) 사례의 분석 및 시사점
1) 처분의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을 부담하게 한 때 또는 보험급여에 관한 명령의 위반, 허위보고, 소
속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
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2) 위원회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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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하면, 요양기
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영업정지처분
이나 의료인의 자격정지처분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자(｢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자 등 제외)에 
대한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해당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으로서 업무정지처분을 받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등에 대해서는 
진료행위를 할 수 있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의료인이 
타인의 의료기관에 취업하여 진료행위를 할 수는 있는 것임에도 요양
기관으로서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내가 운영하
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사위 기타 부
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
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3) 시사점
위원회의 판단 결과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답변에서 사회적 정의라는 관점에서 청구인의 행위를 
비난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부관계를 이
용하여 청구인의 아내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형식을 취함으로
써 진료행위를 계속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를 
무력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확실히 이 부분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면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이성적 판단에 따른 
타당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는 규정은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해서 제재처분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제재처분을 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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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는 입법적 조치를 위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2006. 4. 14. 보건복지부공고 제2006-67

호로 공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에 의하면,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당해 요양기관
을 폐업한 후 새로이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정지처분
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정지처분 회피행위를 제재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이 입법이 무산되었는지 기록을 통해 확
인할 방법은 없으며, 현재도 이러한 내용은 입법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2008. 3. 28.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에는 제85

조제3항에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
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
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다만, 양수인 또
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을 증명하는 때에는 제외)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업무정지처
분을 받은 요양기관 자체가 양도양수되거나 합병되는 경우 그 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지금
까지 문제된 부분이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을 보면 입법화되지 
못하는 다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입법적 조치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 3절 소 결 

자격면허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처분청의 법리오해와 잘못된 관행의 
답습에 대한 문제점, 객관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처분의 문제점과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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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았고, 과징금부과처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과징금제도가 입
법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업무정지처분과 관
련된 부분에서는 바람직한 정책의 입법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살
펴보았다.

구체적인 쟁송사건을 통해서 행정처분기준이 갖는 문제점과 개선점
을 연구․검토하는 것은 경험적 사실에 기초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유용한 연구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도입부분에서 밝혔듯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하는 
행정심판청구사건 중에서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된 청구사건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아 만족할 만한 정도의 성과를 기대하는 데는 일정한 한
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기준의 타당성 여부를 연구
하는 데 있어서는 경험적 사실과 구체적인 자료가 가장 현실성 있는 
도구가 된다는 점은 명백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하는 심판청구사건이나 판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계
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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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현행 복지행정관련법령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

제 1절 노동행정법령의 정비지침

복지행정분야에 있어 법치국가 원리와의 정합성, 행정처분기준의 명
확성에 근거한 재량권행사에 따른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통한 
국민의 실질적인 권익구제의 보장을 위한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의 
도출을 위하여 적용되어지는 복지관련법령의 정비지침은 크게, ① 노
동법령의 행정처분기준의 정비지침의 일반원칙, ② 행정처분기준의 
일반기준의 정비지침 그리고 ③ 행정처분기준의 개별기준의 정비지침 
등의 세 가지의 요소로서 구성되어 진다.

Ⅰ. 복지행정분야 법령의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일반원칙 

 
 ① 공무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한다.
 ② 행정법상 일반원칙을 처분기준의 정비원칙으로 활용한다. 특히, 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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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복지행정분야 법령의 행정처분기준 일반기준의
    정비지침 

 ① 행정처분기준이 재량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속적 표현은 
피하도록 정비한다.

 ②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합리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구
체적인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며, 최소한 동기 또는 의무위반횟수를 고려하
여 규정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가중․감경기준은 2분의 1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무위반 행
위와 제재내용 간의 비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가중․감
경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사유는 영업정지
처분사유와 일치시키도록 한다.

 ⑤ 영업활동에 따른 사소한 신고의무위반은 신고의 법리적 성격을 고려하여 
허가취소사유로 하지 않는다.

 ⑥ 처분기준은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서 정하되, 가급적 절대
기준이 아닌 상한으로 제시하는 입법형식을 따른다.

 ⑦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기준이 아닌 직접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정비한다.

 ⑧ 행정쟁송결과 원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된 사건
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쟁송의 원인이 된 처분을 판결의 취지에 따

행위와 제재수단간 비례의 원칙과 법령간 유사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
단간 평등의 원칙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일반적인 행정처분기준의 근거조항은 법률에 두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적당치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
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

 ④ 포괄적 행정처분기준의 반복을 금지하도록 정비한다.
 ⑤ 상습위반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차등화 하도록 한다.
 ⑥ 처분기준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비한다.
 ⑦ 행정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논리적이고 기술적으로 가능

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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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복지행정분야 법령의 행정처분기준 개별기준의
   정비지침 

제 2절 모자보건법

Ⅰ. 정비지침의 일반원칙
1. 공무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한다.

모자보건법은 2008년 2월 29일(법률 제8852호), 일부개정 된 바 있
으며, 시행령(대통령령 제20679호), 그리고 시행규칙은 2008년 3월 3일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일부개정을 통하여 모자보건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상의 처분기준은 공무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비교적 쉽
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2. 행정법상 일반원칙을 처분기준의 정비원칙으로 활용한다. 
  특히, 의무위반행위와 제재수단간 비례의 원칙과 법령 간 
  유사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간 평등의 원칙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라 일정한 정도 감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① 위반행위란과 근거법령란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정비한다. 그리고 “위반행
위” 와 “근거법령”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한다. 

 ② 경고처분을 두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③ 위반주체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의무위반주체별로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④ 과징금 상한액을 다른 법령의 내용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정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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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과 모자보건법상의 과태료 액수에 대한 형평성의 검
토 또한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자보건과 산업안전의 확보는 
그 중요성이나 사회적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과
태료 부과액에 있어서 형평성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게시ㆍ비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액수에 있어서 산업안
전보건법에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에(시행령 별표 13) 

모자보건법에서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고(시행령 별표 3)), 산업안전
보건법에서는 일부 미 게시 또는 미비치의 경우에 과태료 액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모자보건법상에는 이러한 차등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과태료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금액

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처분하
는 때에도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 법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비
치․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
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3. 법 제15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
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법 제27조제1항 제1호

법 제27조제1항 제2호

법 제27조제1항 제3호

법 제27조제1항 제4호

200

170

15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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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와 같은 유사의무위반에 관하여 해당행정영역에 한정하여 
검토할 것이 아니라 타 행정영역에서의 유사한 의무위반사항에 관하
여 비교․검토하여 상응하는 과태료 금액과 위반사유에 관한 개선안
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별책 부록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
준 분류표” 참조). 

3. 일반적인 행정처분기준의 근거조항은 법률에 두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적당치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

모자보건법상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서는 법 제15조의11(과
징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의9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
후조리업의 정지명령이 산후조리원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또는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열람
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보건기관의 장

6. 법 제15조의10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7. 법 제15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산후
조리원”의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및 동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8.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인구보건복지
협회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27조제2항 제1호

법 제27조제2항 제2호

법 제27조제2항 제3호

법 제27조제2항 제3호

100

70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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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업의 정지명령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 등에 따른 금액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시행령 별표2에서 과
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15조의 8(시정명령) ,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에 해당
하는 제재적 처분에 관하여서는 부령의 형식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별
표1 행정처분기준에서, 그리고 법 제27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역시 
대통령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어 여전히 입법형
식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4. 포괄적 행정처분기준의 반복을 금지하도록 정비한다.

모자보건법령상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포괄적 행정처분기준을 규정
한 례는 보이지 않고 있다. 

5. 상습위반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차등화 하도록 한다.

모자보건법상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절차는 의무위반 횟수에 따라 
상이하게 보다 중한 제재적 수단으로 구성되어지고 있다.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

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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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
때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
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날
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기준의 1차라 함은 처음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
였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 이후의 처분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의 처분을 말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
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2.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
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산후조리업의 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
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산후조리원 폐쇄의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15조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
한 경우

  가. 간호사 또는 간호조
무사 등의 인력을 갖
추지 아니한 경우

  나. 시설을 갖추지 아니
한 경우

2.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
여 결격사유가 있는 자
를 종사하도록 한 경우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

법 제15조의8 
및 법 제15조의9

법 제15조의8 
및 법 제15조의9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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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류 중독자

  라. 이 법을 위반하여 금
고 이상의 실형을 선
고받고 그 집행이 종
료(집행이 종료된 것
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이 법을 위반하여 형
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
에 있는 자

  바. 산후조리원의 폐쇄명
령을 받고 1년이 경
과되지 아니한 자

3. 법 제15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
한 경우

  가. 건강기록부를 비치·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기록·관리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감염 또는 질병을 예
방하기 위하여 소독 

법 제15조의8 및 
법 제15조의9

2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2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4월
폐쇄명령

폐쇄명령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4월

업무정지
3월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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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임산부 또는 영유아
에게 감염 또는 질병
이 의심되거나 발생
하는 때에 즉시 의료
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의 조치를 취하지 아
니한 경우

4.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
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
한 자를 종사하도록 경우

5. 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
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
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종사하도록 
한 경우

6. 법 제15조의14제1항에 따
른 “산후조리원”이라는 문
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7. 법 제15조의9제1항에 따
라 산후조리업의 정지처
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산후조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

8. 산후조리업자가 법 제
15조의2 각 호의 어느 

법 제15조의8 
및 법 제15조의9

법 제15조의8 
및 법 제15조의9

법 제15조의8 및 
법 제15조의9

법 제15조의9 
제2항제1호

법 제15조의9 
제2항제2호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5일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제 2 편 개별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378

6. 처분기준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비한다.

행정처분기준 중 복수의 법조문을 각각 인용하여 서로 다른 처분기
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용한 법조문이 당해 조항에서 규정하는 취지
와 전혀 무관한 사항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오
류가 분명하고 일선에서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즉시 개정하여야 할 것
이다. 모자보건법령상 행정처분기준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중대한 오
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정비지침에서 정비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7. 행정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논리적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재량준칙으로서 이해되어지는 제재적 행정처분을 규정하는 행정규
칙에서는 위반행위,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및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적시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청의 제재적 행정처분의 행사
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에 심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처분기준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모자보
건법령상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한 별표에서는 행정처분기준상 
일반기준 및 개별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히 가
중․감경의 규정에 있어 다른 행정영역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그 
사유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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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기준의 정비지침 
1. 행정처분기준이 재량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속적 표현은 피하도록 정비한다.

행정처분기준 자체의 성격은 재량준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 

한다” 는 표현보다는 “… 할 수 있다” 는 재량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
이 타당하다. 모자보건법령상 행정처분기준에서는 이와 같은 지침에 
상응하여 일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지침은 직접적으로 적
용되지 아니한다. 

2.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합리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며, 최소한 동기 또는 의무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규정 할 수 있도록 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1(행정처분기준)의 라 목에서는 “행정처분
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 위
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2.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
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있어 정비지침의 취지에 상응하고 있다. 

(1) 산후조리업의 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산후조리원 폐쇄의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경감
할 수 있다.

3. 가중․감경기준은 2분의 1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무
  위반 행위와 제재내용 간의 비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가중․감경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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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3(과태료의 부과기준)의 일반기준에서는, “과
태료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
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 처분하는 때에도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한도액
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만 규정하여 감경기준이 획일적으로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여전히 문제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경미한 행위를 하였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
경사유를 보다 세부화하고 정밀하게 정하고 감경범위도 천편일률적으
로 2분의 1 이하로 할 것이 아니라 경미한 행위의 정도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행정제재처분기준을 개선할 필요
가 있다. 특히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의 경우,  법 제15조의4제1호
를 위반하여 비치․기록․관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만원의 과태
료를,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00만
원의 과태료를, 법 제15조의10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산후
조리업자에게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에 대한 개선안으로서 
지침은 고려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4.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사유는
  영업정지처분사유와 일치시키도록 한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9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의 제1항에서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5조의8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
령을 위반한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
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5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정지명령과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를 바탕으로 법 제15조의11 (과징금)의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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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제15조의9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정지명령이 산후
조리원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업의 정지명령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 등에 따른 금액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고 규정하여 소위 영업정지에 갈은하는 변형된 과징금 제
도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3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의 제1항에서는 “법 제15조의11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 등을 감안하
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별표 2의 과징금 산정기
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의 사유를 영업정지처분사유와 일치시키고 있다. 

5. 영업활동에 따른 사소한 신고의무위반은 신고의 법리적 성격을
  고려하여 허가취소사유로 하지 않는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10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에서는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의무위반의 경우 
시행령 별표3을 통하여 허가취소가 아닌 과태료 처분으로서 명문화 
하고 있다. 

6. 처분기준은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서 정하되, 
  가급적 절대기준이 아닌 상한으로 제시하는 입법형식을 따른다.

이와 같은 지침은 주로 경제적 제재수단, 즉 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대하여 상한액 규정을 명문화 할 것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별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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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의도한 지침이다. 위에서 예시되어진 바
와 같이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2, 3의 과징금 과태료 규정은 의무
위반행위에 따라 세분화하여 정하고 있다. 다만 별표 3의 과태료 처
분규정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의 유사의무행위 위반사유와의 비교를 
통한 보다 정치한 개선이 필요함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7.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기준이 아닌 직접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정비한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12에서는 행정처분기준의 효과의 승계에 관하
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8. 행정쟁송결과 원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쟁송의 원인이 된 
  처분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일정한 정도 감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이 지침은 행정쟁송 사례 중에 원고의 위법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

제15조의1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
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5조의9의 규정에 따
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상
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②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5조의9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
는 법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
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이 있을 때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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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처분이 과하다 하여 법원이 
행정청의 일부패소를 선언하는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확정된 
경우와는 달리 행정청에게 당해 사안에 대하여 새로이 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러한 재처분에 관해서는 당해 법령에 마
땅한 근거 법령이 없고, 감경하여 재처분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감경
을 요하는 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행정청으로서는 어려움을 가지게 
됨에 따른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청은 행정쟁송 등에서 원처분
이 부당한 처분으로 판시되었다면 당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하여야 함에는 이론이 없으나, 문제는 이러한 재처분의 감경기준을 
어떻게 정립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생각건대, 

이러한 근거규정의 마련을 위하여서는 법리적으로는, 사법심사의 대
상에서 제외되는 행정청의 재량의 범주를 중심으로 한 판례의 분석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Ⅲ. 개별기준의 정비지침 
1. 위반행위란과 근거법령란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정비한다. 그리고
  “위반행위”와 “근거법령”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에 관하
여 “위반사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별표 1과 3

에서는 근거법령에 해당하는 내용에 관하여 각각 “관련법규”, “해당법
조문” 이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관련 법령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입법형식상 일정한 표현을 사용하여 통
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 바, 이의 개선이 요구되어 지
는 것이다. 

2. 경고처분을 두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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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령에서는 경고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지침의 직접적 적용은 배제된다. 

3. 위반주체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위반주체별로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모자보건법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때문
에 주된 의무위반자는 산후조리원장이 되며, 이의 의무위반에 관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을 통하여 제재적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4. 과징금 상한액을 다른 법령의 내용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정비 한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11 (과징금)의 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
장은 제15조의9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정지명령이 산후조
리원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
후조리업의 정지명령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과징금의 상한액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를 복지행정분야의 다른 과징금을 규저하고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본
다면 아래와 같다. 

법 령 명 과징금 상한액 비고 

의료급여법 제29조 (과징금 등)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
의 금액

모자보건법 제15조의11 (과징금)  3천만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과징금 등)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

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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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법의 특성상 관련 법령상 직접적인 과징금 상한액의 비교
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징금의 산정기준에 있어 다른 행정분야
와는 달리 매출금을 산정기준으로 하는 등 보다 정치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2 (과징금 산정기준)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나.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당해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 매출금
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
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2. 과징금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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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전년도 연간 총 매출금액
(단위 :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단위 : 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0 미만
30 이상 ~   5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

100 이상 ~  200 미만
200 이상 ~  300 미만
300 이상 ~  400 미만
400 이상 ~  500 미만
500 이상 ~  600 미만
600 이상 ~  700 미만
700 이상 ~  800 미만
800 이상 ~  900 미만

900 이상 ~ 1,000 미만
1,000 이상 ~ 1,100 미만
1,100 이상 ~ 1,200 미만
1,200 이상 ~ 1,300 미만
1,300 이상 ~ 1,400 미만
1,400 이상 ~ 1,500 미만
1,500 이상 ~ 1,600 미만
1,600 이상 ~ 1,700 미만
1,700 이상 ~ 1,800 미만
1,800 이상 ~ 1,900 미만
1,900 이상 ~ 2,000 미만

2,000 이상

30,000
35,000
40,000
46,000
52,000
58,000
64,000
70,000
76,000
82,000
88,000
94,000

100,000
106,000
112,000
118,000
124,000
130,000
136,000
142,000
148,000
154,000
160,000

제 3절 유아보육법

Ⅰ. 정비지침의 일반원칙
1. 공무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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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은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2호) 일부개정 되었으
며 시행령은 2008년2월 29일 (대통령령 제20679호) 일부개정 되고 시
행규칙은 2008년 3월 3일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에 일부개정 되어 
공무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비교적 쉽게 알아볼 수 있 있도록 정비되
었다 할 것이다. 

2. 행정법상 일반원칙을 처분기준의 정비원칙으로 활용한다. 특히,
  의무위반행위와 제재수단간 비례의 원칙과 법령 간 유사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간 평등의 원칙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원칙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때에
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고,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
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1 차 2 차  3 차
1. 법 제36조의 규정

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받은 자가 사실
을 거짓으로 보고하
여 보조를 받았거나 

법 제45조제 
1항제1호 

6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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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근거법령 1 차 2 차  3 차

보조금을 유용한 때 
2. 법 제40조의 규정

에 의한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
을 받고 이를 반환
하지 아니한 때 

법 제45조제 
1항 제2호 

1년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3.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
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
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때

법 제45조제 
1항 제3호

3월 이내
운영정지 

6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4. 법 제15조의 규정
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하
여 법 제44조의 규
정에 의한 시정 또
는 변경명령을 받았
으나 이를 위반한 때 

법 제45조제 
1항 제3호

3월 이내
운영정지 

6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5. 법 제17조의 규정
에 의한 보육시설종
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시
정 또는 변경 명령
을 받았으나 이를 

법 제45조제 
1항 제3호

2월 이내
운영정지 

6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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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근거법령 1 차 2 차  3 차
위반한 때 

6.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
설의 운영기준을 위
반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
는 변경 명령을 받았
으나 이를 위반한 때 

법 제45조제 
1항 제3호

2월 이내
운영정지 

6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7.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등의 수
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
는 변경 명령을 받았
으나 이를 위반한 때

법 제45조제 
1항 제3호

2월 이내
운영정지

6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8. 법 제42조의 규정
에 의한 보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보고한 경우 또
는 조사․검사를 거
부하거나 기피하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
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때 

법 제45조제 
1항 제3호

1월 이내
운영정지

6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9. 법 제43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신고를 하
지 아니하고 보육시
설을 폐지 또는 휴지
하거나 그 운영을 재
개하여 법 제44조의 

법 제45조제 
1항 제3호 시설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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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상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에서 
고려되어지는 특이점은 법 제44조의 하명(시정명령, 변경명령)을 사실
상의 제1차 처분기준으로 고려하여 행정처분기준상 제재적 행정처분
절차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성은  의무위반자의 입
장에 있어서는 우선 스스로의 자발적 시정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
어서는 문제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무위반행위와 제재수단간 비례
의 원칙 적용여부의 관점에서 고려해 본다면 별표 상 8호의 경우, “보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경
우와 거짓으로 한 경우를 구분하여 제1차 처분기준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별표 상 9호의 경우, 신고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에 법률사실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실무상 신고
라는 용어 대신 ‘보고’나 ‘명세서’ 등의 형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
다. 신고를 하고자 하는 국민의 서류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업무는 수
리이며 이는 준 법률적 행위이다. 국민의 정부시절 규제개혁의 관점
에서 종전의 허가 또는 등록의 대상들이던 규정들이 다수 신고로 전
환되어진 바 있으나,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중
한 처분을 받거나 또는 그 의무위반에 대한 법적효과에 있어 변함없
이 허가 등록규정 의무위반과 동일한 행정처분기준으로 처벌되어지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제1차 행정처분기준이 
곧바로 “시설폐쇄”로 규정되어지는 것은 문제시 되는 것이다.  (별책 
“유사의무위반사유별 행정처분기준 분류표” 참조)

위반사항  근거법령 1 차 2 차  3 차
규정에 의한 시정 또
는 변경 명령을 받았
으나 이를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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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인 행정처분기준의 근거조항은 법률에 두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적당치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

영유아보육법은 제45조에서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근거조항을 법률
에 두고 있고, 그 세부적 기준은 시행규칙 제3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별표 9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보육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

(유용)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아 또는 장

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
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설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
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 또는 장애아에게 심한 불
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설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
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①법 제45조제2항
에 의한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

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운영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도 운영정지 총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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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령상에는 과징금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4. 포괄적 행정처분기준의 반복을 금지하도록 정비한다.

포괄적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기관의 재량의 측면에서는 그 기능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는 소지
가 있으며 “…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할 때” 등의 표현
은 명령이 하위법령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행정기관의 시정명령 등을 
의미하는 지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영유아보육법상 행정처
분기준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기준의 반복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5. 상습위반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차등화 하도록 한다.

동일한 위반행위라 할지라도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달리함으
로써 상습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다수의 위반항목
에 대한 상습범 처분기준을 2회 이상인 경우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규
정함으로써 상습범 사이에 처분의 차별성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은 위반횟수에 따라 그 처분기준
에 차이를 두고 최종적으로는 허가를 취소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상습위반자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행정제재처분의 절차(1차-,2

차-,3차-,4차 처분)는 선행 처분시보다 중한 처분규정을 두도록 하며, 

경고- 경고의 경우 경고- 시정명령 또는 경고- 영업(업무)정지 -개월의 
형식에 따른다. 영업(업무)정지의 경우 일반적인 입법 규정형식에 따
라 선행 처분(제2차)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규정을 두도록 조정토록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
육시설에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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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1-,3-,6개월). 영유아보육법상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적인 
제재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입법 규정형식에 따라 선행 
처분(제2차)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규정을 두도록 조정토록 하여야 함
을 고려하여야 한다(1-,3-,6개월). 

6. 처분기준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비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행정처분기준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정비지침에서 정비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7. 행정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논리적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재량준칙으로서 이해되어지는 제재적 행정처분을 규정하는 행정규
칙에서는 위반행위,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및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적시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청의 제재적 행정처분의 행사
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에 심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
처분기준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의 행정처분기준의 일반기준은 단지 차
수적용기준과 2이상의 위반행위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기준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는 가중․감경기준 
및 가중․감경의 구체적 사유에 관한 규정을 결하고 있어 문제시 되
고 있는 것이다. 

현   행 정 비 안 (신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

1. 일반원칙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

1. 일반원칙
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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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기준의 정비지침 
1. 행정처분기준이 재량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속적 표현은 피하도록 정비한다. 

영육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경우, 일반기준에 있어 단지 차수
적용기준과 2이상의 위반행위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일
반기준에 있어 가중․감경기준 및 가중․감경의 구체적 사유에 관한 
규정을 결하고 있음은 언급한 바 있다. 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일반기
준에서 현재 규정하고 있는 차수규정과 2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내
용은 재량준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바, 현 별표 9

에 있어 본 지침의 직접적 적용은 배제된다.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때
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고,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
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
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현행과 같음

다. 시․군․구청장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표에서 
정한 사업정지처분의 2분의 1의 범
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이를 가
중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인정
되는 경우 그 범위를 확대 또는 축
소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
에도 사업정지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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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합리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며, 최소한 동기 또는 의무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규정 할 수 있도록 한다.

현   행 정 비 안 (신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

1. 일반원칙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
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때
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고,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
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
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
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

1. 일반원칙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시․군․구청장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표에서 
정한 사업정지처분의 2분의 1의 범
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이를 가
중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인
정되는 경우 그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
우에도 사업정지 기간은 6월을 초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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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중․감경기준은 2분의 1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무위반 행위와 제재내용 간의 비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가중․감경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한다.

현   행 정 비 안 (신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

1. 일반원칙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때
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고,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
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
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
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

1. 일반원칙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시․군․구청장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표에서 
정한 사업정지처분의 2분의 1의 범
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이를 가
중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인
정되는 경우 그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
우에도 사업정지 기간은 6월을 초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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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사유는
  영업정지처분사유와 일치시키도록 한다.

영유아보육법령은 과징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침
의 직접적인 적용은 배제된다.  

5. 영업활동에 따른 사소한 신고의무위반은 신고의 법리적 성격을
  고려하여 허가취소사유로 하지 않는다.

신고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
단체에 법률사실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
하는 행위를 말하며, 실무상 신고라는 용어 대신 ‘보고’나 ‘명세서’ 등
의 형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신고를 하고자 하는 국민의 서류
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업무는 수리이며 이는 준 법률적 행위이다. 국
민의 정부시절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종전의 허가 또는 등록의 대상들
이던 규정들이 다수 신고로 전환되어진 바 있으나, 단순히 신고를 하
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중한 처분을 받거나 또는 그 의무위반에 
대한 법적효과에 있어 변함없이 허가 등록규정 의무위반과 동일한 행
정처분기준으로 처벌되어지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은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기준을 시설폐쇄
로 규정하고 있어 본 지침의 직접적 적용은 배제된다.  

6. 처분기준은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서 정하되, 
  가급적 절대기준이 아닌 상한으로 제시하는 입법형식을 따른다.

본 지침은 금전적 제재수단을 중심에 두고 고려되어지는 지침내용
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영유아보육법령상에는 과징금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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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6조(과태료)에 근거하여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다. 상
한액은 법에 따라 500만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행위내용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제27조제3항관련)

7.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기준이 아닌 직접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정비한다.

제45조의2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보
육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보
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1회 2회 3회 이상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
지 아니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제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법 제 31조의 규정에 의한 건
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6조 
제2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하지아니
하고 인가된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

300만원

5.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
시설의 운영을 재개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

500만원

 ※ 비고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
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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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쟁송결과 원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쟁송의 원인이 된 
  처분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일정한 정도 감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이 지침은 행정쟁송 사례 중에 원고의 위법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
고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처분이 과하다 하여 법원이 
행정청의 일부패소를 선언하는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확정된 
경우와는 달리 행정청에게 당해 사안에 대하여 새로이 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러한 재처분에 관해서는 당해 법령에 마
땅한 근거 법령이 없고, 감경하여 재처분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감경
을 요하는 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행정청으로서는 어려움을 가지게 
됨에 따른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청은 행정쟁송 등에서 원처분
이 부당한 처분으로 판시되었다면 당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하여야 함에는 이론이 없으나, 문제는 이러한 재처분의 감경기준을 
어떻게 정립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생각건대, 

이러한 근거규정의 마련을 위하여서는 법리적으로는, 사법심사의 대
상에서 제외되는 행정청의 재량의 범주를 중심으로 한 판례의 분석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Ⅲ. 개별기준의 정비지침 
1. 위반행위란과 근거법령란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정비한다. 그리고
  “위반행위”와 “근거법령”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한다.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
우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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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에 관
하여 “위반사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별표 9에
서는 근거법령에 해당하는 내용에 관하여 “해당법조문” 이라는 용어
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관련 법령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입법형식상 일정한 표현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 바, 이의 개선이 요구되어 지는 것이다. 

2. 경고처분을 두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영유아보육법령상에는 경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본 
지침의 직접적 적용은 배제된다. 

3. 위반주체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위반주체별로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
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입법되었다. 때문에 주된 의무위반자는 보육시설의 장이 되며, 

보육시설의 장의 위반행위에 관한 내용을 주로 행정처분기준에서 규
정하고 있어 본 지침의 직접적 적용은 배제된다.  

4. 과징금 상한액을 다른 법령의 내용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정비 한다.

영유아보육법령상에는 과징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본 지침의 직접적 적용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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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어
이상에서 복지행정분야에 있어서의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특징과 

운용현황 분석 및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주요 유형별 사례분석과 2008

년 행정처분기준의 정비지침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복지행정법과 관련하여 법원리의 적용영역을 논하자면 단순히 급부
행정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법․규제법의 원리도 병
행해서 적용되는 관계로 그러한 경찰규제법의 행정목적의 달성수단인 
행정행위가 급부행정의 영역에서도 통용된다고 하겠다. 

복지행정분야의 입법형식상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시행규칙에서 창
설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위임입법의 
한계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모자보건법 제15조는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
서,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때에도 같다고 하고 있다. 물론 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산후조리원의 명칭,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산후조리원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함), 신고한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이상
의 증강으로 열거하고 있다(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이면서 동시에 시행규칙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내
용도 아닌 이러한 정도의 내용을 굳이 시행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은 보이지 않는다. 다른 한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6조는 아
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
은 입법형식은 아동복지법의 위임도 없이 제정된 것이고, 그 행정처
분이 지정취소라고 하는 중대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임입법의 형식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복지행정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행정처분의 유형은 크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명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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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 준법률적 행정행위로서의 각종 행정행
위들로 나눌 수 있다. 그 유형으로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폐쇄, 비용 징수, 조세 및 공과금의 감면 등이 행정처분으
로서 나타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급부행정으로서 급여
내용과 관련한 급여의 종류, 결정, 개시시기, 변경, 취소, 반환, 급여비
용 징수 등이 행정처분으로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복지
법상의 정지처분행위에 있어서 일반 행정처분의 기준으로서 등장하는 
정지기간이나 시설의 보완조치에 대한 유예 내지 시정명령이 없고 시
설기준 미달 등에 경우에 곧장 사업정지나 시설의 폐쇄를 하도록 하
고 있는 것은(제21조), 다른 법령상의 행정처분행위와 비교할 때에(예, 

모자보건법 제15조의8, 시정명령)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행정처분행위에 있어서는, 비용
징수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면 주로 급부행정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과 같은 행정처분행위는 문제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
에 그 특징이 있다.  

복지행정분야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검토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보건복지 분야에서 쟁점화 된 국무총리행정심판위
원회 관할 행정심판청구사건을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격면허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처분청의 법리오해와 잘못된 관행의 
답습에 대한 문제점, 객관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처분의 문제점과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에 대
하여 보았고, 과징금부과처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과징금제도가 입
법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업무정지처분과 관
련된 부분에서는 바람직한 정책의 입법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살
펴보았다. 구체적인 쟁송사건을 통해서 행정처분기준이 갖는 문제점
과 개선점을 연구․검토하는 것은 경험적 사실에 기초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유용한 연구방법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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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앞서 도입부분에서 밝혔듯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하는 행정심판청구사건 중에서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된 청구사건
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아 만족할 만한 정도의 성과를 기대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기준의 타당성 여
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경험적 사실과 구체적인 자료가 가장 현
실성 있는 도구가 된다는 점은 명백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도행정심판
위원회가 관할하는 심판청구사건이나 판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08년 행정처분기준 지침의 복지행정분야의 적용에 있어 ｢모자보
건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침을 적용하여 
보았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의 과태료금액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법과 비교하여 그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금액에 대한 비교형량
의 원칙을 적용하여 문제점을 제시하여 보았으며, 아울러 이와 같은 
유사의무위반에 관하여 해당행정영역에 한정하여 검토할 것이 아니라 
타 행정영역에서 유사한 의무위반사항에 관하여 비교․검토하여 상응
하는 과태료 금액과 위반사유에 관한 개선안을 도출할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또한 입법형식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가 아닌 시정명령, 시설폐쇄와 같은 경우 역시 대통령령으로 규
정하고 있어 문제시 되며, 가중․감경의 기준과 관련하여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의 경우,  법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비치․기록․
관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만원의 과태료를,  법 제8조제3항을 위
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법 제15조
의10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에게 70만원의 과
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에 대한 개선안으로서 지침은 고려되어져야 함
을 논했다. 아울러 개별기준에 있어 위반행위란과 근거법령란을 정확
히 명시하고 위반행위와 근거법령으로의 통일을 위하여 시행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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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3에서의 위반사항, 해당법조문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하여 보았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서는, 입법
상 특징과 그 내용에 있어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것과 거짓으로 한 경
우를 구분하여 상이한 처분기준을 규정할 것과 신고의무위반에 관한 
제재적 처분으로서 제1차에서 곧바로 시설폐쇄를 규정한 내용에 관하
여 신고의 법리적 성격을 논거로 정비의 필요성에 관하여 논해보았
다. 또한 상습위반자에 관한 상이한 제재적 처분절차에 있어 선행처
분과 종국적 처분 간 입법형식에 따른 정비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일
반기준에 관하여 현행 규정은 단지 차수규정과 2이상의 위반행위 내
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기준의 내용적 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하
다 할 수 있는 가중․감면규정의 신설과 구체적 사유의 명시를 정비
안으로 제시하여 보았다. 끝으로 시행령 별표 2와 별표 9상의 위반사
항, 해당법조문의 용어를 일반적 형식에 따른 위반행위와 근거법령으
로 정비할 것을 제시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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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III)｣는 행정의 실효성과 국민의 권
익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법제적 수단인 행정처분기준의 정립
을 위한 목적으로 3개년에 걸쳐 수행되어 온 연구사업으로서, 1차년
도인 2006년에는 관련 전문가 자문에 근거하여 행정처분기준 지침안
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행정․보건행정․건축행정분야의 행
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을 연구한 바 있으며, 2차년도인 2007년에는 
2006년도의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안에 대한 검토와 개선에 근거하여 
교육행정․경제행정․환경행정 분야의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을 연
구하여 소기의 성과를 얻은 바 있다. 

제3차년도인 2008년에는 종래의 해정처분기준 정비지침안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무엇보다 실무적 실효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다 개별
적이고 구체적인 정비지침을 얻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
동행정․복지행정 분야의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서는  “2008년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에 관한 부분과 
“각 행정분야별 행정처분기준 정비”에 관한 부분의 2원적 구성을 감
안하여 제1편, 제2편 및 제3편으로 구성하였다. 제1편의 구체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2007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을 검
토하였다. 제1절에서는 2007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정립과 법적 
함의에 대해서, 제2절에서는 2007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새로이 수정․보완된 
2008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에 대해 고찰하였다. 

“2008년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에 관한 내용으로서 행정처분기
준의 일반원칙을, “① 공무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
록 정비한다. ② 행정법상 일반원칙을 처분기준의 정비원칙으로 활용
한다. 특히, 의무위반행위와 제재수단간 비례의 원칙과 법령간 유사의
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간 평등의 원칙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다. ③ 일반적인 행정처분기준의 근거조항은 법률에 두되, 행정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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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을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적당치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징
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  ④ 포괄
적 행정처분기준의 반복을 금지하도록 정비한다. ⑤ 상습위반자에 대
해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차등화 하도록 한다. ⑥ 처분기준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비한다. ⑦ 행정처분기준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
추어 논리적이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그리고 
행정처분기준에 있어 일반기준에 관한 정비지침을, “① 행정처분기준
이 재량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속적 표현은 피하도
록 정비한다. ②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합리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며, 최소한 동기 또
는 의무위반횟수를 고려하여 규정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가중․감경
기준은 2분의 1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무위반 행위와 
제재내용 간의 비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가중․감
경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사유는 영업정지처분사유와 일치시
키도록 한다. ⑤ 영업활동에 따른 사소한 신고의무위반은 신고의 법
리적 성격을 고려하여 허가취소사유로 하지 않는다. ⑥ 처분기준은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서 정하되, 가급적 절대기준이 
아닌 상한으로 제시하는 입법형식을 따른다. ⑦ 행정처분효과의 승계
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기준이 아닌 직접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
하도록 정비한다. ⑧ 행정쟁송결과 원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 처
분이 과하다고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쟁송의 원인
이 된 처분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일정한 정도 감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끝으로 개별기준을, “① 위반
행위란과 근거법령란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정비한다. 그리고 “위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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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와 “근거법령”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한다. ② 경고처분을 두
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③ 위반주체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위
반주체별로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④ 과징금 상한액
을 다른 법령의 내용과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정비 한다.“ 는 지침안을 
수립하였다. 

제2편 개별행정분야 행정처분정비방안에서는 노동행정분야와 복지행
정분야의 특징과 법제현황 및 문제점을 개관하고 각 행정심판 재결례
를 검토하였으며, 2008년도 정비지침을 개별법령에 적용하여 보았다.

노동행정과 관련된 법령은 대체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대부분이므로 노동행정작용은 주로 국가(행정청)가 사용
자에 대해 발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처분의 기준은 허가
기준과 같이 수익적 처분인 경우도 있으나,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기준과 같이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경우도 많다. 후자의 
경우에는 대체로 법규명령(특히 대통령령)의 형식을 띠는 경우가 많
다. 그러나 노동행정에 있어서 과태료부과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처럼 그 보다 중한 제재적 성격
을 가지는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는 시행규칙(부령)에 정하기도 하는 
등 처분기준의 법형식을 원칙 없이 정하는 사례가 많아 행정처분기준
의 입법형식에 관한 문제는 노동행정분야에 있어서도 적지 않게 나타
나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종래 선행되어 연구되어진 다른 
행정분야 와는 상이하게 대다수의 제재적 수단이 행정형벌(징역, 벌
금)로 구성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행정분야 개별법령에서 규정
하고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을 열거하여 본다면, 노동위원회는 구
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 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Zwangsgeld)을 부과할 수 있다(근로



제 3 편 결 론

410

기준법 제33조 제1항). 또한 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산업안
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
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참조). 또는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소위 ‘변형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5조의3). 이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노동행정분야에 있어 대표적 행정처분기준으로서는 과태료를 들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행위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해
서도 행정벌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지 않다(근로기준법 제115조, 기
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최저임금법 제30

조, 고용보험법 제11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등 참조). 

노동행정분야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검토에 있어서는, 2007년 한 해 
동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루어진 행정심판 청구사건 중 노
동부장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주요 유형별 네 가지 
사례, 즉 사업의 종류와 산재보험료의 소급적용 문제, 신규고용촉진장
려금․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및 고령자고용촉
진장려금 등 고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각종 장려금과 지원
금의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의 대상범위, 체당금의 지급을 위한 
근로자성의 판단과 관련된 쟁점, 보험사무대행에 대한 대가로서의 지
원금과 관련된 보험사무 위수탁관계의 진정성에 관한 분쟁 등에 대하
여 구체적 사건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그 쟁점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
원회에서의 결론 그리고 각 사건의 유형이 갖는 시사점에 대하여 살
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분석한 사례에서 처분기관의 처분 상의 문제
점을 지적하려는 것보다는 정책의 방향, 즉 입법의 타당성이라는 측
면에서 문제를 찾아보고자 했다. 산재보험료의 결정을 위한 사업종류



제 3 편 결 론

411

의 분류가 비록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기는 하나, 사업주가 사업개시 
때부터 적용받던 사업의 종류를 후에 변경하게 되면서(이런 경우에는 
통상 산재보험료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변경되기 전의 산재보험료
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는 것의 정책적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고용안
정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각종 장려금과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
주가 부정수급을 한 경우 부정수급이 발각되기 전의 단계에 이르기까
지 소급하여 지급제한기간을 설정하고 그 제한기간에 사업주가 정당
하게 지급받은 각종 장려금과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의 문제점
을 지적하였다. 다만, 체당금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정책적 문제점 보
다는 처분기관의 집행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체당금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맞는 법집행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향후 지속될 행정처분기준의 실효성 내지 합리성 도모를 
위한 입법정책적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행정처분기준 지침의 노동행정분야의 적용에 있어 ｢산업안
전보건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정
비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침을 적용하여 보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있
어 무엇보다 영업정지사유와 이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별표 20(행정처분기준)의 규정내용 가운데 단순하고 경
미한 인적․물적요건의 미달 또는 장부의 미 비치로 인하여 제1차 처
분에 있어 즉각적인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은 처분양정에 있어 문제
시 되며, 이러한 경우 제1차 처분 시 “경고” 또는 “시정명령”등을 우
선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할 것이며, 처분절차에 있어서는 제1차에 경
고 또는 시정명령, 제2차 처분 시 영업정지 3개월 그리고 제3차 처분
에 있어 영업정지 6개월 또는 지정취소 등의 종국적인 처분을 규정하
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시행규칙 별표 20의 제8호 카 목에서 규
정하고 있는 포괄적 행정처분기준의 삭제에 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법 제



제 3 편 결 론

412

39조의 과태료 규정에 있어 유사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간 평
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보았으며, 개별기준에 있어 위반행위란과 근거
법령란에 관한 통일성을 유지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복지행정법과 관련하여 법원리의 적용영역을 논하자면 단순히 급부
행정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법․규제법의 원리도 병
행해서 적용되는 관계로 그러한 경찰규제법의 행정목적의 달성수단인 
행정행위가 급부행정의 영역에서도 통용된다고 하겠다. 

복지행정분야의 입법형식상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시행규칙에서 창
설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위임입법의 
한계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모자보건법 제15조는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면
서,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때에도 같다고 하고 있다. 물론 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산후조리원의 명칭,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산후조리원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함), 신고한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이상
의 증강으로 열거하고 있다(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이면서 동시에 시행규칙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내
용도 아닌 이러한 정도의 내용을 굳이 시행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은 보이지 않는다. 다른 한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6조는 아
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
은 입법형식은 아동복지법의 위임도 없이 제정된 것이고, 그 행정처
분이 지정취소라고 하는 중대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임입법의 형식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복지행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유형은 크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 준법률적 행정
행위로서의 각종 행정행위들로 나눌 수 있다. 그 유형으로는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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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에서는,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폐쇄, 비용 징수, 조세 및 공과금
의 감면 등이 행정처분으로서 나타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서는 급부행정으로서 급여내용과 관련한 급여의 종류, 결정, 개시시
기, 변경, 취소, 반환, 급여비용 징수 등이 행정처분으로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복지법상의 정지처분행위에 있어서 일반 행
정처분의 기준으로서 등장하는 정지기간이나 시설의 보완조치에 대한 
유예 내지 시정명령이 없고 시설기준 미달 등에 경우에 곧장 사업정
지나 시설의 폐쇄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제21조), 다른 법령상의 
행정처분행위와 비교할 때에(예, 모자보건법 제15조의8, 시정명령) 형
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행정처분행위에 있어서는, 비용징수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면 주
로 급부행정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과태료, 과징금과 같은 행정처분행
위는 문제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복지행정분야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검토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보건복지 분야에서 쟁점화 된 국무총리행정심판위
원회 관할 행정심판청구사건을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격면허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처분청의 법리오해와 잘못된 관행의 
답습에 대한 문제점, 객관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처분의 문제점과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에 대
하여 보았고, 과징금부과처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과징금제도가 입
법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업무정지처분과 관
련된 부분에서는 바람직한 정책의 입법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살
펴보았다.

구체적인 쟁송사건을 통해서 행정처분기준이 갖는 문제점과 개선점
을 연구․검토하는 것은 경험적 사실에 기초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유용한 연구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도입부분에서 밝혔듯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제 3 편 결 론

414

행정심판청구사건 중에서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된 청구사건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아 만족할 만한 정도의 성과를 기대하는 데는 일정한 한
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기준의 타당성 여부를 연구
하는 데 있어서는 경험적 사실과 구체적인 자료가 가장 현실성 있는 
도구가 된다는 점은 명백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하는 심판청구사건이나 판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계
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08년 행정처분기준 지침의 복지행정분야의 적용에 있어 ｢모자보
건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침을 적용하여 
보았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의 과태료금액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법과 비교하여 그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금액에 대한 비교형량
의 원칙을 적용하여 문제점을 제시하여 보았으며, 아울러 이와 같은 
유사의무위반에 관하여 해당행정영역에 한정하여 검토할 것이 아니라 
타 행정영역에서 유사한 의무위반사항에 관하여 비교․검토하여 상응
하는 과태료 금액과 위반사유에 관한 개선안을 도출할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또한 입법형식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가 아닌 시정명령, 시설폐쇄와 같은 경우 역시 대통령령으로 규
정하고 있어 문제시 되며, 가중․감경의 기준과 관련하여 모자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의 경우, 법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비치․기록․
관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만원의 과태료를, 법 제8조제3항을 위
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법 제15조
의10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에게 70만원의 과
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에 대한 개선안으로서 지침은 고려되어져야 함
을 논했다. 아울러 개별기준에 있어 위반행위란과 근거법령란을 정확
히 명시하고 위반행위와 근거법령으로의 통일을 위하여 시행령 별표 
1과 3에서의 위반사항, 해당법조문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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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서는, 입법
상 특징과 그 내용에 있어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것과 거짓으로 한 경
우를 구분하여 상이한 처분기준을 규정할 것과 신고의무위반에 관한 
제재적 처분으로서 제1차에서 곧바로 시설폐쇄를 규정한 내용에 관하
여 신고의 법리적 성격을 논거로 정비의 필요성에 관하여 논해보았
다. 또한 상습위반자에 관한 상이한 제재적 처분절차에 있어 선행처
분과 종국적 처분 간 입법형식에 따른 정비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일
반기준에 관하여 현행 규정은 단지 차수규정과 2이상의 위반행위 내
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기준의 내용적 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하
다 할 수 있는 가중․감면규정의 신설과 구체적 사유의 명시를 정비
안으로 제시하여 보았다. 끝으로 시행령 별표 2와 별표 9상의 위반사
항, 해당법조문의 용어를 일반적 형식에 따른 위반행위와 근거법령으
로 정비할 것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예상될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현행 노동․복지 관련법령의 행정처분기준을 정확히 파악․분
석함으로써 행정처분기준의 실태를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고, 둘째 
노동․복지 관련법령의 행정처분기준에 있어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개
정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어 실질적인 정비안을 마련․제시하며, 셋
째 노동․복지 관련법령의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제처의 법령심사와 관련 부처의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자체적인 정
비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법치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넷째, 노동․복지 관련법령상 행정심판 결정례를 조사․분석하여 시
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비지침의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적 
자료로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 있어 아쉬운 점은, 

각 행정영역별 주요국가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특징을 도출
하지 못하고 3개년간의 계속연구를 통하여 축적되어온 선행연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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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주요국가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일반적 특징에 근거한 우리나라 
행정영역별 개선 지침안을 도출함으로 인하여 비교법적 연구가 가져
야 할 본래적인 의미를 다소 희석시킨 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종
래의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제적 시스템이 상이한 외국의 법
제를 단순 소개하기보다는 이에 갈음한 우리나라 관련 행정영역별 행
정심판 재결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향후 행정처분기준의 정립에 있
어 의미 있는 연구라 할 것이다. 

끝으로 3개년에 걸쳐 수행된 본 연구의 중심 결과물인 “2008년도 
행정처분기준 정비지침”이 현행 우리나라의 많은 개별법에서 규정․
운용되고 있는 행정처분기준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
할 수 없다고는 할지라도 본 연구의 주요목적인 재량의 투명성 향상
과 국민의 실질적인 권익보장의 실현을 위한 지침서로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하여 습득된 행정처분
기준의 법리적 논점과 실무상 적용에 있어 보다 구체적으로 요구되어
진 정비지침에 관하여서는 별책으로 구성된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 종합보고서” 편에서 논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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